
※ 향후 신� 코로	바이
스 감�증(��V��-19)관�하여 정부의 지&에 따른 견본주택 .영(방문관/, 서3접수, 공급계약체결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을 G의하시기 바J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V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Z하시기 바라며, 미V지로 인한 a오b위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gf이 있으니 이점 G의바J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lkm의 오3 또는 입주자모집공고n 관계법o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o을 우선합니다.

■ 한v부동산y 청약z |{터는 청약z z~이지(���.���������.��.��)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 상�을 하고 있으며 고� 상�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한 상�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a오 안내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터 상�내용은 법적  �이 없으¡로 ¥고자£로¤ §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미V지, a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

게 gf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km은 kª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을 ®는 일이 없도록 G의하여 주시기 바J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b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28.입니다.(청약자�조¼의 기¾, 	이, 지¿우선 등의 청약자�조¼ Â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¼설지¿(오산시)은 µ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Ê기과É지구 및 청약과É지¿으로서, 본 아파트는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G한 세대에 Ì한 분은 1Î위 자

�에서 제외됩니다.(Ð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G한 세대에 Ì한 분¤ 1Î위 청약 가Ñ)

■ 해당 주택¼설지¿(오산시)은 µ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Ê기과É지구 및 청약과É지¿으로서, 본 아파트는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G한 세대에 Ì한 분은 1Î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G한 세대에 Ì한 분은 1Î위 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Õ 주택(민¾ k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f대주택)에 한하여 1인 1¼¤ 신청이 가Ñ하며, 2¼ 이상 중복신청 시 모Ú Ð Ü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Ð (예비입주자 지위 Ð )되오니 G의하시기 바J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¼ã 청약가Ñ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Ü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å 비Ê기과É지구 및 청약과É지¿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l당첨 제한을 적용®게 되며 기è 주

택 당첨으로 인해 l당첨 제한 기¾ 내에 있는 자 및 é 세대에 Ì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lk용을 ë용하는 제도가 아니¡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

n 관계없이 lk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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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바이
스감�증-19(��V��-19) 관� 안내km

  - µ오산세교2지구 모아미í도¸는 코로	바이
스감�증-19(��V��-19) 확산방지를 위하여 k이ï모델하우스(�öö�://���.�õ�ô-�ó���ò�.���)n 견본주택 관/.영을 ÷b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방시 G의km 

  - 당첨자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에 한하여 청약자� 확인용 서3제ú 및 분양계약체결 û적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Ñ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íkm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후 ü스ý a용을 하지 않을 경우

  - þ 소ÿ제, 비접Ā 체ā계 등 예방Ă차에 불Z하는 경우

  - 기타 Ćbąy의 안내에 따ć지 않는 경우

■ 신� 코로	바이
스(코로	19) 확산방지 및 정부정g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 당첨자 서3제ú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µ오산세교2지구 모아미í도¸는 상�전Ĉ(1644-744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어Ċ 수 있도록 상�을 실시하고 있으	,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한 상�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km에 대한 a오 안내가 이�어 Ċ 수 있습니다.

■ 청약과 관�한 상�은 청약의 ¥고자£로¤ §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 등을 V지하시어 관�서3 등을 발급®아 Č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자� 미V지, a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gf이 있으니 k전에 한v부동산y 청약z(���.���������.��.��)의 청약자�k전관리 및 청약가상체č을 통하여 불이을 당하는 일이 없도

록 G의하여 주시기 바J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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Ď ď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l당첨 제한 적용기¾은 �전의 규정을 따ć¡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l당첨 제한 기¾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

z Ē ü이~이지 Ē 청약제한km 확인 Ĕē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J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Ì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¾ Ê기과É지구 및 청약과É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Î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G의하시기 바J니다. 

■ 본 아파트는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 지구는 오산시에 거주하거	 수도å(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ę년자(자녀양ě, 형제자Ĝ 부양)[v내에서 거주하는 l외동포(l외v민, 외vv적 동포) 및 외v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Ñ하	, 같은 Î위 내에 경ġ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8.) 현l 오산시에 1년 이상 계Ì 거주한자(2021.10.28.이전부터 계Ì 거주) 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ģ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Ì 거주한 자(2022.04.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

게 20ģ를 공급(오산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ģ를 수도å 거주자(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 6개월 미¤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

표초본상 Ĩ소 k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¾은 l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m 및 제23조제2m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으ī는 경우에는 µú입v관리법¸제88조의 ú입vk실증Ĭ서를 kª주체에 제ú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3자는 해당 주택¼설지¿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¼설지¿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 당첨자로 Ü리됩니다.

   - 오산시는 청약과É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Į 1년¾ 계Ì하여 거주해야 1Î위(해당 주택¼설지¿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ą¼을 İį하게 되며, v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¾체3하

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¼설지¿ 1Î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G의하시기 바J니다.

  

ú입vk실증Ĭ서 해외체3기¾이 계Ì하여 90일을 초과한 기¾(입v 후 7일 내 동일v가 lúv 시 계Ì하여 해외에 체3한 것으로 ĳ) 또는 Ĵ¾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¾이 2년인 주택은 각 

Ĵ도별 183일을 Ĩ함) 하여 v외에 거주한 기¾은 v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로 해당 주택¼설지¿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b, ú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3는 v내거주로 

¾주되어 해당 주택¼설지¿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Ñ합니다.

- kĵ1) 모집공고일 현l 해당지¿에 거주하고 있으	 계Ì해서 90일을 초과하여 v외에 체3한 경�이 있으면 해당지¿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	 기타지¿ 거주자로는 청약 가Ñ합니다.

- kĵ2) 모집공고일 현l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v외 체3기¾이 계Ì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Ñ합니다.

- kĵ3) 모집공고일 현l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v외 체3기¾이 계Ì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m에 따라 세대y 중 주택공급신청자¤ 생ª에 Č접 �k하기 위하여 v외에 체3하고 있는 경우에는 v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ĸ니다.

■ 2018.12.11.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ď세대Ĺ 및 ďÐ주택세대구ęyĹ의 정의가 변경되ĺ습니다.

   - Ļ세대ļĽ, 다음 각 û의 k/(이하 Ļ세대yļ)으로 구ę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l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Č계èÌ(배우자의 Č계èÌ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n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Ŀ 등l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Č계비Ì(Č계비Ì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n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Ŀ 등l되어야 함  (예) 아ŀ�Ł, k위�며ł리, þ자�þ녀, 외þ자�외þ녀 등

     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Č계비Ì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Ŀ 등l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ĻÐ주택세대구ęyļ이Ľ, 세대y 전y이 주택을 소G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ęy

■ 2018.12.11.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û에 의거 주택(분양å등 포함)을 소G하고 있는 Č계èÌ과 Č계èÌ의 배우자는 가점제 mû의 부양가į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į Â단 시 Č계비Ì은 미혼자녀n 부모가 모Ú kń한 미혼의 þ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m, 제53조에 의거 분양å 및 입주å(이하 Ļ분양å등ļ)을 소G한 경우 주택 소G로 ¾주하오니, 주택소G 여부 Â정 시 G의하시기 바J

니다. (기타 주택소G 여부 Â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조)   

   ※ 주택 소G로 보는 분양å등의 Ņ위(vņ교통부o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b)

   - 분양å등 신규 계약자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b일(2018.12.11.) 이후 ď입주자모집공고, 관리Ü분계Ň(정비kª) 또는 kª계Ň(지¿주택조합)Ĺ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å등부터 적용하며, ď공

급계약 체결일Ĺ 기준 주택 소G로 ĳ (Ď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은 경우는 제외되	, 해당 분양å등을 Ĝ수한 경우 주택소G로 ĳ)

   - 분양å등 Ĝ수자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b일(2018.12.11.) 이후 Ĝ수 신고한 분양å등부터 적용하며, ď(실거í 신고서상) ĜĜ대금 Ŋŉ일Ĺ을 기준으로 주택 소G로 ĳ

■ 2018.12.11.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Ļ소형�ŋ가주택등ļ은 분양å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선택Ōû 제외)을 기준으로 가�을 Â단합니다.

   ※ Ļ소형�ŋ가주택등ļ이Ľ,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이 8천¤y(수도å은 1Ŏ3천¤y)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å등 (주택가�은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û2)의 기준에 따ŏ)

■ 신청자�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Ő, 제ú서3 등을 통해 kª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과 다ć게 당첨된 k실이 ÂĬ될 경우에는 부적� 당첨자로서 불이(계약체결 불가, 일정기¾ 입주자

ŋő k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 기준, 일정, 방법, G의km 등을 정확œ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J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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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Î위 : 입주자ŋő에 가입하여 가입기¾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ŉ입한 자

  ※ 2Î위 : 입주자ŋő에 가입하였으	, 1Î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¼전한 주택청약 문Ĉ정a을 위한 정부의 방&에 따라 인터ŗ 청약을 y칙으로 하고 있으¡로 청약 이전에 Ř청약통장 가입은b 및 ř급은b을 방문하여 인터ŗŚś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거	, Ŝ금ŝ인증서, Şş이ï인증서 또는 ŠŢ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으시기 바J니다.

   ※ 한v부동산y에서 .영하는 ţ청약Ť���ţ z~이지(���.���������.��.��)에서 청약 신청자의 ť의를 위하여 인터ŗ 청약서비스를 시b하고 있으며, 아ín 같이 인증서 로é인이 가Ñ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고하시기 바J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Ŧ 공인인증서) 금ŝ인증서(ũEŨŢEũ) ş이ï인증서 ŢB모바일인증서

AūŬ(특별공급/1�2Î위) / 오Ů스ŭ / 도시형생§주택 / (공공지y)민¾f대 � � � �

AūŬÐÎ위 / ů여세대 / ř소후l공급 � � Ű Ű

     - 단, AūŬ 중 청약통장을 k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v가G공자 및 ų거주택 소G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ŝ인증서¤ k용 가Ñ합니다.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m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v부동산y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Ð 중인 Ŵ인은 본 주택의 해당Î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Î위, 2Î위)의 청약자�과 입주자ŋő ą¼을 İį 시, 해당 주택¼설지¿이 아ŵ 기타지¿(수도å) 거주자�으로 청약할 수 있

습니다.

■ 2021.2.2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m에 의거 v방부µŴ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Ŷo¸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Ð Ŵ인 중 v방부(vŴ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å(Ê기과É지구

가 아ŵ 지¿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¼설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¼설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 거주자�으로 청약신청이 가Ñ합니다.(해당지¿의 의Ð거주기¾을 적용하지 않음)

   ※ v방부(vŴ복지단)는 대상 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ģ 이내의 인y을 선발하여 kª주체에 추천, kª주체는 대상자의 Ĭ단을 주택청약ªÐ수b기관인 한v부동산y에 k전 통지해야 함. 상기 ď25년 이상 

장기복Ð Ŵ인 청약자� 확인Ĺ은 최대 v방부에서 최대 5Ő ŷ지 추천 가Ñ.

   ※ 25년 이상 장기복Ð Ŵ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Ť���을 통한 인터ŗ(ū�Ÿ모바일) 청약¤ 가Ñ(견본주택 또는 은b Ź구접수 불가)하오니 G의하시기 바J니다.

■ 고o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ę년자녀 3Ĭ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65세 이상인 자 또는 é 세대에 Ì한 자, 제2호 µ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é 세대에 Ì한 

자, 제3호 미ę년자 3Ĭ 이상의 자녀를 Ż 자 또는 세대에 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żń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J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Ĩ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ŋ층을 Ĩ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보다 Ž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n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k이에 경ġ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ž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m제1호다û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ŷ지 계Ì하여 Ð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b일(2018.12.11.) 전 기è주택을 Ü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Ð주택기¾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Î위 자�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ĵ).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z 및 ſŤ청약{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Ćb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¼¤ 신청가Ñ하며, 1인 2¼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Ú를 Ð Ü리 및 (민¾ k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Ð Ü리 하오니 G의하시기 바J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Ñ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Ú Ð Ü리)

■ 특별공급은 Ð주택세대구ęy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Ĭ을 Ĩ함) 기준으로 공급하¡로 세대 내 2Ĭ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Ĭ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당첨자로 Ü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Ő를 제공®을 수 없으니 G의하여 신청하시기 바J니다.

■ 2018.05.04.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ď견본주택 방문 신청Ĺ에서 ď청약Ť��� z~이지(���.���������.��.��) 인터ŗ 청약 신청ď으로 변경되ĺ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ŗ 청약접수를 y칙으로 하며, 정보ř약계층(고o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ŗ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kª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Ñ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ř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ü감 이전ŷ지 가Ñ하며, 청약 접수 �£ 이후에는 어ƀ한 경우라도 신청 ř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G의하여 주시기 바J니다.

■ 2018.05.04.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5조제7m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G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ĺ으며, 특별공급 접수�3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ġ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8조제6m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¾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y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km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J니다. (ţ청약Ť���ţ z~이지(���.���������.��.��) Ē ü이~이지 Ē 청약제한km)

■ 본 아파트에 1Î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l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Ì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 Ü

리되오니 청약 시 G의하시기 바J니다.

■ 2Î위 접수방법이 ď청약신청금 ŉ부Ĺ에서 ď청약통장 k용Ĺ으로 변경되ĺ으니 2Î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지¿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합ŋő(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Ê기과É지구 및 청약과É지¿ 안에서 ¼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을 Ƃƃ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Ƅ 다 부적�(l당첨 제

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l당첨 제한)으로 Ü리되오니 청약신청시 G의하시기 바J니다.

■ 2018.12.11.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m에 의거 Ê기과É지구, 청약과É지¿, 수도å 및 ė¿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ž은 경우, 다음 Î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ģ : Ð주택세대구ęy

   2. 	ƅ지 25ģ의 주택(Ð주택세대구ęy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Ð주택세대구ęy과 1주택을 소G한 세대에 Ì한 자(기è 소G주택 Ü분조¼을 승Ɔ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Î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å등 제외)을 소G한 세대에 Ì한 자가 우선 공급®으ī는 경우, Ř 공급®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è주택의 소Gå Ü분 조¼을 승Ɔ해야 하며, Ŝ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è주택의 소Gå Ü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	 Ƈ인을 ®아야 하고, Ş 입주가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è주택의 소Gå Ü분을 Ŋ£해야 합니다.

      - Ŝ에 따라 신고하거	 Ƈ인®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Ş에 따라 Ü분을 Ŋ£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m 및 제26조제1m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Î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ƈ{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

자 현�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ŷ지(예비입주자가 소Ć될 경우에는 é Ɖŷ지로 함) 당k의 인터ŗ z~이지(���.�õ�ô-�ó���ò�.���)에 공개되며, 공개기¾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

는 소Ƌ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Ƌ된 Ɖ 예비입주자n 관�한 개인정보는 파기Ü리 하오니 ¥고하시기 바J니다.

   ※ ď20.02.28. 시b한 vņ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É지¿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ą청)호에 따라 Ĺ20.3.16. 이후 청약과É지¿·수도å(인천, 경기)·지방 ė¿시(부산,대구,대전,ė주,Ė산)에서 입

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ģ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Ê기과É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ģ 적용)

■ 2019.12.06.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Ž은 Î으로 예비Î번을 부여합니다.

 Ə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ģ를 아ín 같이 선정합니다.

 - 1Î위 : 공급세대수의 300ģŷ지 지¿우선공급을 적용없이 가점이 Ž은 자를 Ɛ Î번으로 선정

          Ď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Î위 : 1Î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Ƒ 지¿우선공급을 적용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ř소되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Ĭ기¾이 지ƒ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Î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ř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가의k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6조제6m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여할 수 없습니다. 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Ñ하며 입주자선정내¿은 Ð Ü리됩니다.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m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k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¾을 정하여 해당기¾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í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Ň서 신고 의ÐĈ로 조정대상지¿(청약과É지¿)인 경기도 오산시�µ부동산 거í신고 등에 관한 법Ɣ 시bo¸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ĜĜ 계약(최초 공급계

약 및 분양å�입주å 전Ĝ를 포함)의 부동산거í 신고 시 자금조달계Ň과 입주계Ň서 및 Ĝ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í대상 주택의 이용계Ň의 신고를 의ÐĈ 하며, µ부동산 거í신고 

등에 관한 법Ɣ¸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l지의 시장�Ŵ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ď부동산거í신고Ĺ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í신고에 따른 ƕą 서3

를 kª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	 서3 미비�미제ú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 부과 등의 모Õ gf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J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입주자ŋő Î위ą¼을 ¤į하였으	,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Ĝ제한기¾ 및 거주의Ð기¾은 아ín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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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å 전Ĝ 제한 및 거주의Ð에 관한 km

   - 본 아파트는 µ주택법¸제64조 및 µ주택법 시bo¸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년¾ 전Ĝ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µ주택법¸ 및 관계법o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

니다.)

   - 개정된 µ주택법¸제64조 제7m 및 동법 시bo 제56조 제1m에 따라 위 전Ĝ제한 km을 위반한 자는 é 위반b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¾ 입주자자�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 µ주택법¸제57조의2 및 µ주택법 시bo¸제60조의2에 의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인Į지¿주택ĜĜ가�의 80ģ 이상 100ģ 미¤에 해당하여 3년¾ 거주의Ð기¾이 적용됩

니다.

   - µ주택법 시bo¸제60조의2 제2m에서 정하고 있는 kG 없이 거주의Ð기¾ 내 거주를 이전하ī는 경우에는 한vņ지주택공k에 해당 아파트 Ĝ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거주의Ð를 위반한 경우에는 µ주택법 시bo¸제60조의2에서 정하는 Ă차를 거Ɩ 한vņ지주택공k가 해당 아파트의 Ĝ입비용을 지급한 Ɖ에 한v주택공k가 é 아파트를 Ĝ입한 것으로 ĸ니다.

■ 경기도 오산시는 비Ê기과É지구 및 청약과É지¿으로 �보인정비율(ſŬV), 총부Ɨ상환비율(�Ŭ�)등 대ú제한이 적용됩니다.(단, 대ú제한 km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Ĝ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µ주택법¸ 제65조 및 µ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ÜƘ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b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µ주택

법¸ 제64조제1m 및 제65조제1m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b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¾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Ê기 적발자 ÜƘ(µ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å을 불법 거í하다가 적발된 자는 µ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ř소되며, 형k 고발되어 3년 이하의 ƙ¿에 Ü해지거	 3천¤y(위반b위로 ƚ은 이

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y을 초과할 경우에는 é 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Ƙ금을 부과®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í를 ƛ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ª자에 대해서도 µ공인중개k의 ªÐ 및 부동산 거í신고에 관한 법Ɣ¸에 따라 자�정지, 등록ř소 등의 ÜƘ을 ®게 됩니다.

   - 개정된 µ주택법¸제65조 제5m 및 동법 시bo 제56조 제1m에 따라 공급Ċ서 교Ľk실이 적발된 자는 é 적발된 날로부터 10년¾ 입주자자�이 제한됩니다.

■ G의km 및 제한km 등 본인의 자�km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Č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당첨으로 인한 불이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J니다.

   ※ 2018.12.11. 개정된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m에 의거 부적�으로 당첨이 ř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ī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ď수도å 및 Ê기·청약과É지¿ 1년, 수

도å외 6개월, 위ő지¿ 3개월Ĺ(공급신청하ī는 지¿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f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¾ k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ą일정을 안내해 드Ɯ니다. 

   ※ 2020.01.01. 시b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m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 시장·Ŵ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	 청약 관Ɲ도가 ƞ다고 Â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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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o자, 장애인 등 인터ŗ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Ɵ14:00, 은bŹ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b 본�지점(09:00Ɵ16:00)에서 청약 가Ñ함 

      (단, 코로	19로 인해 은b 영ª점별 ªÐ 시¾이 상이할 수 있으¡로 반드시 k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

   ※ v방부(vŴ복지단) 추천한 Ļ25년 이상 장기복ÐŴ인 추천자ļ는 청약Ť��� z~이지를 통한 인터ŗ 청약¤ 가Ñ(견본주택 또는 은b Ź구접수 불가)하오니 G의하시기 바J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ř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ü감 이전ŷ지 가Ñ하며, 청약 접수 �£ 이후에는 어ƀ한 경우라도 신청 ř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G의하여 주시기 바J니다.

   ※ 스ü트ơƠ : �����q��� ��tq���서 �F4�� ��

      c qprst� ���� F4� ���� F4일 상% 기� 전� t� ���고 F4 시 사�� 공_인�서� F4� t�로 �리  Y�시��� =¡인�서� ¢�£인�서 ¤� ¦¥모§일인�서� 

�리 &�¨�시기 §ª©�. F4 %일 인�서 �� «¬로 F4� ®� ���� ed� ���� 주시기 §ª©�. 

■ 2022.02.28. 시b된 내용 관� 자세한 km은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Ĭ시되지 않은 km은µ주택법¸,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o에 따Ƣ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ƣę 당시 법o 및 정g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ƣę하였으며, 이후 정g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Ċ 수 있으며, é로 인하여 kª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ŉ부일정                                                                                                                                         (단위: 세대, y)

※ ť집 및 인ư 과정 상 오3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k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J니다.

※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도금 및 ů금 ŉ입일이 ņ·일ą일 또는 공Ʊ일인 경우 일 은b영ª일을 기준으로 ŉ부해야 합니다.(Ĵ체£ ŉ부 시 ņ·일ą일 또는 공Ʊ일로 인해 ŉ부가 지Ĵ되는 경우라도 ŉ부지Ĵ에 따른 Ĵ체일수

로 산정되¡로 G의 바J니다)

※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ů금으로 구분하였으며, ŉ부 일자는 ¼ő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약식표기 안내

주택형 084.7517A 084.7640B 094.5843A 094.5966B

견본주택 등 약식 표기 84A 84B 94A 94B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Ʋ달로é, Ƴ보제ƣ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ƴ방지에 특œ G의하시기 바J니다.

■ 공통 G의 km

  Ə 본 아파트의 분양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본 아파트는 정부가 ú자한 주택도시보증공k에서 분양보증을 Ƶ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Ə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형 층구분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ģ) ů금(30ģ) 

대지비
¼ő물 가액

계
계약시

(10ģ)

1차(10ģ) 2차(10ģ) 3차(10ģ) 4차(10ģ) 5차(10ģ) 6차(10ģ) 
입주지정일

¼ő비 부가가치세 2023.03.05. 2023.07.05. 2023.11.05. 2024.04.05. 2024.08.05. 2024.12.05.

084.7517A

1층(테라스) 1 139,242,714 322,757,286 - 462,0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38,600,000

1층 1 139,242,714 246,757,286 - 386,0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115,800,000

2층 5 139,242,714 263,757,286 - 403,0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3층 5 139,242,714 277,757,286 - 417,0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4층 5 139,242,714 290,757,286 -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5층이상 99 139,242,714 299,757,286 -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084.7640B

1층 1 139,262,920 248,737,080 - 388,0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2층 5 139,262,920 265,737,080 - 405,0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121,500,000

3층 5 139,262,920 279,737,080 - 419,0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125,700,000

4층 5 139,262,920 292,737,080 - 432,0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5층이상 97 139,262,920 300,737,080 - 440,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32,000,000

094.5843A

1층(테라스) 4 155,397,275 325,093,386 32,509,339 513,0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2층 5 155,397,275 266,911,568 26,691,157 449,0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134,700,000

3층 5 155,397,275 280,547,932 28,054,793 464,0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139,200,000

4층 5 155,397,275 294,184,295 29,418,430 479,0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43,700,000

5층이상 99 155,397,275 303,275,205 30,327,520 489,0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46,700,000

094.5966B

1층(테라스) 2 155,417,481 326,893,199 32,689,320 515,0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2층 3 155,417,481 268,711,381 26,871,138 451,0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35,300,000

3층 3 155,417,481 282,347,745 28,234,774 466,0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139,800,000

4층 3 155,417,481 295,984,108 29,598,411 481,0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44,300,000

5층이상 56 155,417,481 305,075,017 30,507,502 491,0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47,300,000

Ə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µ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오산시 분양가Ɲk위yŐ가 의결한 총액 Ņ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로 차등을 Ú어 당k

가 적의 조정하여 g정한 금액입니다.

  Ə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 �전(전용면적ƶ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 표기하도록 변경되ĺ으니 이점 GƷ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J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Ə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일체의 소Gå 이전등기비용, řƵ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된 금액이며 전용 85㎡미¤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Ə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kÐ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kÐ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Ə 상기 공급금액에는 ü이Ƹ스ƺƹŌû이 포함된 가�이며, ü이Ƹ스ƺƹŌû은 분양계약자 선택km입니다. 

  Ə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Ōû(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G상ƺƹ)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이며, 추가 선택Ōû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km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

Ñ합니다.

  Ə Įƻ생§시설은 별도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Ə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kª계Ň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Ƶ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o이 

ë용하는 오차 Ņ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Ə 공G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¾�£일 이후에도 일정기¾이 소ą될 수 있으며, 소Gå이전등기 시 공G대지지분은 약¾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Ə 전용면적은 안û치수로 산정하며 é 외 면적은 중Ɲ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

다.)

  Ə 층수는 ¼Ɯ 동별, 해당 주택형이 Ì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

  Ə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Ƽ거	 변경되는 ņ지관� 조세(�합ņ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ů금 ŉ부시 ŉ부하여야 합니다.(단 �합ņ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Ə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¼ő공정이 전체 공k비(부지Ĝ입비를 제외함)의 50ģ 이상이 Ê입된 Ɖ(다¤ 동별 ¼ő공정이 30ģ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Ő 이상 분할하여 ®으며, 상기 중도금 

ŉ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¼ő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Ə ů금은 k용Ƈk일을 기준으로 ®되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ŉ부하여야 하며 f시k용승인을 ƚ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ģ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ů금은 입

주일에 ŉ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ģ에 해당하는 ů금은 k용Ƈk일 기준으로 ŉ부하여야 합니다.(대지å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Ă차 등의 이G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m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Ə 당k가 본 아파트 Ļ대상kªļ의 시bå 및 분양자로서의 å리를 주택도시보증공k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k로부터 시bå 인수k실을 통보 ®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Ă차 없이도 시b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Ə kª주체가 장í에 주택도시보증공k 또는 주택도시보증공k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¼설 kª부지(지상 ¼ő물을 포함한다.)를 신ƽ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¾주합니다.

  Ə 분양계약자는 kª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k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k가 kª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Ə 상기 공급금액의 mû별 공시내용은 kª에 실제 소ą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Ə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ů금의 Î서로 ŉ부하며 ů금은 실입주일(ƾ 불ú일) 전에 Ŋŉ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ů금 ŉ부일이 ņ/일ą일 또는 공Ʊ일인 경우 다음 은b영ª일을 기준으로 하며, Ĵ

체£ ŉ부시 ņ/일ą일 또는 공Ʊ일로 인해 ŉ부가 지Ĵ되는 경우라도 ŉ부지Ĵ에 따른 Ĵ체일수로 산정되¡로 G의바J니다.)

  Ə 중도금 금ŝ대ú을 y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ú ƿ약은b과 중도금대ú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ú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ú 미신청자n 본인

의 부적� kG(신용불량, 대ú한도초과, 각� 보증서 발급 제한 등)로 인하여 대ú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ŉ부 일정에 ǀ추어 본인이 Č접 ŉ부하여야 합니다.(미ŉ 시 Ĵ체£가 가산 됩니다)

  Ə 계약자는 법Ɣ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g(주택�보대ú의 제한 등), 금ŝ시장 변Ĉ 또는 대ú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kª주체의 중도금 대ú ƛ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이
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gf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ŉ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ú 금ŝ기관 ƛ선은 kª주체 및 시공k의 의Ðkm이 아니며 정부정g, 금ŝ기관, kª

주체 및 시공k의 k정 등으로 대ú관� 제반 km(대ú ř급기관(제1,2금ŝå 및 기타 대ú방식 포함), 조¼ 등)이 변경되ǁ라도 kª주체 및 시공k에 gf을 물을 수 없습니다.)

  Ə kª주체 및 시공k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k고가 발생할 경우 당k가 대ŉ하ǂ 중도금 대ú이자는 계약자가 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분양대금 중 선ŉ한 금액 및 다른계ǃ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Ə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Õ 제ú서3는 y본 서3를(k본불가) 제ú하여야 하며, 제ú한 서3는 반ŉ하지 않고 일정기¾ 보관 후 Ǆ기합니다.

  Ə 본 표시l산의 구조물 등 모Õ km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ǅ한 km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é ǆ의 인ư물이	 구Ú약정의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Ə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 등 Â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Ĵo 조¼은 ¤ 	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자로 ÂĬ된 자는 본인의 gf과 비용으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에서 정한 소Ĭ기¾ 이내에 소Ĭ을 Ŋ£하여야¤ 계약체결이 가Ñ합니다.

  Ə 견본주택에는 주택형(84A타입, 94B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약 신청시 공급안내문에 표기된 타입별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동·호수 추첨은 주택청약ªÐ수b기관(한v부동산y) 입주자 선정 ǈ로éǇ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n 함Ŀ Ćb되며 동·호수는 Ðƣ위로 결정됩니다.

  Ə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Ĭǉ, 동 표시, 외부 ǊƗn 계Ň,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Ɲ의 및 ƿ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공급 )*&( 및 ��& stqr

■ 특별공급 신청자�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94A 94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서Ė, 인천, 경기) A A 0 0 X

v가G공자 2 2 0 0 ¯

장기복Ð 제대Ŵ인 1 1 0 0 2

10년 이상 장기복ÐŴ인 1 1 0 0 2

중소기ª Į로자 2 2 0 0 ¯

ų거민 2 2 0 0 ¯

ǋ한이ǌ주민 1 1 0 0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오산시 및 경기도 거주자(50ģ) X X X ¯ 22

수도å 거주자(50ģ) X X X ¯ 22

신혼부부 특별공급 2¯ 2A 0 0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A 1?

생애최초 특별공급 2¯ 2A 0 0 ¯8

합   계 8X 8¯ 1X 11 18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ģ(소수점 이하 ǎǍ)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00ģ이하인 자(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20ģ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ģ(소수점 이하 ǎǍ.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40ģ이하인 자(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60ģ 이하)ŷ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Ƶ기준은 초과하	 자산기준을 ¤į하는 신청자n 소Ƶ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ģ(소수점 이하 ǎǍ)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30ģ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ģ(소수점 이하 ǎǍ.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60ģ이하인 자ŷ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Ƶ기준은 초과하	 자산기준을 ¤į하는 신청자 및 소Ƶ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Ə 본 표시l산의 구조물 등 모Õ km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ǅ한 km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é ǆ의 인ư물이	 구Ú약정의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Ə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 등 Â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Ĵo 조¼은 ¤ 	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자로 ÂĬ된 자는 본인의 gf과 비용으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에서 정한 소Ĭ기¾ 이내에 소Ĭ을 Ŋ£하여야¤ 계약체결이 가Ñ합니다.

  Ə 견본주택에는 주택형(84A타입, 94B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약 신청시 공급안내문에 표기된 타입별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동·호수 추첨은 주택청약ªÐ수b기관(한v부동산y) 입주자 선정 ǈ로éǇ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n 함Ŀ Ćb되며 동·호수는 Ðƣ위로 결정됩니다.

  Ə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Ĭǉ, 동 표시, 외부 ǊƗn 계Ň,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Ɲ의 및 ƿ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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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신청자�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94A 94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서Ė, 인천, 경기) A A 0 0 X

v가G공자 2 2 0 0 ¯

장기복Ð 제대Ŵ인 1 1 0 0 2

10년 이상 장기복ÐŴ인 1 1 0 0 2

중소기ª Į로자 2 2 0 0 ¯

ų거민 2 2 0 0 ¯

ǋ한이ǌ주민 1 1 0 0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오산시 및 경기도 거주자(50ģ) X X X ¯ 22

수도å 거주자(50ģ) X X X ¯ 22

신혼부부 특별공급 2¯ 2A 0 0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A 1?

생애최초 특별공급 2¯ 2A 0 0 ¯8

합   계 8X 8¯ 1X 11 18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ģ(소수점 이하 ǎǍ)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00ģ이하인 자(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20ģ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ģ(소수점 이하 ǎǍ.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40ģ이하인 자(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60ģ 이하)ŷ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Ƶ기준은 초과하	 자산기준을 ¤į하는 신청자n 소Ƶ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ģ(소수점 이하 ǎǍ)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30ģ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ģ(소수점 이하 ǎǍ.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60ģ이하인 자ŷ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Ƶ기준은 초과하	 자산기준을 ¤į하는 신청자 및 소Ƶ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km

구분 내용

1Ő 한정/

자�ą¼/

자�제한

 Ə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고자 하는 자는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ĵ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Ñ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Ð  Ü리됨(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ǐ수 제한 제외)

 Ə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Ð주택ą¼, 청약자�ą¼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을 Ƃ추어야 함

Ð주택

ą¼

Ə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다음 특별공급 G형별 Ð주택세대구ęy 또는 Ð주택세대주 ą¼을 Ƃ추어야 함.

 ※ 소형Ÿŋ가주택을 소G한 경우 G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Ð주택세대구ęy(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Ð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 신청가Ñ하며, 공급신청자n 동일한 세대의 구ęy(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

여 1Ĭ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당첨자로 Ü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Ő를 제공®을 수 없으니 G의하여 신청하시기 바J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당첨자로 관

리되며 향후 신청하ī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ď수도å 및 Ê기·청약과É지¿ 1년, 수도å외 6개월, 위ő지¿ 3개월Ĺ(공급신청하ī는 지¿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f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¾ k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Ð주택세대구ęy ą¼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Ð주택세대주 ą¼

 ※ Ð주택세대구ęy이ĽǑ 다음 각 û의 k/(세대y) 전y이 주택을 소G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ęy(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Č계èÌ(배우자의 Č계èÌ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n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Ŀ 등l되어 있는 k/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Č계비Ì(Č계비Ì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n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Ŀ 등l되어 있는 k/

    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Č계비Ì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n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Ŀ 등l되어 있는 k/

청약자�

ą¼

Ə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다음 특별공급 G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ą¼을 Ƃ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v가G공자, 장애인, ų거민 및 도시l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Ř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Ñ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Ŝ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Ĝ월 약정ŉ입일에 ŉ부한 월ŉ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Ñ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Ş 주택청약�합ŋő : 주택청약�합ŋő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Ñ한 청약예금 지¿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Ř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Ñ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Î위자 

  Ŝ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Ĝ월 약정ŉ입일에 ŉ부한 월ŉ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Ñ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Î위자

  Ş 주택청약�합ŋő : 주택청약�합ŋő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Ñ한 청약예금 지¿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Ñ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 청약 가Ñ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 및 오산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y 250¤y 200¤y

전용면적 102㎡ 이하 600¤y 400¤y 300¤y

전용면적 135㎡ 이하 1,000¤y 700¤y 400¤y

모Õ면적 1,500¤y 1,000¤y 500¤y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배우자 소Ƶ이 없는 경우 140ģ,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60ģ)은 초과하	,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Ŏ3,100¤y)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으로 신청 가Ñ

    ※ 부동산가액 산ú기준 : µ공공주택 특별법 시b규칙¸ 제13조제2m 및 µ공공주택 입주자 보G 자산 관� ªÐÜ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ú된 금액으로서 µv민¼ǖ보č법 시bo¸ 제42조제1m에 따른 보č£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l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l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Ǘ평Ǐ한 금액

 ǒ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Ř 세대수의 50ģ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00ģ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20ģ 이하)에게 우선공급

   Ŝ 세대수의 20ģ(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40ģ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60ģ 이하)ŷ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Ş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배우자 소Ƶ이 없는 경우 140ģ,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60ģ)은 초과하	 부동산가액 

기준을 İį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Ð주택세대구ęy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Ĭ을 Ĩ함) 기준으로 공급하¡로 세대 내 2Ĭ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Ĭ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당첨자로 

Ü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Ő를 제공®을 수 없으니 G의하여 신청하시기 바J니다.

 ǒ 경ġ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ġ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제1Î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Ř 제1Î위 : 현l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n의 혼인기¾ 중 자녀를 ú산(f신 중이거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µ민법¸제855조제2m에 따라 혼인 중의 ú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ú생자(현l 혼인관계인 배우자n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ú생신고한 경우를 Ĩ함)를 포함] 

                ǘ l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n의 혼인기¾ 내 f신 중이거	 ú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Ŝ 제2Î위 : 1Î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Ǚ Ð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è 주택을 Ü분하고 Ð주택기¾이 2년을 경과

  - Î위 내에서 경ġ이 있는 경우 

    Ř 해당 주택¼설지¿(오산시)에 1년 이상 계Ì하여 거주한 자(2021.10.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30ģ, 경기도 6개월이상 계Ì하여 거주한 자(2022.04.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20ģ 

우선공급하고, 수도å(서Ė, 인천, 경기도 6개월 미¤) 거주자에게 	ƅ지 50ģ를 공급함

    Ŝ 미ę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ž은 자

     Ď l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n의 혼인관계에서 ú산Ÿ입양한 미ę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é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l혼배우자n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l되어야 함. 

     Ď l혼 배우자의 Ǖ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n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l된 경우¤ 해당

    Ş 미ę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ġ이 있을 경우 Î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¼설지¿(오산시)에 1년 이상 계Ì하여 거주한 자(2021.10.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30ģ, 경기도 6개월이상 계Ì하여 거주한 자(2022.04.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20ģ 우선공급하고, 수도å(서Ė, 인천, 경기도 6개월 미¤) 거주자에게 	ƅ지 50ģ를 공급함.

※ f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kª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¾ 개시일 전ŷ지 ú산 및 입양 관� 서3(ú생증Ĭ서, G산·Ɔ태 관� Ć단서 등) 제ú을 ą

구하여 ú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¾ 개시일 이후 발급®은 가į관계증Ĭ서n 입양관계증Ĭ서를 통해 확인하고, f신부부의 f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ŷ지 지Ì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¾ 개시일 이후 발급®은 f신Ć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 서3를 제ú하지 않거	, 

불법 Ɔ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k실이 ÂĬ되는 Ɖ에는 공급계약을 ř소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Ƶ기준표 [2021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가구당 월평Ǐ 소Ƶ 기준 (2022년 적용)]

※ 9인 이상 가구 소Ƶ기준 Ǚ 8인 가구y수별 가구당 월평Ǐ소Ƶ ƶ ǚ1인당 평Ǐ소Ƶ(453,753) Ď (Ǜ-8), 100ģ 기준ǜ        ※ Ǜ Ǚ 9인 이상 가구y수

※ 가구당 월평Ǐ 소Ƶ은 Ð주택세대구ęy 중 세대주 및 ę년인자(¤19세 이상)의 합산 소Ƶ입니다(단, 세대y의 실� · 별거 등으로 소Ƶ파ǝ이 불가Ñ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Ĩ소를 확인하고 소Ƶ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Ǐ소Ƶ은 Ĵ¾소Ƶ÷ĮÐ월수를 Ĩ하며, Ĵ¾소Ƶ은 Į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Ƶ이 제외된 전년도 Į로소Ƶy천ƙ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Į로소Ƶ자용 소Ƶ금액증Ĭ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kª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합소Ƶ세 소Ƶ금액증Ĭ y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ĮÐ월수는 Į로자인 경우에는 lČ증Ĭ서상의 ĮÐ월수를, kª자인 경우에는 kª자등록증상의 기¾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Ƶ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계Ì적인 Į로자 또는 kª자, 신규řª자, 이Č자, 신규kª자, ǈ리Ǟ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로 본인의 상�을 Ļ주택청약 ǟAǠ(vņ교통부 발¾)ļ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Ƶ증ǡ자£가 

제ú되지 않으면, 부적�Ü리 또는 계약포기로 ¾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ą¼ 및 증ǡ서3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J니다. 

※ 가구y수는 Ð주택세대구ęy 전y으로 산정. (단, f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Ƒ 가구y수로 인정)

※ 자산보G기준 

구분 자산보G기준 자산보G기준 세부내¿

부동산

(¼물ƶņ지)

3Ŏ3,100¤y

이하

¼ő물

Ə ¼ő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G하고 있는 모Õ ¼ő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¼ő물 �3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ĴƜ, 다세대) 공동주택가�(vņ교통부)

단ÿ주택 표준주택가�(vņ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시·Ŵ·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ņ지

Ə ņ지가액은 지û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G하고 있는 모Õ ņ지의 공시가�(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í 경우는 제외

 - µǢ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Ǣ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Ÿ구ŸǣŸ면의 장이 관리하는 Ǣ지y부에 같은 Ǣª인과 소G자로 등l된 경우 

 - µ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G자가µő산법¸제22조에 따른 ő산ª ë가를 ®은 k/이며 ő산ª ë가증의 kª장 소l지n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k용되고 있는 경우

 - �중소G ņ지(¼ő물을 포함) 또는 문Ĉl가 ¼Ɯ된 ņ지 등 해당 부동산의 k용, Ü분 등이 금지되거	 현ŋœ 제한을 ®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k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Ə ¼ő물가액에 ņ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¼ő물(상가, 오Ů스ŭ 등)의 부Ìņ지도 ņ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공급G형 구분
2021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소Ƶ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Ƶ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Ƶ, 50ģ)

배우자 소Ƶ이 없는 경우 100ģ 이하 Ɵ6,208,934y Ɵ7,200,809y Ɵ7,326,072y Ɵ7,779,825y Ɵ8,233,578y Ɵ8,687,331y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00ģ초과Ɵ120ģ 이하
6,208,935yƟ

7,450,721y 

7,200,810yƟ

8,640,971y 

7,326,073yƟ

8,791,286y 

7,779,826yƟ

9,335,790y 

8,233,579yƟ

9,880,294y 

8,687,332yƟ

10,424,797y 

일반공급

(상위소Ƶ, 20ģ)

배우자 소Ƶ이 없는 경우 100ģ초과Ɵ140ģ이하
6,208,935yƟ

8,692,508y 

7,200,810yƟ

10,081,133y 

7,326,073yƟ

10,256,501y 

7,779,826yƟ

10,891,755y 

8,233,579yƟ

11,527,009y 

8,687,332yƟ

12,162,263y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20ģ초과Ɵ160ģ이하
7,450,722yƟ

9,934,294y 

8,640,972yƟ

11,521,294y 

8,791,287yƟ

11,721,715y 

9,335,791yƟ

12,447,720y 

9,880,295yƟ

13,173,725y 

10,424,798yƟ

13,899,730y 

소Ƶ기준 초과 / 자산기준 İį

(추첨제, 30ģ)

배우자가  소Ƶ이 없는 경우
140ģ초과,

부동산가액(3.31Ŏy) İį
8,692,509yƟ 10,081,134yƟ 10,256,502yƟ 10,891,756yƟ 11,527,010yƟ 12,162,264yƟ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60ģ초과,

부동산가액(3.31Ŏy) İį
9,934,295yƟ 11,521,295yƟ 11,721,716yƟ 12,447,721yƟ 13,173,726yƟ 13,899,731yƟ 

 - 기준소Ƶ :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Ƶ이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당 월평Ǐ소Ƶ의 100ģ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Ƶ이 월평Ǐ 소Ƶ기준 100ģ초과시 일반공급 20ģ(상위소Ƶ)[신혼부부 모

Ú 소Ƶ이 있는 경우(월평Ǐ 소Ƶ기준 120ģ초과Ɵ160ģ이하)]을 선택하Ǥ야 합니다.

 - 상위소Ƶ :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Ƶ이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당 월평Ǐ소Ƶ의 140ģ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배우자 소Ƶ이 없는 경우 140ģ,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60ģ)은 초과하	,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Ŏy)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Ƶ기준표 [2021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가구당 월평Ǐ 소Ƶ 기준 (2022년 적용)]

※ 9인 이상 가구 소Ƶ기준 Ǚ 8인 가구y수별 가구당 월평Ǐ소Ƶ ƶ ǚ1인당 평Ǐ소Ƶ(453,753) Ď (Ǜ-8), 100ģ 기준ǜ        ※ Ǜ Ǚ 9인 이상 가구y수

※ 가구당 월평Ǐ 소Ƶ은 Ð주택세대구ęy 중 세대주 및 ę년인자(¤19세 이상)의 합산 소Ƶ입니다(단, 세대y의 실� · 별거 등으로 소Ƶ파ǝ이 불가Ñ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Ĩ소를 확인하고 소Ƶ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Ǐ소Ƶ은 Ĵ¾소Ƶ÷ĮÐ월수를 Ĩ하며, Ĵ¾소Ƶ은 Į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Ƶ이 제외된 전년도 Į로소Ƶy천ƙ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Į로소Ƶ자용 소Ƶ금액증Ĭ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kª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합소Ƶ세 소Ƶ금액증Ĭ y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ĮÐ월수는 Į로자인 경우에는 lČ증Ĭ서상의 ĮÐ월수를, kª자인 경우에는 kª자등록증상의 기¾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Ƶ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계Ì적인 Į로자 또는 kª자, 신규řª자, 이Č자, 신규kª자, ǈ리Ǟ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로 본인의 상�을 Ļ주택청약 ǟAǠ(vņ교통부 발¾)ļ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Ƶ증ǡ자£가 

제ú되지 않으면, 부적�Ü리 또는 계약포기로 ¾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ą¼ 및 증ǡ서3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J니다. 

※ 가구y수는 Ð주택세대구ęy 전y으로 산정. (단, f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Ƒ 가구y수로 인정)

※ 자산보G기준 

구분 자산보G기준 자산보G기준 세부내¿

부동산

(¼물ƶņ지)

3Ŏ3,100¤y

이하

¼ő물

Ə ¼ő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G하고 있는 모Õ ¼ő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¼ő물 �3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ĴƜ, 다세대) 공동주택가�(vņ교통부)

단ÿ주택 표준주택가�(vņ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시·Ŵ·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ņ지

Ə ņ지가액은 지û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G하고 있는 모Õ ņ지의 공시가�(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í 경우는 제외

 - µǢ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Ǣ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Ÿ구ŸǣŸ면의 장이 관리하는 Ǣ지y부에 같은 Ǣª인과 소G자로 등l된 경우 

 - µ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G자가µő산법¸제22조에 따른 ő산ª ë가를 ®은 k/이며 ő산ª ë가증의 kª장 소l지n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k용되고 있는 경우

 - �중소G ņ지(¼ő물을 포함) 또는 문Ĉl가 ¼Ɯ된 ņ지 등 해당 부동산의 k용, Ü분 등이 금지되거	 현ŋœ 제한을 ®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k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Ə ¼ő물가액에 ņ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¼ő물(상가, 오Ů스ŭ 등)의 부Ìņ지도 ņ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공급G형 구분
2021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소Ƶ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Ƶ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Ƶ, 50ģ)

배우자 소Ƶ이 없는 경우 100ģ 이하 Ɵ6,208,934y Ɵ7,200,809y Ɵ7,326,072y Ɵ7,779,825y Ɵ8,233,578y Ɵ8,687,331y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00ģ초과Ɵ120ģ 이하
6,208,935yƟ

7,450,721y 

7,200,810yƟ

8,640,971y 

7,326,073yƟ

8,791,286y 

7,779,826yƟ

9,335,790y 

8,233,579yƟ

9,880,294y 

8,687,332yƟ

10,424,797y 

일반공급

(상위소Ƶ, 20ģ)

배우자 소Ƶ이 없는 경우 100ģ초과Ɵ140ģ이하
6,208,935yƟ

8,692,508y 

7,200,810yƟ

10,081,133y 

7,326,073yƟ

10,256,501y 

7,779,826yƟ

10,891,755y 

8,233,579yƟ

11,527,009y 

8,687,332yƟ

12,162,263y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20ģ초과Ɵ160ģ이하
7,450,722yƟ

9,934,294y 

8,640,972yƟ

11,521,294y 

8,791,287yƟ

11,721,715y 

9,335,791yƟ

12,447,720y 

9,880,295yƟ

13,173,725y 

10,424,798yƟ

13,899,730y 

소Ƶ기준 초과 / 자산기준 İį

(추첨제, 30ģ)

배우자가  소Ƶ이 없는 경우
140ģ초과,

부동산가액(3.31Ŏy) İį
8,692,509yƟ 10,081,134yƟ 10,256,502yƟ 10,891,756yƟ 11,527,010yƟ 12,162,264yƟ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60ģ초과,

부동산가액(3.31Ŏy) İį
9,934,295yƟ 11,521,295yƟ 11,721,716yƟ 12,447,721yƟ 13,173,726yƟ 13,899,731yƟ 

 - 기준소Ƶ :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Ƶ이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당 월평Ǐ소Ƶ의 100ģ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Ƶ이 월평Ǐ 소Ƶ기준 100ģ초과시 일반공급 20ģ(상위소Ƶ)[신혼부부 모

Ú 소Ƶ이 있는 경우(월평Ǐ 소Ƶ기준 120ģ초과Ɵ160ģ이하)]을 선택하Ǥ야 합니다.

 - 상위소Ƶ :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Ƶ이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당 월평Ǐ소Ƶ의 140ģ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배우자 소Ƶ이 없는 경우 140ģ, 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60ģ)은 초과하	,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Ŏy)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ģ Ņ위) : 15세대

 ǒ 신청자�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오산시에 거주하거	, 수도å(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 지¿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Č계èÌ(배

우자의 Č계èÌ 포함)을 3년 이상 계Ì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l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Ð주택 세대주(Ů부양자의 배우자도 Ð주택자여야 함.) 

  ※ 단, Ê기과É지구 및 청약과É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í의 일반공급 1Î위 조¼을 모Ú ¤į해야 청약이 가Ñ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ƒ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ŉ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Ì하지 않을 것

  ※ Ð주택기¾은 청약신청자 및 é 배우자, Ů부양자(노부모) 및 é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µ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용지&¸에 따라 Ů부양자 및 Ů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G하고 있ĺǂ 기¾은 신청자의 Ð주택기¾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n 동일한 세대를 이�고 있는 세대y도 주택을 소G하지 않아야 함

  ※ ¤60세 이상의 Č계èÌ(Ů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G한 경우 G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ŋő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ą¼을 Ƃƃ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Î위 자�ą¼을 Ƃ추어야 합니다.)

 ǒ 당첨자 선정방법 

  - 경ġ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¼설지¿(오산시)에 1년 이상 계Ì하여 거주한 자(2021.10.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30ģ, 경기도 6개월이상 계Ì하여 거주한 자(2022.04.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20ģ 우선공급하고, 수도å(서Ė, 인천, 경기도 6개월 미¤) 거주자에게 	ƅ지 50ģ를 공급함.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m에 따라 경ġ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ŏ. 

 - 1Î위에서 경ġ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ƣę한 ď청약가점 산정기준(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Ĺ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Î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Č접 ƣę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l 오3에 의한 ǥǅ으로 ÂĬ될 경우, 당첨이 ř소될 수 있으며, é gf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Ð주택세대구ęy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Ĭ을 Ĩ함) 기준으로 공급하¡로 세대 내 2Ĭ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Ĭ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당첨자로 

Ü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Ő를 제공®을 수 없으니 G의하여 신청하시기 바J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ģ Ņ위) : 47세대

 ǒ 신청자�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오산시에 거주하거	, 수도å(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Ì한 모Õ 자가 

과거 주택을 소G한 k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ą¼을 모Ú ¤į하는 자

   - 제28조제1m의 1Î위에 해당하는 Ð주택세대구ęy

    ※ 단, Ê기과É지구 및 청약과É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í의 일반공급 1Î위 조¼을 모Ú ¤į해야 청약이 가Ñ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ƒ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ŉ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Ì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혼인 중이거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ŵ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ǎ라 있는 자녀를 Ĩ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Ď

     Ď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혼인 중이 아니면서(k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ŵ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l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 

청약가Ñ하며, 단ÿ세대(동거인이	 형제자Ĝ 등 세대구ęy에 해당하지 않는 자n 같은 세대를 구ę하는 경우 포함)n 단ÿ세대가 아ŵ 자로 구분하며, 단ÿ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

하여 청약가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Į로자 또는 자영ª자[과거 1년 내에 소Ƶ세(µ소Ƶ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Ƶ에 대하여 ŉ부하는 것을 Ĩ함)를 ŉ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Ƶ세를 ŉ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Ƶ세ŉ부의Ð자이	 소Ƶ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ŉ부의Ð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Ƶ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Ǐ 소Ƶ이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소Ƶ(4Ĭ 이상 세대는 가구y수별 가구당 월평Ǐ소Ƶ을 Ĩ한다) 기준의 160ģ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2.10.28.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160ģ)은 초과하	,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Ŏ3,100¤y)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으로 신청 가Ñ

    ※ 부동산가액 산ú기준 : µ공공주택 특별법 시b규칙¸ 제13조제2m 및 µ공공주택 입주자 보G 자산 관� ªÐÜ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ú된 금액으로서 µv민¼ǖ보č법 시bo¸ 제42조제1m에 따른 보č£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l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l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Ǘ평Ǐ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n 동일한 세대를 이�고 있는 세대y도 주택을 소G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ŋő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ą¼을 Ƃƃ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Î위 자�ą¼을 Ƃ추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Ƶ기준표 [2021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가구당 월평Ǐ 소Ƶ 기준 (2022년 적용)]

공급G형 구분
2021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소Ƶ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Ƶ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Ƶ, 50ģ) 130ģ 이하 Ɵ8,071,614y Ɵ9,361,052y Ɵ9,523,894y Ɵ10,113,773y Ɵ10,703,651y Ɵ11,293,530y

일반공급(상위소Ƶ, 20ģ) 130ģ 초과Ɵ160ģ 이하
8,071,615y

Ɵ9,934,294y

9,361,053y

Ɵ11,521,294y

9,523,895y

Ɵ11,721,715y

10,113,774y

Ɵ12,447,720y

10,703,652y

Ɵ13,173,725y

11,293,531y

Ɵ13,899,730y

추첨제

(30ģ)

소Ƶ기준 초과 / 자산기준 İį
160ģ초과,

부동산가액(3.31Ŏy)İį
9,934,295yƟ 11,521,295yƟ 11,721,716yƟ 12,447,721yƟ 13,173,726yƟ 13,899,731yƟ

1인 가구

160ģ이하 Ɵ9,934,294y Ɵ11,521,294y Ɵ11,721,715y Ɵ12,447,720y Ɵ13,173,725y Ɵ13,899,730y

160ģ초과,

부동산가액(3.31Ŏy) İį
9,934,295yƟ 11,521,295yƟ 11,721,716yƟ 12,447,721yƟ 13,173,726yƟ 13,899,731yƟ

※ 9인 이상 가구 소Ƶ기준 Ǚ 8인 가구y수별 가구당 월평Ǐ소Ƶ ƶ ǚ1인당 평Ǐ소Ƶ(453,753) Ď (Ǜ-8), 100ģ 기준ǜ        ※ Ǜ Ǚ 9인 이상 가구y수

※ 가구당 월평Ǐ 소Ƶ은 Ð주택세대구ęy 중 세대주 및 ę년인자(¤19세 이상)의 합산 소Ƶ입니다(단, 세대y의 실� · 별거 등으로 소Ƶ파ǝ이 불가Ñ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Ĩ소를 확인하고 소Ƶ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Ǐ소Ƶ은 Ĵ¾소Ƶ÷ĮÐ월수를 Ĩ하며, Ĵ¾소Ƶ은 Į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Ƶ이 제외된 전년도 Į로소Ƶy천ƙ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Į로소Ƶ자용 소Ƶ금액증Ĭ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kª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합소Ƶ세 소Ƶ금액증Ĭ y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ĮÐ월수는 Į로자인 경우에는 lČ증Ĭ서상의 ĮÐ월수를, kª자인 경우에는 kª자등록증상의 기¾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Ƶ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계Ì적인 Į로자 또는 kª자, 신규řª자, 이Č자, 신규kª자, ǈ리Ǟ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로 본인의 상�을 Ļ주택청약 ǟAǠ(vņ교통부 발¾)ļ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Ƶ증ǡ자£가 

제ú되지 않으면, 부적�Ü리 또는 계약포기로 ¾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ą¼ 및 증ǡ서3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J니다. 

※ 가구y수는 Ð주택세대구ęy 전y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Č계èÌ(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Č계èÌ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Į 1년 이상 계Ì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é 배우자n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l되어 있는 경우에¤ 가구y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Ƶ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	¤ İį하면 청약자�을 ¤į하는 것으로 ĸ니다.

※ 자산보G기준 

구분 자산보G기준 자산보G기준 세부내¿

부동산

(¼물ƶņ지)

3Ŏ3,100¤y

이하

¼ő물

Ə ¼ő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G하고 있는 모Õ ¼ő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¼ő물 �3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ĴƜ, 다세대) 공동주택가�(vņ교통부)

단ÿ주택 표준주택가�(vņ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시·Ŵ·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ņ지

Ə ņ지가액은 지û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G하고 있는 모Õ ņ지의 공시가�(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í 경우는 제외

 - µǢ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Ǣ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Ÿ구ŸǣŸ면의 장이 관리하는 Ǣ지y부에 같은 Ǣª인과 소G자로 등l된 경우 

 - µ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G자가µő산법¸제22조에 따른 ő산ª ë가를 ®은 k/이며 ő산ª ë가증의 kª장 소l지n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k용되고 있는 경우

 - �중소G ņ지(¼ő물을 포함) 또는 문Ĉl가 ¼Ɯ된 ņ지 등 해당 부동산의 k용, Ü분 등이 금지되거	 현ŋœ 제한을 ®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k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Ə ¼ő물가액에 ņ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¼ő물(상가, 오Ů스ŭ 등)의 부Ìņ지도 ņ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ǒ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Ř 세대수의 50ģ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30ģ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Ŝ 세대수의 20ģ(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60ģ 이하인 자ŷ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Ş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 160ģ를 초과하	 부동산가액 기준을 İį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

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Ƶ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ġ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¼설지¿(오산시)에 1년 이상 계Ì하여 거주한 자(2021.10.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30ģ, 경기도 6개월이상 계Ì하여 거주한 자

(2022.04.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20ģ 우선공급하고, 수도å(서Ė, 인천, 경기도 6개월 미¤) 거주자에게 	ƅ지 50ģ를 공급하며, 경ġ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Ð주택세대구ęy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Ĭ을 Ĩ함) 기준으로 공급하¡로 세대 내 2Ĭ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Ĭ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당첨자로 Ü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Ő를 제공®을 수 없으니 G의하여 신청하시기 바J니다.

u /.공급 )*&( 및 ��& stqr

 ǒ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오산시에 거주하거	 수도å(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ę년자(자녀양ě, 형제자Ĝ부양) 중 입주자ŋő Î위별 자

�ą¼을 Ƃƃ 자(v내에서 거주하는 l외동포 l외v민 외vv적 동포 및 외v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Î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Ñ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의거 오산시 1년 이상 계Ì 거주자(2021.10.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30ģ, 경기도 6개월 이상 계Ì 거주자(2022.04.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20ģ를 우선 공급하며, 	ƅ지 50ģ를 수도å지¿(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 6개월 미¤) 거주자에게 공급함. 

   -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m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Ð 중인 Ŵ인은 해당 주택¼설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å 거주자(기타지¿)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Î위(1Î위 및 2Î위) 입

주자 ŋő ą¼을 İį 시 청약 가Ñ함.

  ※ 단, Ê기과É지구 및 청약과É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í의 1Î위 조¼을 모Ú ¤į해야 청약이 가Ñ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ƒ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ŉ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Ì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G한 세대에 Ì하지 않을 것

 ǒ 청약신청 G의km

   - 주민등록표초본상 Ĩ소 k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¾은 l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 및 ą¼ 등의 기준은 Ļ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ļ 이며 면적은 Ļ전용면적ļ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¼¤ 신청 가Ñ)하며, 1인 2¼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Ú를 Ð  Ü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Ì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¾ Ê기과É지구 또는 청약과É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Î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G의하시기 바/

   - 청약접수일자n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Ǧ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ř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n 상관없이 lk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km을 확인하시기 바/[단 부적�당첨자가 소Ĭ기¾ 내

에 해당 공급자� 또는 선정 Î위가 정당함을 소Ĭ하지 ǅ하여 당첨이 ř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å 및 Ê기 청약과É지¿은 1년, 수도å외 6개월, 위ő지¿ 3개월(공급신청하ī는 지¿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k전청약주택 및 일정기¾이 지ƒ 후 분양전환 되는 f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ĺ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o에 의거 ÜƘ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ƣ은 지¿에서 ǧ 지¿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l 변경된 주거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Ñ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¾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Ñ함)

   - 청약통장 관� 기준km

     Ř 청약ŋő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ŷ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Ñ함

     Ŝ 청약예금 지¿¾ 예치금액 차액 İį 기준 : 청약 접수 당일ŷ지 İį 시 청약 신청 가Ñ함

     Ş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합ŋő)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ŷ지 예치금 İį 시 청약 신청 가Ñ함

     Š 청약예금의 신청 가Ñ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ą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ŷ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Ñ함

       (단, ƣ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¾의 청약예치금액 İį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Ă차 없이 하위 면적 모Ú 청약 가Ñ함)

ǒ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Ř 세대수의 50ģ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30ģ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Ŝ 세대수의 20ģ(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의 160ģ 이하인 자ŷ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Ş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 소Ƶ 기준 160ģ를 초과하	 부동산가액 기준을 İį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

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Ƶ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ġ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¼설지¿(오산시)에 1년 이상 계Ì하여 거주한 자(2021.10.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30ģ, 경기도 6개월이상 계Ì하여 거주한 자

(2022.04.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20ģ 우선공급하고, 수도å(서Ė, 인천, 경기도 6개월 미¤) 거주자에게 	ƅ지 50ģ를 공급하며, 경ġ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Ð주택세대구ęy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Ĭ을 Ĩ함) 기준으로 공급하¡로 세대 내 2Ĭ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Ĭ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당첨자로 Ü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Ő를 제공®을 수 없으니 G의하여 신청하시기 바J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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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ǒ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오산시에 거주하거	 수도å(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ę년자(자녀양ě, 형제자Ĝ부양) 중 입주자ŋő Î위별 자

�ą¼을 Ƃƃ 자(v내에서 거주하는 l외동포 l외v민 외vv적 동포 및 외v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Î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Ñ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의거 오산시 1년 이상 계Ì 거주자(2021.10.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30ģ, 경기도 6개월 이상 계Ì 거주자(2022.04.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20ģ를 우선 공급하며, 	ƅ지 50ģ를 수도å지¿(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 6개월 미¤) 거주자에게 공급함. 

   -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m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Ð 중인 Ŵ인은 해당 주택¼설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å 거주자(기타지¿)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Î위(1Î위 및 2Î위) 입

주자 ŋő ą¼을 İį 시 청약 가Ñ함.

  ※ 단, Ê기과É지구 및 청약과É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í의 1Î위 조¼을 모Ú ¤į해야 청약이 가Ñ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ƒ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ŉ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Ì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G한 세대에 Ì하지 않을 것

 ǒ 청약신청 G의km

   - 주민등록표초본상 Ĩ소 k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¾은 l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 및 ą¼ 등의 기준은 Ļ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ļ 이며 면적은 Ļ전용면적ļ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¼¤ 신청 가Ñ)하며, 1인 2¼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Ú를 Ð  Ü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Ì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¾ Ê기과É지구 또는 청약과É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Î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G의하시기 바/

   - 청약접수일자n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Ǧ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ř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n 상관없이 lk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km을 확인하시기 바/[단 부적�당첨자가 소Ĭ기¾ 내

에 해당 공급자� 또는 선정 Î위가 정당함을 소Ĭ하지 ǅ하여 당첨이 ř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å 및 Ê기 청약과É지¿은 1년, 수도å외 6개월, 위ő지¿ 3개월(공급신청하ī는 지¿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k전청약주택 및 일정기¾이 지ƒ 후 분양전환 되는 f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ĺ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o에 의거 ÜƘ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ƣ은 지¿에서 ǧ 지¿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l 변경된 주거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Ñ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¾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Ñ함)

   - 청약통장 관� 기준km

     Ř 청약ŋő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ŷ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Ñ함

     Ŝ 청약예금 지¿¾ 예치금액 차액 İį 기준 : 청약 접수 당일ŷ지 İį 시 청약 신청 가Ñ함

     Ş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합ŋő)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ŷ지 예치금 İį 시 청약 신청 가Ñ함

     Š 청약예금의 신청 가Ñ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ą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ŷ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Ñ함

       (단, ƣ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¾의 청약예치금액 İį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Ă차 없이 하위 면적 모Ú 청약 가Ñ함)

   - 본 주택은 비Ê기과É지구 및 청약과É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l당첨 제한 주택[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m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각û 및 제8호)의 주택, 제47

조에 따라 이전기관 �k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f대주택, ņ지f대주택, Ê기과É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É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규제지¿ 내 민¾ 

k전청약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Ì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n 동일한 세대를 이�고 있는 세대y 포함)는 기 분양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

됨.

   - 주택형별로 층·동·호 구분 없이 1Î위, 2Î위 Î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선Î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ģ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Î위 청약접수를 ®음.

     (단, 2Î위ŷ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ģ에 미달하는 경우 ǁ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주민등록표초본상 Ĩ소 k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¾은 l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경기도 거주기¾ 산정시 경기도 관내 b정구¿¾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예:수y시 Ǚ 오산시)에는 합산이 가Ñ하	, 경기도 외 타지¿으로 전ú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관내 b정구¿으로 전입한 경우(예:

오산시 Ǚ 서Ė특별시 Ǚ 오산시)에는 Ǩ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오산시에서 계Ì 거주기¾이 1년 미¤인 자 중 경기도 거주기¾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경기도 거주자 자�으로 청약 가Ñ하	, 6개월 미¤인 경우에는 수도å 거주자로 청약하여

야 함. 

   - 부적�당첨자(주택소G, 부적�, a오기l 등)는 당첨일로부터 Ĺ수도å 및 Ê기·청약과É지¿ 1년, 수도å외 6개월, 위ő지¿ 3개월ď(공급신청하ī는 지¿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¾k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f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0년 이상 장기복Ð 중인 Ŵ인은 해당 주택¼설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¼설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ĳ. 다¤, 수도å에서 ¼설되는 주택을 공급®으ī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¼설지¿이 

아ŵ 수도å 거주자로 ĳ. 

 
ǒ 입주자ŋő Î위별 ą¼

구분 Î위 주택형 공급방법 청약관� 신청자�

민영

주택

1Î위

전용

85㎡이하

가점제

75ģ

추첨제

25ģ

ǒ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75ģ), 추첨제(25ģ). 가점제 Ɔ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Ř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주택을 소G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n 동일한 세대를 이�고 있는 세대y 포함)]

에 Ì한자

 Ŝ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1주택을 소G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n 동일한 세대를 이�고 있는 세대y 포함)]에 Ì

한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ģ를 Ð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ů여 주택은 Ð주택자n 1주택 실수ą자(기è 주택 Ü분 조¼)에게 우선 공급함.

    ※ 단, ¤60세 이상 Č계èÌ(배우자 포함)이 소G한 주택은 신청자� Â단 시 Ð주택으로 인정되	 부양가į수에는 제외됨.

ǒ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입주자ŋő ą¼이 아í의 1Î위를 İį하는 자. (가점제 접수)

 Ř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ŉ입인정금액이 지¿별 신청 가Ñ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Ŝ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Ĝ월 약정ŉ입일에 월ŉ입금을 ŉ입하여 ŉ입인정금액이 지¿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Ñ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Ş 청약ŋő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l ŉ입인정 Ņ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ŷ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Ñ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Š 주택청약�합ŋő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ŉ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Ñ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가점제

30ģ

추첨제

70ģ

ǒ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30ģ), 추첨제(70ģ) 적용. 가점제 Ɔ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Ř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주택을 소G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n 동일한 세대를 이�고 있는 세대y 포함)]

에 Ì한자

 Ŝ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1주택을 소G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n 동일한 세대를 이�고 있는 세대y 포함)]에 Ì

한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ģ를 Ð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ů여 주택은 Ð주택자n 1주택 실수ą자(기è 주택 Ü분 조¼)에게 우선 공급함.

ǒ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입주자ŋő ą¼이 아í의 1Î위를 İį하는 자.

 Ř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ŉ입인정금액이 지¿별 신청 가Ñ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Ŝ 청약ŋő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l ŉ입인정 Ņ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ŷ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Ñ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Ş 주택청약�합ŋő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ŉ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Ñ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ǒ 1Î위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Î위 청약 불가함. (2Î위로 청약 가Ñ)

  - 세대주가 아ŵ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Ì한 자(전 지¿ 해당, 모Õ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G한 자 및 세대에 Ì한 자

  - 주택청약�합ŋő(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별 예치기준금액에 İį되지 않는 자.

2Î위

전 주택형 추첨제
ǒ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오산시 및 수도å(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 19세이상인 분.

ǒ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합ŋő(포함)에 가입한 자 및 1Î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제한 대상자
ǒ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Ê기과É지구, 청약과É지¿ 등에서 당첨)에 의거 l당첨 제한 기¾에 Ì한 자 및 세대에 Ì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n 동일한 세대를 이�고 있는 세대y 포함)는 2Î위 청약 불가

 ǒ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m 별표2)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 및 오산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y 250¤y 200¤y

전용면적 102㎡ 이하 600¤y 400¤y 300¤y

전용면적 135㎡ 이하 1,000¤y 700¤y 400¤y

모Õ면적 1,500¤y 1,000¤y 500¤y

※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12.29)으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1m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é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Ñ합니다.

v )*/t 및 @jI 
xyw

z )*/t 및 @j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 11. 07. (월)
(청약Ť��� 인터ŗ : 09:00Ɵ17:30)

(kª주체 견본주택 : 10:00Ɵ14:00)

Ə 인터ŗ 청약 

 (ū� 또는 스ü트ơ)

Ə 한v부동산y ţ청약Ť���ţ z~이지 (���.���������.��.��)

  - ū� : ���.���������.��.��

  - 스ü트ơƠ

Ə kª주체 견본주택(주소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3)

  ※고o자, 장애인 등 인터ŗ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일반공급

1Î위 2022. 11. 08. (Ĉ), 09:00Ɵ17:30
Ə 한v부동산y ţ청약Ť���ţ z~이지 (���.���������.��.��)

  - ū� : ���.���������.��.��

  - 스ü트ơƠ

Ə 청약통장 가입은b Ź구
2Î위 2022. 11. 09. (수), 09:00Ɵ17:30

 ¹ qprst G �����q��� ��tq���서�F4�� ��

      c qprst� ���� F4� ���� F4일 상% 기� 전� t� ���고 F4 시 사�� 공_인�서� F4� t�로 �리  Y�시��� =¡인�서� ¢�£인�서� ¦¥모§일인�서� �리 

&�¨�시기 §ª©�. F4 %일 인�서 �� «¬로 F4� ®� ���� ed� ���� 주시기 §ª©�.

 ※ 2018.05.04.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ď견본주택 방문 신청Ĺ에서 인터ŗ(청약Ť��� z~이지 ���.���������.��.��) 청약 신청ď으로 변경되ĺ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ŗ 청약이 y칙이며 정보ř약계층(고o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bŹ구 접수 불가) ë용됩니다. (방문 접수시¾ : 10:00ǩ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ŗ 청약이 y칙이	 정보ř약계층(고o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b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Ñ합니다. (Ź구 접수시¾ : 09:00ǩ16:00. 단, 코로	19로 인해 은b 

영ª점별 ªÐ 시¾이 상이할 수 있으¡로 반드시 k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ř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ü감 이전ŷ지 가Ñ하며, 청약 접수 �£ 이후에는 어ƀ한 경우라도 신청 ř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G의하여 주시기 바J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mû 등 청약자�을 확인(Ƈ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lkm¤으로 청약신청을 ®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į관계증Ĭ서 등 관�서3를 

제ú®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Ñ하¡로 청약신청 시 G의하시기 바J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z W|{ *?yx} H�qr 및 ~� �내 �b�=> *?)*/ �����������M 
※ 한v부동산y에서 .영하는 ţ청약Ť���ţ z~이지(���.���������.��.��)에서 청약 신청자의 ť의를 위하여 인터ŗ 청약서비스를 시b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l 해당 청약Î위가 발생하신 분은 Ř청약통장 가입은b 및 ř급은b을 방문하여 인터ŗŚś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거	, Ŝ금ŝ인증서, Şş이ï인증서 

또는 ŠŢ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으시기 바J니다.

 ※ 상기 접수시¾(17:30)은 청약접수 Ŋ£ 기준으로 청약 신청 Ćb 중이라도 접수 Ŋ£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로 G의하시기 바J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b에서는 청약자�에 대한 확인(Ƈ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l한 km¤으로 청약접수를 ®으며, 청약자가 인터ŗ 청약내용을 ǥǅ 입�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 당

첨자에 해당되¡로 관� 증ǡ서3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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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Ǫ일반공급은 인터ŗ 청약 신청이 y칙이며 정보ř약계층(고o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bŹ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상기 제증Ĭ 서3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b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km이 Ŋ비되ĺ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3 제ú)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Ļ세대주 ęĬ 및 관계ļ를 생ǫ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ƕą한 경우 반드시 Ļ세대주 ęĬ 및 관계ļ에 대한 표기를 ą청하여 발급®으시기 바/. 

 ※ 청약 시 신청자의 a오로 인한 ǥǅ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gf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Ĩ기 µ(전산)인지Ľ¸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ª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Ĭ]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ƣę한 경우는 신청자 ęĬ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Ĭ]은 접수®은 Čy 입Ő하에 신청인이 Č접 기l해야 함.

구  분 구비km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b 비치)

 � 주택청약�합ŋő(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Ĭ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km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Ú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Č계 èǬ비Ì 포함)로 ¾주하며 상기 구비km 외에 다음의 서3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Ĭ 방식 본인서Ĭ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Ĭ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f용) 단, l외동포 또는 외v

인의 경우 본v 관공서의 증Ĭ(서Ĭ인증서)이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l외동포 또는 외v인이 인증된 서Ĭ으로 공급신청 위f시는 

제ú 생ǫ)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f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v인은 여å 또는 .전면ë증도 가Ñ하며, l외동포

는 외vv적동포 v내거소신고증 또는 l외v민용 주민등록증, 외v인은 외v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Ĩ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ú 생ǫ 가Ñ

- 청약자가 자ƕ 서Ĭ한 위f장(ď본인서Ĭk실확인서Ĺ 상의 서Ĭ) 1통

- 청약자의 본인서Ĭk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v인은 여å 또는 .전면ë증도 가Ñ하며, l외동포

는 외vv적동포 v내거소신고증 또는 l외v민용 주민등록증, 외v인은 외v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Ĩ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ú 생ǫ 가Ñ

한v부동산y(모Õ 은b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ū� 청약시] 청약Ť��� z~이지(���.���������.��.��)접Ì ǭ 인증서를 통한 로é인 ǭ µ청약신청¸ ǭ µAūŬ청약신청¸ ǭ 청약자� 등 입� ǭ 청약 Ŋ£

[스ü트ơ 청약시] 스ü트ơƠ(구Ǯǰǯ이스ņ어, 애ǰƠ스ņ어에서 Ļ청약zļ ƇǊ) 접Ì ǭ 인증서를 통한 로é인 ǭ µ청약신청¸ ǭ µAūŬ청약신청¸ ǭ 청약자� 등 입� ǭ 청약 Ŋ£

인터ŗ 청약 Ă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km은 ţ청약Ť���ţ z~이지(���.���������.��.��)에서 .영하는 Ļ공고단지 청약Ĵ습ļ과 Ļ청약가상체čļ을 §용하시기 바J니다.

 청약z에서는 청약자의 ť의제공을 위하여 아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ǁ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Ř [b정정보 자동조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Î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y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Ĭ서, 가į관계증Ĭ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É/하여 é 정보를 Ǳ시 보

여ǳ으로ǲ, 청약에 ƕą한 여
 가지 자�을 Â단할 수 있도록 지y합니다. (선택km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ń Ĵ결이 y§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Ÿµ청약신청¸ǭµAūŬ청약신청¸ǭµŨö��2. 주택형선택 및 b정정보 자동조Ő¸ǭ µ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è과 동일한 Ă차대로 신청자가 Č접 해당 자�을 Â단하여 입� 가Ñ

Ŝ [공고단지 청약Ĵ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ŷ지 세대y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y(ę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Ŋ£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

y의 청약자�(주택소G 및 각� 청약제한k실)을 미리 ƛ아Ǵ 수 있어, 부적�자 발생을 최소Ĉ하도록 지y합니다.

   Ÿ세대y 등록방법 :µ청약자�확인¸ǭµ세대구ęy 등록/조Ő¸및µ세대구ęy 동의¸

   Ÿ청약Ĵ습방법 :µ공고단지 청약Ĵ습¸ǭµ공고단지 청약Ĵ습 신청¸. 단, 세대구ęy 등록 생ǫ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 청약자� Ƈ증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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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ŘÐ주택기¾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세대y 모Ú 주택을 소G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ŋ가주택등의 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Ü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µ부동산 가�공시에 관

한 법Ɣ¸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을 Ĩ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ŷ.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Ü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ŷ.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Ü분된 경우: Ü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 중 Ü분일에 가장 가ŷ.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
  다) 분양å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선택Ōû에 대한 가�은 제외한다)
3) Ð주택기¾은 주택공급신청자n é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Ĵo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Ì하여 Ð주택인 기¾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µ가į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Ɣ¸에 따른 혼인관계증Ĭ서에 혼인신고일로 등l된 날부터 Ð주택기¾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G한 k실이 있는 경우에
는 é 주택을 Ü분한 후 Ð주택자가 된 날(2Ő 이상 주택을 소G한 k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Į에 Ð주택자가 된 날을 Ĩ한다)부터 Ð주택기¾을 산정한다. 

Ŝ부양가į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į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é 배우자n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l된 세대y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Č계èÌ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Į 3년 이상 계Ì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é 배우자n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l된 경우에 부양가į으로 본다. 다¤, Č계èÌ과 é 배우자 중 한 Ĭ이라도 주택을 소G하고 있는 경우에는 Č계èÌ과 é 배우자 모Ú 부양가į으로 보지 않으며, 아
í의 경우에 해당하는 Č계èÌ도 부양가į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v인 Č계èÌ
   - 내v인 Č계èÌ이라도 ą양시설(µ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ą양시설을 Ĩ함) 및 해외에 체3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Į 3년 이내 계Ì하여 90일을 초과하

여 해외에 체3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b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별표1에 따라 부양가į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로 ¤60세 이상의 Č계èÌ(배우자의 Č계èÌ을 포함)이 주택

을 소G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į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Č계비Ì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Į 1년 이상 계Ì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é 배우자n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l된 경우에 부양가į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Ú kń한 미혼의 þ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n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l된 l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ǵ미혼인 자녀ǵ로 보지 않으며, 외v인인 Č계비Ì과 아í의 경우ÜǶ 해외 체3 중인 Č계비Ì도 부양가į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l 계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3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Į 1년 이내 계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3한 경우

Ş입주자ŋő
가입기¾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ŋő 가입기¾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ŋő의 �3, 금액, 가입자 Ĭ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¾을 산정한다.

Š주택소G여부 및 
Ð주택기¾ 산정기준

ŘÐ주택기¾ 적용기준 및 Ŝ부양가į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G 여부를 Â정하거	 Ð주택기¾을 산정하ī는 경우에는 제23조제4m 및 제5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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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ť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k z~이지(���.�õ�ô-�ó���ò�.���)를 통해 l확인하여 주시기 바J니다.

   

구분 한v부동산y 청약Ť��� (ȁ 은b 청약자)

이용기¾ 2022. 11. 17. (û) Ɵ 2022. 11. 26. (ņ) (10일¾)

인터ŗ

- 한v부동산y ţ청약Ť���ţ z~이지(���.���������.��.��) 접Ì Ǚ 청약당첨조Ő Ǚ 당첨조Ő(최Į10일)

- 스ü트ơƠ 접Ì  Ǚ 청약당첨조Ő Ǚ 당첨조Ő(10일¾)

※ 당첨조Ő(10일) 기¾이 경과한 Ȃ에도 ü이~이지 Ē 청약제한km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Ē AūŬ당첨k실조Ő를 통해 당첨내¿ 확인 가Ñ

Ʊ대ơ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Ʊ대ơ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 11. 17. (û) 08:00 (제공시¾은 k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Ʊ대ơ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ť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zĒ청약당첨조Ő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l확인하Ǥ야 합니다.

� ��& 및 Kx%�& &( �W yw V� 

■ 당첨자 자�확인 서3 제ú 및 G의km

 ※ 공급G형 또는 당첨G형에 따라 아í 자�확인서3를 제ú기한ŷ지 당k 견본주택으로 제ú하Ǥ야 합니다.

제ú기한
�일 시 : 2022. 11. 18. (금) Ɵ 2022. 11. 25. (금), 10:00 Ɵ 16:00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제ú 장소 �당k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3) 

G의km

※ 모Õ 증Ĭ서3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b분에 한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확인서3 제ú기¾ 이내 방문이 어ī.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전 자�확인 서3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km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

기 바J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확인 서3를 제ú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확인Ă차로 계약Ćb이 다소 지Ĵ될 수 있으니 이점 ¥고하시기 바J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3제ú 기한 내에 관� 서3를 제ú하여야 하고, 미제ú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서3를 제ú하였지¤ 계약체결기¾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¾주합니다. (당첨자 Ĭ단관리, 입주자ŋő lk용 불가)

※ 정당 당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세대y의 주택소G여부, 과거 당첨k실GÐ 및 자산보G 등 전산ƇǊ 결과 적� 당첨자에 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자는 적�당첨f을 소Ĭ하는 서3 제ú 후 적�자로 인정®은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Ñ하¡로 상기 계약체결일 보다 Ǧ어Ċ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자는 부적�자가 아ǿ을 증Ĭ할 수 있는 서3를 제ú하여야 하고 미제ú시 계약이 ř소됩니다.

※ 주택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ƒ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ǂ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k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

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Ƈ증서3를 제ú하시고 부적� km 및 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J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¾, 주택소G,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Ƶ증ǡ서3

해당자� 소Ƶ입증 제ú서3 발급Ü

Į로자

일반Į로자

Ə lČ증Ĭ서(Č인날인이 없거	 Č인날인된 서3를 Ȇ스로 전ȇ®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Ə 전년도 Į로소Ƶy천ƙ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Į로소Ƶ자용 소Ƶ금액증Ĭ서

※ 전년도 ƱČ기¾이 있는 경우 : 전년도 Ȉ�Į로소Ƶ에 대한 소Ƶ세 y천ƙ수증Ĭ서(ďĜ월신고 ŉ부대상자확인Ĺ으

로 발급)

※ ĴĨ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Į로소Ƶy천ƙ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Į로소Ƶy천ƙ수영수증을 제ú

Ə 해당Č장

Ə 세Ð서

신규řª자 / 금년도 전Č자

Ə lČ증Ĭ서(Č인날인이 없거	 Č인날인된 서3를 Ȇ스로 전ȇ®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Ə 금년 Į로소Ƶy천ƙ수부 또는 Ȉ�Į로소Ƶ에 대한 소Ƶ세 y천ƙ수증Ĭ서

※ Į로기¾이 1개월을 경과하지 ǅ하여 Į로소Ƶy천ƙ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Č장의 동일 

Č급, 동일 호ȉ인 자의 전년도 Į로자 y천ƙ수영수증과 lČ증Ĭ서를제ú®아 월평Ǐ소Ƶ을 추정

Ə 해당Č장

전년도 전Č자
Ə lČ증Ĭ서(Č인날인이 없거	 Č인날인된 서3를 Ȇ스로 전ȇ®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Ə 전년도 Į로소Ƶy천ƙ수영수증
Ə 해당Č장

Į로소Ƶy천ƙ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¼ǖ보č증상 Č장가입자¤ 해당)

Ə 총급여액 및 ĮÐ기¾이 기l된 Į로계약서(Č인날인) 또는 Č인날인된 월별급여 Ĭ세표(Į로소Ƶ지급조서)(Č인날

인)
Ə 해당Č장

자영ª자

일반과세자 / ¾이과세자 / 면세kª자
Ə 전년도 �합소Ƶ세 신고자용 소Ƶ금액증Ĭ

Ə kª자등록증 
Ə 세Ð서

¾이과세자 중 소Ƶ금액증Ĭ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Ə v민Ĵ금보č£ ŉ입증Ĭ서(Ĵ금산정용 가입내¿확인서) 또는 최Į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ǒ v민Ĵ금공단

ǒ 세Ð서

신규kª자

Ə v민Ĵ금정보자£통지서 또는 v민Ĵ금보č£ŉ입증Ĭ서

Ə v민Ĵ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ŷ.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Ə kª자등록증

Ə v민Ĵ금

  관리공단

Ə 세Ð서

법인kª자
Ə 전년도 �합소Ƶ세 신고자용 소Ƶ금액증Ĭ서

Ə 법인등기부등본

Ə 세Ð서

Ə 등기소

보č모집인 / 방문ÂĜy
Ə 전년도 kª소Ƶ y천ƙ수영수증

Ə 전년도 kª소Ƶ자용 소Ƶ금액증Ĭ 또는 당해Ők 급여Ĭ세표

Ə 세Ð서

Ə 해당Č장

v민기초생§ 수급자 Ə v민기초생§수급자 증Ĭ서 Ə 주민{터

비정규Č Į로자 / 일용Č Į로자

Ə 계약기¾ 및 총급여액 Ĭ시된 Į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Ĭ세표(Č인날인) 또는 Į로소Ƶ지급조서(Č인날인)

Ə Į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Ĭ세표 또는 Į로소Ƶ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 v민Ĵ금보č£ ŉ입증Ĭ서

  (Ĵ금산정용가입내¿확인서)

Ə 해당Č장

ÐČ자

Ə 비kª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Ə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Į로자 및 자영ª자가 아ŵ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Ĵ도에 소Ƶ(Į로 또는 kª소Ƶ 등)

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ŷ지의 총 소Ƶ을 동 기¾으로 	Ȋ어 월평Ǐ소Ƶ을 산정

Ə 접수장소

 Ə Ŵ복Ð 중이어서 ¼ǖ보č자�Ƶ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Ŵ복Ð확인서n 의£보č자�Ƶ실확인서를 ƙ구하고 이 경우 Ŵ복Ð자(ČªŴ인 제외)는 소Ƶ이 없는 것으로 ¾주하고, Ŵ복Ð자의 배우자의 소Ƶ

을 파ǝ하여 월평Ǐ 소Ƶ을 산정

 Ə �교기관(교Ő, kȋ 등)이 신청인 Ɛ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Ƶ신고 의Ð 및 v민Ĵ금 가입의Ð가 없는 자로서 �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Ɛ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Ð보수f을 증Ĭ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Ƶ증ǡ서3로 준용

 Ə Čª이 ǈ리Ǟ서이고 소Ƶ이 불규칙한 경우 : �합소Ƶ세를 신고한 k/인 경우에는 소Ƶ금액증Ĭ으로 소Ƶ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k/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Ƶ을 통해 월평Ǐ 소

Ƶ을 산정

 Ə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ú생하였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ú생신고를 한 경우 : 가į관계증Ĭ서를 확인하여 ú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을 인정

 Ə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Į로자 및 자영ª자가 아ŵ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Ĵ도에 소Ƶ(Į로 또는 kª소Ƶ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ŷ지의 총 소Ƶ을 동 기¾으로 

	Ȋ어 월평Ǐ소Ƶ을 산정

 Ə 자영ª자이면서 Į로자인 경우 : 전년도 kª소Ƶ에 대한 월평Ǐ소Ƶ과 Į로소Ƶ에 대한 월평Ǐ소Ƶ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kª소Ƶ이 þ실로 되어 있으면 kª소Ƶ은 없는 것으로 하여 Į로소Ƶ¤

으로 월평Ǐ소Ƶ을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Ƶ세 ŉ부 입증서3

서3구분 확인자� 소Ƶ입증 제ú서3 발급Ü

소Ƶ세 ŉ부 입증서3

Į로자
 - 소Ƶ세 ŉ부k실을 입증하는 아í의 서3로서 모집 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3
Ř lČ증Ĭ서

Ŝ Į로소Ƶy천ƙ수영수증 또는 소Ƶ금액증Ĭ
해당Č장 / 세Ð서

자영ª자
 - 소Ƶ세 ŉ부k실을 입증하는 아í의 서3로서 모집 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3
Ř kª자등록증 k본

Ŝ �합소Ƶ세 소Ƶ금액증Ĭ

오산 세교2지구 A-21블록 모아미래도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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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제6m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G한 세대에 Ì한 자n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Ì한 자는 제1Î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가점mû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3 등

ŘÐ주택기¾ 32

¤30세 미¤ 미혼자 또는 G주택자 0 8년 이상 Ɵ 9년 미¤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į관계증Ĭ서 추가 제ú)

◼ ¼물등기부등본, ¼ő물대장등본 등

◼ 가į관계증Ĭ서, 혼인관계증Ĭ서

   ※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 2 9년 이상 Ɵ 10년 미¤ 20

1년 이상 Ɵ 2년 미¤ 4 10년 이상 Ɵ 11년 미¤ 22

2년 이상 Ɵ 3년 미¤ 6 11년 이상 Ɵ 12년 미¤ 24

3년 이상 Ɵ 4년 미¤ 8 12년 이상 Ɵ 13년 미¤ 26

4년 이상 Ɵ 5년 미¤ 10 13년 이상 Ɵ 14년 미¤ 28

5년 이상 Ɵ 6년 미¤ 12 14년 이상 Ɵ 15년 미¤ 30

6년 이상 Ɵ 7년 미¤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Ɵ 8년 미¤ 16

Ŝ부양가į수 35

0Ĭ 5 4Ĭ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į관계증Ĭ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į수에서 제외

◼ ¤18세 이상 ę년자녀 부양가į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3

  Ƿ ¤18세 이상 Ɵ ¤30세 미¤ : 자녀 혼인관계증Ĭ서, 가į관계증Ĭ서

  Ǹ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Ĭ서, 가į관계증Ĭ서, 주민등록초본

1Ĭ 10 5Ĭ 30

2Ĭ 15 6Ĭ 이상 35

3Ĭ 20

Ş입주자ŋő

가입기¾
17

6개월 미¤ 1 8년 이상 Ɵ 9년 미¤ 10

◼ 청약통장

   (인터ŗ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Ɵ 1년 미¤ 2 9년 이상 Ɵ 10년 미¤ 11

1년 이상 Ɵ 2년 미¤ 3 10년 이상 Ɵ 11년 미¤ 12

2년 이상 Ɵ 3년 미¤ 4 11년 이상 Ɵ 12년 미¤ 13

3년 이상 Ɵ 4년 미¤ 5 12년 이상 Ɵ 13년 미¤ 14

4년 이상 Ɵ 5년 미¤ 6 13년 이상 Ɵ 14년 미¤ 15

5년 이상 Ɵ 6년 미¤ 7 14년 이상 Ɵ 15년 미¤ 16

6년 이상 Ɵ 7년 미¤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Ɵ 8년 미¤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ǹ Ř ƶ Ŝ ƶ Ş

� ��& �� 및 �?/t

z /t 및 �?@j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Î번 발표

서3접수(당첨자/예비입주자) 및 Ƈ수

(계약체결 전 서3Ɲk 및 부적� 확인)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Ə 일시: 2022. 11. 17 (û)

Ə 확인방법 

 - 한v부동산y 청약Ť���

   (���.���������.��.��)

   또는 스ü트ơƠ에서 개별조Ő

    Ď 공동인증서, 금ŝ인증서, ş이ï인

증서 또는 ŢB모바일인증서로 로é

인 후 조Ő 가Ñ

Ə 일시ǽ: 2022. 11. 18.(금) Ɵ 2022. 11. 25.(금)

    ǽ   (10:00Ɵ16:00)

Ə 접수방법 

 - k전서3접수 기¾ 내 예약방문 접수

 - 접수Ü : 당k 견본주택

ǽǽǽ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3)

Ə 일시ǽ: 2022. 11. 28.(월) Ɵ 2022. 11. 30.(수)

    ǽ   (10:00Ɵ16:00)

Ə 장소 :ǽ당k 견본주택 

  ǽǽǽ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3)일반공급

1Î위

2Î위

※ 당첨자 Ĭ단은 ţ청약Ť���ţ z~이지(���.���������.��.��)에서 본인이 Č접 확인하Ǥ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é인 후 조Ő 가Ñ함을 ƛī드리오니 a오 없으시기 바J니다.

   다¤, 고o자 및 장애인 등 정보ř약계층으로서 인터ŗ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bŹ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주택Ĭ, 주택형, ęĬ, 생년월일 입�) 조Ő가 가Ñ

하	 정보 오입�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이 조Ő될 수 있으¡로 인증서를 발급®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é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을 확인하시기 바J니다.

   Ď 인터ŗ 청약신청 ¼에 대해서는 ď정보입�Ĺ에 의한 당첨내¿ 조Ő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ď당첨내¿이 없음Ĺ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é인하시어 당첨내¿을 확인하시기 바J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Î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Ĉ문의는 a오 가Ñę Ɖ문에 ZǾ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J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¾은 주택소G실태 및 과거 당첨k실 GÐ 전산ƇǊ 소ą기¾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G실태 전산ƇǊ결과 공급자� 또는 선정Î위 등 적�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자는 부적�자가 아ǿ을 증Ĭ할 수 있는 서3를 제ú하여 적�자로 l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Ĭ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Č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Ĉ문의는 a오 가Ñę Ɖ문에 ZǾ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J니다.)

■ 예비입주자 G의km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k 견본주택에 본인의 ĴȀÜ(주소, 전Ĉ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ĴȀÜ 및 주소 불Ĭ 등의 kG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k에서는 gf지지 않음에 G의하시기 바/)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3제ú기¾에 부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3를 제ú해야 하며, 부적�으로 Â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Î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ŷ지(예비입주자 소Ć될 경우에는 éƉŷ지로 함) 공개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ů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Ň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n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lk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여할 수 없습니다. 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

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Ñ하며 입주자선정내¿은 Ð  Ü리됩니다.

- 신청접수 된 서3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ƀ한 경우라도 신청ř소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Ə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ĺ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f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ŉ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y금¤ 환불하며, 

당첨ř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Ə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Ő 특별공급 ¾주), 해당 구비서3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Ə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m에 따라 부적�통보를 ®고, 통보를 ®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¾에 소Ĭ하지 ǅ할 경우 당첨 ř소 및 공급계약이 ř소될 수 있으며, 부적� 당첨자로 ÂĬ된 경우  

향후 신청하ī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ď수도å 및 Ê기·청약과É지¿ 1년, 수도å외 6개월, 위ő지¿ 3개월Ĺ(공급신청하ī는 지¿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f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¾ k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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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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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k 견본주택에 본인의 ĴȀÜ(주소, 전Ĉ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ĴȀÜ 및 주소 불Ĭ 등의 kG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k에서는 gf지지 않음에 G의하시기 바/)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3제ú기¾에 부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3를 제ú해야 하며, 부적�으로 Â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Î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ŷ지(예비입주자 소Ć될 경우에는 éƉŷ지로 함) 공개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ů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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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ř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Ə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Ő 특별공급 ¾주), 해당 구비서3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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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신청하ī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ď수도å 및 Ê기·청약과É지¿ 1년, 수도å외 6개월, 위ő지¿ 3개월Ĺ(공급신청하ī는 지¿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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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 st qr 및 ���� �t

 " U Q V W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Ə 한v부동산y Ǻǻ터 입주자 선정 ǈ로éǇ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n 함Ŀ Ðƣ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Ə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G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Ə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3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ġ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ģŷ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ģ에 미달하는 경우 Ɔ첨자 모Ú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Ə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Ə 한v부동산y Ǻǻ터 입주자 선정 ǈ로éǇ에 의해 각 Î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b 구분 없이 1Î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Î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n 함Ŀ Ðƣ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Ə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Î위 청약자는 해당 Î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Ž은 Î)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Ɔ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Ă차 없이 

해당 거주지¿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l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ģ를 가점제로, 	ƅ지 25ģ는 경ġ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Ď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ģ를 가점제로, 	ƅ지 70ģ는 경ġ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Ď 적용

   Ď (Ê기과É지구, 청약과É지¿, 수도å, ė¿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Ð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ž은 경우, 다음 Î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ģ : Ð주택세대구ęy

     2. 	ƅ지 25ģ의 주택(Ð주택세대구ęy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Ð주택세대구ęy과 1주택을 소G한 세대에 Ì한 자(기è 소G주택 Ü분조¼을 승Ɔ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Î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Ə 동일Î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Ú 포함) 중 경ġ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해당 주택¼설지¿(오산시) 1년 이상 계Ì 거주자(2021.10.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30ģ, 경

기도 6개월 이상 계Ì 거주자(2022.04.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20ģ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å(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 6개월 미¤) 거주자에게 	ƅ지 50ģ를 공급합니다.

Ə 입주자 선정 시 선Î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Ú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ģ를 초과할 경우 차Î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Ə 2019.12.06.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Ž은 Î으로 예비Î번을 부여합니다.

Ə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ģ를 아ín 같이 선정합니다.

 - 1Î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ģŷ지 지¿우선공급을 적용없이 가점이 Ž은 자를 Ɛ Î번으로 선정

          Ď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Î위 : 1Î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Ƒ 지¿우선공급을 적용없이 추첨으로 선정

Ə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Î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ř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가의k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n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

주자 Ĭ단 및 Î번은 당첨자Ĭ단 발표 시 함Ŀ 발표됨)   

G의km

Ə 2018.05.04. 개정된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ŗ청약(한v부동산y 청약Ť���)을 y칙으로 하며, 정보ř약계층(고o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ŗ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Ñ합니다.

Ə 인터ŗ 청약(한v부동산y 청약Ť���)의 경우 서3를 제ú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kª주체로 제ú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3를 지¥해야 합니다.

Ə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 가Ñ하며 은bŹ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Ə Ê기과É지구 및 청약과É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y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	,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ř소(l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 당첨자로 Ü리되어 향후 신청하ī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ď수도å 및 

Ê기·청약과É지¿ 1년, 수도å외 6개월, 위ő지¿ 3개월Ĺ(공급신청하ī는 지¿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f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¾ k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로 G

의하시기 바J니다.

Ə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kª주체에 통보한 자¤ 신청 가Ñ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ĺ다 하ǁ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ŗ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Ðƣ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

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Ə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Ñ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Ð 로 Ü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G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Ƅ 다 Ð Ü리 됩니다.

Ə 특별공급은 Ð주택세대구ęy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Ĭ을 Ĩ함) 기준으로 공급하¡로 세대 내 2Ĭ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Ĭ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당첨자로 Ü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Ő를 제공®을 수 없으니 G의하여 신청하시기 바J니다.

Ə 청약 시 신청자의 a오로 인한 ǥǅ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gf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로 G의하시기 바J니다. 

Ə 주택소G여부의 Â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 Ǽ(자£)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vņ교통부 전산ƇǊ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y의 주택소G 여부에 따라 부적� 통보를 ®을 수 있습니다.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Ⅵ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Ə 주동 ƕ로ɲ ú입구 상부 ʌ노Ů 설치부위n ƒ¾, 오ʚ구¾은 kª주체 특Ĉ 계Ň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각 동의 ƕ로ɲ 내·외부n ŋ층부 주변에 제Ĵʛȱ 환기Ź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동 및 점Ƈ시 ƣ동되는 Ȯ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입면 기단부 ɚɅ설치에 따른 입면 ȡú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Ə Șǯ기분리수거, 소방시설(Ɍ라이트,�A 외),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수, ý기, Ž이 및 규모는 kª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k 시 공k여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차량 ú입구는 지구단위지& 및 ¼őƝ의의견을 반영하여 단지 남측에 주ú입구n 부ú입구를 각각 1개소ã 계Ň하였으며, 이로 인한 차량통b에 의해 소음과 야¾조Ĭ에 의한 ¾ʕ이 있을 수 있고, 

Įƻ생§시설 및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Ə 각동 ŋ층 세대는 단지 내 소방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¾ʕ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k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Ə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ʜņ 후 지내�시č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Ə 각 동별 지하주차장 ú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	 복도 형태로 Ĵ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¼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Ə 주차공¾을 이용함에 있어 모Õ 이용자는 상호¾에 불ť을 야기하거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ʝ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kÐ소의 지도·감ÿ에 따라야 합니다.

 Ə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Ɨė을 위한 기계/전기실 �/A, 주차장 �/A, 지하 ƗėŹ, 부대시설 및 Į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ȡú되어 세대에 ¾ʕ이 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설치 위치 및 형태등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 단차 ʞ복을 위한 장애인용 승ǖ기가 3대 설치되며, 본 공k시 형태 및 외부ü감l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éʟ 및 ƗėŹ은 é 위치, 구조, ü감이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Ɨė을 위한 시설물(환기Ź, �/A 등)과 Șǯ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ń ŋ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Ə 단지 배치상 Șǯ기(음식물, Ǆ기물 및 l§용 등)분리 수거시설(총 5개소로ǲ, 101동 배면에 1개소, 102동 배면에 1개소, 103동 배면에 1개소, 104동 배면에 1개소, 105동 측면에 1개소)n 인접하는 세

대는 ǝř 및 해İ 등에 의한 환경å 및 조ńå &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주·부ú입구를 제외한 보bú입구는 현장상� 및 기반시설 설치계Ň 및 관계기관 ƿ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Ə kª부지 경계에 ǯɹ차이 ʞ복을 위한 조경Ȝ ʐ기 ʠ은 ɱ벽이 설치되며, 시공Ņ위, 형태 및 lĊ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택지계Ňkª계Ň에 따라 ǯɹ 계Ň 변경 될 수 있음) 

 Ə 단지모형에 표현된 ɱ벽, 조경Ȝʐ기 및 ƒ¾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G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 도로 및 보b로의 경k로, 선형, ȝ, 조경 및 식l계Ň, 포장ʔʓ,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인ë가 Ćb 및 본공k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Ɏ자인(ü감l£, Ž이 및 ʔʓɎ자인, ȌɌ장식물, ɚɅ, Źɔ 모양 등),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ú입구, 외부시설물

(ƒ¾Ɏ테일, 문주, 천장, �/A, 조경ʔʓ 등)은 구조 및 Ɲ의, Ɏ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Ž이, lĊ, ǊƗ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km은 계약자의 개인ř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Ə 이ʡʢ .반 등은 ʅ리ʄ이터 k용이 y칙이¡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당해 단지는 ʅ리ʄ이터를 k용해야 하며, 이ʡʢ k다리차 Ć입이 불가합니다.

 Ə 각 동 주변에 Ĉl 등의 Z급상� 발생 시 대Ů를 위한 안전Ĝ트 설치 공¾ 등으로 인하여 소방부서공¾에는 교û 및 관û 식l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 부대시설(ʍ트니스{터, ɾǈĴ습장 등)은 kª주체가 k용이 가Ñ한 공¾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Č접 .영하여야 하며, 집기 및 비Ō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Ə kª계Ň승인서 등에 Ĭ기된 집기 등의 표기는 집기배치의 적정ę 등을 Ƈņ하기 위하여 Ĭ기된 것으로 kª승인도서상에 Ĭ기된 집기3 등의 설치를 ą구할 수 없습니다.

 Ə 인ë가 Ćb 및 본 공k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Ɏ자인(입면 ü감l£ 및 ǊƗ·시공Ž이, 측벽Ɏ자인, ȌɌ장식물, ɚɅ, Źɔ 모양 및 Ǌ상 등), ƕ로ɲ, 동현관, ʌ노Ů, 

지하ú입구, ƒ¾ Ɏ테일, É주, 천Ź, �/A, Șǯ기분리수거장, 조경ʔʓ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ƿ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km은 입주자의 개인 ř향이	 민y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Ə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 내용이	 설계관�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3, 오기 및 ęÑ개선과 ŌĊ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k Ćb 중에 이�어지는 각� 설계의 

경미한 변경 km은 kª주체의 결정에 따ć며, 제반 å리를 kª주체에게 위ƽ하는ʣ 동의하는 것으로 ¾주합니다.

 Ə 일부세대는 공k 중에 고ŌĊ 시공을 위하여 ʤǰ하우스로 §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¾주합니다.

 Ə 동과 동 k이 또는 동 하부에 어ƻ이집, 경로당, 관리kÐ소, 어ƻ이ɳ이터, .동시설, ɉʋ니ɲė장 등이 위치하여 소음, Ć동 등으로 환경å 및 k생§등이 &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아파트 주동의 ŋ층부 ü감(자l�3, ý기, Ǌ상, 시공Ž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도로 ǯɹ에 따라 상가 전면 및 각 상가별로 바Ȩ의 Ž이차가 있으며, 자세한 km은 견본주택 내 비치되어 있는 도면을 ¥조하시기 바J니다.

 Ə 각동의 주ú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ý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Ć입방식, 주변 지반ǯɹ 등에 따라 각 동 및 동 ú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ŋ층세대의 경우 동 ú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k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¾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계Ň에 의해 각 동별로 주동 Ć입방식이 상이 (ƕ로ɲ Ć입, 지하ū�Ŭ Ć입, 1층 Ć입) 하고, 각각 ú입구의 Ɏ자인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준공 전·후 개인 또는 f의단체를 구ę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ą구할 수 없으며. ¤약 준공 전·후 최� kª승인 도면 이외의 km을 ą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

Z하는 비용을 부�해야 합니다. 

 Ə 타 지¿의 타k 또는 kª주체 분양단지의 ü감k양, 설치 부대ť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kª계Ň승인도서에서 제시한 km 외에 추가적인 ü감k양 및 부대 ť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ą구할 수 없으¡로 타 분양 아파트n İ분œ 비교 Ƈņ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J니다. 

 Ə 단지의 현장여¼ 및 구조·ęÑ·상Ō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Ć될 수 있으며, 관� 법규(¼ő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kª주체가 인·

ë가를 Ćb할 수 있습니다.  

 Ə 관 주도의 계Ň에 의한 주변 개발계Ň은 관� 인ë가 b정청 또는 개발kª주체 주관km으로 kª주체의 의지n 상관없이 계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Ċ 관리법 제9조Ĺ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Ċ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¾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ɭ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Ə 본 공고문에 Ĭ기되지 않은 G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Č접 방문하여 k전에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계약 전 단지여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km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본 공고에 Ĭ시되지 않는 km은 µ주택법¸ 및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 법o에 의합니다.

 Ə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ǯɹ(계Ň고)은 변경될 수 있고 é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ǯɹ, Ǉǈ위치, 법면 및 ɱ벽Ž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Ə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ȝ,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û,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ǯɹ 차에 따른 ɱ벽의 Ɏ자인,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

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ʅ리ʄ이터 .b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외부의 도시계Ň도로의 ǯɹ조정으로 도로 경k도 및 도로접Ì이 y§하게 이�어지도록 지반ǯɹ(계Ň고)이 현장 여¼에 ǀ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Ñ, ęÑ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¾에서 교차로가 형ę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b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¾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Ə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3 개층(각 동별 2개층)으로, 단지내 지하층을 전동 이용ņ록 구Ň되어 있습니다. 

 Ə 지하주차장 ú입구 및 차로 Ž이는 지하1층은 2.3�, 지하2층은 2.7�, 지하층은 2.3�이며, 택배차량 지하층 ú입을 고ī하여 지하2층의 G  천정고는 2.7ʥ 이상으로 계Ň 되ĺ습니다. 다¤, 시공과정에서 

각� 배관 공k 등의 kG로 G  천정고는 일부 구¾ 변경 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İ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ʖ로부터 접Į의 형평ę이 ǀ지 않을 수 있습니다.

 Ə 각 동 지하 2층 ú입구 측면에 Ð인택배함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ʖ로부터 접Į의 형평ę이 ǀ지 않을 수 있습니다.

 Ə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 배선, 배관이 노ú될 수 있습니다.

 Ə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Ĵ결하는 통로 공¾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Ă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Ăœ 시b해야 합니다.

 Ə Įƻ생§시설, 주민공동시설 계Ň은 동선, 기Ñ, ęÑ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ț 및 기초형식 등) 및 ʙɜ이공법은 시공여¼ 또는 ʜa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 주ú입구 및 문주, 부대복리시설, 주차ú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å, 조ńå 및 환경å 등 이 &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ɮ층 및 ȌɌ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ę안테

	, 태양ė발전설비, Ůʦ&, 경관조Ĭ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ń¾ʕ 및 ʧ의 산Ľ에 영향을 ®을 수 있으며, 바/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본 아파트의 구조 및 ęÑ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관계법o의 변경, 인ë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¼물외관(지ɮ, ȌɌ, 전후면 외관, 측벽Ɏ자인 및 ʨ인, 외관ɚɅ, ƕ로ɲ입구, 동ú 입구, 발코니 Ɛ 장식물, Źɔ모양 및 Ǌ, ǊƗ), ƒ¾

의 형태 및 Ž이,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Ɏ자인 및 l£, ü감, 단지의 Ĭǉ, 동표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대지주위의 도시계Ň도로에 대한 km은 최� 측량 ę과도에 따라 결정되¡로 도로 ȝ 등의 km이 다소 변경되어Ċ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아파트 외부Ź호(발코니)는 내ʪʩ 구조Ƈņ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Ź호k양(G리, 하드ʫ어, Źɔ, þ�이 및 ʬ금장치 형태)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Ə 공장생산 자l(예: 타일 등)의 경우 자l 자체의 ŌĊ상 하자의 Â단은 ŢŨ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Ə 천Ĵ자l는 자l 특ę상 일정한 Ðʭ	 Ǌ상의 공급이 어ī우¡로, 자l 자체의 ŌĊ상 하자의 Â단은 ŢŨ기준에 Ĭ시된 내용에¤ 한정합니다.

 Ə 아파트 외관 구ę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a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본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이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ŋ층세대는 ǈ라이ï시, 소음, 조ń, 일조, Ć동, ɸǨ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Ĭ확œ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J니다.

 Ə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ț을 위하여 ��ŬV를 설치함에 따라 ǈ라이ï시의 &해가 있을 수 있으¡로 이에 따른 민y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 내 공G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 및 Įƻ생§시설 입주자(입점자)n 공동으로 k용할 예정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Ɨė을 위한 시설물(환기Ź, �/A, 천Ź)이 각 동 주변에 노ú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1층 세대의 조ńå에 &해를 ®을 수 있고 소음과 ɸǨ, Ć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n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ŋ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k생§å 등의 각� 환경å이 &해될 수 있습니다. 동별, 층별 생§ 환경å이 상의함으로 

확인 후 청약하여야 하며 이n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당해 단지는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구¿으로ǲ 주변도로 및 주변단지에 의해 단지 Ćú입시 혼� 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Ǥ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éʟ과 제Ĵʛȱ의 급배기용 éʟ은 본 시공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어ƻ이ɳ이터, 주민.동시설 등 설치로 이n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의 불ť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인Į 세대는 계약 Ʋ달로é, 모형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Ə ƕ로ɲ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ƕ로ɲ Ƞ,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b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k생§이 &해될 수 있고, ƕ로ɲ 위층의 바Ȩ ƒ방의  율이 ʮ어Ċ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Ə 일부 ŋ층 세대의 경우 동 ú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k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¾ʕ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주동 ǊƗ 및 Ȍ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변경 및 인ë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l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Ĉ를 고ī하여 설치	 식l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Ɲ의 및 인ë가 과정이	 시공여¼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l£, ǊƗ,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 경계부는 도로n의 Ž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내 상가 배면 및 지ɮ 파라ɶ, 주차장Ǉǈ 벽면, 단지내 Ȍ벽,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ƗėŹ, Č통계단 등 ü감은 ȜlʒȖ로 시공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 각 차량 및 보b자 ú입구의 차별Ĉ Ɏ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부대복리시설용 및 Įƻ생§시설용 실외기n 각� 설비ʛ이 Ȍ상 및 외부의 설치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조ńåŸ환경åŸ소음Ů해Ÿk생§å &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Ə Įƻ생§시설, 관리kÐ소 등의 별도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Ć동, 수증기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내 외부(Ȍ외) EſEV에 인접한 ŋ층부 일부 세대는 Ȍ외 EſEV 및 계단실(ȡú 구조물)로 인하여 조ńå 및 일조å &해, 소음 발생 등의 영향을 ®을 수 있으¡로 인Į 세대는 계약 Ʋ달로é, 모형등

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J니다.  (Ȍ외 EſEV설치 : 101동,102동 k이 1개소, 102동 전면 1개소, 105동 측면 1개소)

 Ə 전기실,통신실(각 동 지하)/발전기실(104동, 105동 k이 지하2층)/ŋ수조(101동, 105동 지하3층)/방l실(관리kÐ소)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Ů해가 발생할 수 있으¡로 인Į 세대는 관� 설계도

서(동 평면도, 지하주차장 평면도) 및 분양상�을 통하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Ǘ장식Ō은 미Ǘ장식 설치계Ň Ɲ의를 Ƶ하여야 하는 km으로 상기km은 입주자의 개인ř향이	 민y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Ə 단지 내 각�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Ň은 인ë가과정이	 실제 시공시 현장여¼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n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내부에 전�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 및 통신ʯʖ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v전�공k, 기¾통신kª자(ŢŬ, ſɃGǰ
스 등)n의 ƿ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 차량 Ćú입을 위한 주차장 ú입구n 가감Ì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의 ŉ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합니

다.

 Ə ¼ő물의 구조물 외관에 ȼǞ드용 ė고 및 조Ĭ이 설치될 수 있으며 모형이	 안내된 인ư물과 일부 Ɏ자인이 변경되어 설치 될 수 있음을 확인 한 것으로 ¾주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로비, ʅ리ʄ이터ʖ, 복도 등 공용공¾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어Ċ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각 동별 ŋ층 및 최상층 일부세대는 단위세대 방Ņ을 위하여 방Ņ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지하주차장의 k용에 대하여 현l의 배치 및 이에 따른 k용상의 제한에 대해 k전에 İ분œ 인지·수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이ʡʢ은 당 ¼물의 특ę상 각동 승ǖ기를 이용하여 .반하는 것을 y칙으로 하며, 대형차량의 통b은 불가Ñ하고 이ʡʢ 차량 통b이 제한될 수 있으¡로 k전에 확인Ə수인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n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의 불ť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각 동 Ȍ상에 태양ė 모ʰ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ń 및 ʧ의 산Ľ에 의한 생§å의 Ů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Ə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공¾은 서비스 A/Ũ {터로 일정기¾ k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ƀ한 ą구도 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 내 Șǯ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며, 다소 가ʱ게 인접한 세대 및 Șǯ기분리수거장 주변 동ú입구에서는

 ɸǨ 및 소음, 분Ć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Șǯ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Į으로 인하여 ɸǨ·소음·분Ć 등이 발생할 수 있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y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부위치n 관�하여 모형, 분양 Ʋ달로é, 지하주차장 평면도, 부대시설 배치도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Ə 상가 전면의 보b자 도로 선형, 조경식l 계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외 도로n의 Ž이 차이로 인하여 상가 전면 및 각 상가별로 바Ȩ의 단차가 생Ȓ 수 있습니다.

 Ə 본 단지는 지하수위 ŋ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주변 도로의 경k도 및 대지의 ǯɹ차이에 의해 도로n 본 ¼물의 ǯɹ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k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k도 및 ǯɹ에 ÎZ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Ə 지하주차장은 지하 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ę을 고ī하여 단지 전체적으로 단지통합으로 계Ň되어 있으	 동선, 기Ñ, ęÑ 개선을 위하여 현l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 일부는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동별 주차대수, 동 ú입구 개수, ú입동선 Ȓ이 등)

 Ə 각동의 주ú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ý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Ć입방식, 주변 지반ǯɹ 등에 따라 각 동 및 동 ú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ŋ층세대의 경우 동 ú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k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¾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Ə 본 단지의 상가 전용주차장 ú입구는 아파트 부ú입구를 통하여 Ć입 가Ñ하며, 주차대수 13대(장애인, 하¿주차 포함)로 계Ň되어 있습니다.

 Ə 단지 내,외부 도로, 단지 ú입구, 지하주차장 Ć입Ǉǈ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에 의한 소음, Ɉ부Ɲ, k생§å 등의 &해가 발b할 수 있습니다.

 Ə 단지 ú입구 경비실 및 차량ú입 통제장치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ť리ę 및  율ę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Ə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Ɉ G입이 있거	 바Ȩ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Ȩ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Ə 지하 주차장은 동별 형평ę을 배분하여 동선계Ň 되ĺ으	 ʅ리ʄ이터ʖ이 Č접 Ĵ결되거	 동별로 주차장 접Įę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Ə 지하주차장에서 ʅ리ʄ이터 ʖ로 ú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¼(통로ȝ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ú입문 ý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Ə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Ĵ결하는 통로공¾과 지하부분 ʅ리ʄ이터ʖ, 계단실은 습도 및 ā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ʲ ¾�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ʲ과 ¾ʕ(.전Ȝ 및 보조Ȝ)되어 승하차시 불ť할 수 있습니다.

 Ə 해당동의 이용 상�에 따라 해당세대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Į접한 주차면 부į등으로 불ť할 수 있으	, 이는 설계상 불가Ů한 km으로 이에 대한 민y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¾에서 교차로가 형ę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b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¾ʕ이 있을 수 있습니다.

 Ə 지하주차장 ú입구n 인접한 ŋ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에 불ť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Ə 지하층 내 각� 설비 계Ň에 따라 일부 구¾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Ə 각동 ŋ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¾ʕ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k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Ə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Ɨė을 위한 기계/전기실 �/A, 주차장 �/A 지하 ƗėŹ, 부대시설 및 Į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ȡú되어 세대에 ¾ʕ이 될 수 있습니다. 특œ, 발전기 배기구 ĮÜ에는 발전기 

정기점Ƈ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ĜĴ이 인Į동으로 G입될 수 있으며, 시공 중 위치, 형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l는 단지조Ĉ 등을 고ī하여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Ɲ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ǊƗ, 형태, 

l£,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 ʂǰʁ, 인ư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단, 규�이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Ň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Ə 단지 경계부는 도로n의 Ž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지 내 외부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인접대지 및 주변단지 ǯɹ보다 ƞ거	 Ž을 수 있습니다.

 Ə 준공 전·후 개인 또는 f의단체를 구ę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ą구할 수 없으며. ¤약 준공 전·후 최� kª승인도면 이외의 km을 ą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Z

하는 비용을 부�해야 합니다. 

 Ə 타 지¿의 타k 또는 kª주체 분양단지의 ü감k양, 설치 부대ť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kª계Ň승인도서에서 제시한 km 외에 추가적인 ü감k양 및 부대 ť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ą구할 수 없으¡로 타 분양 아파트n İ분œ 비교 Ƈņ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 

 Ə 관 주도의 계Ň에 의한 주변 개발계Ň은 관� 인ë가 b정Ŵ 또는 개발kª주체 주관km으로 kª주체의 의지n 상관없이 계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Ə 본 공고문에 Ĭ기되지 않은 G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Č접 방문하여 k전에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계약 전 단지의 여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km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실1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ƽ기 및 에어ȟ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Ć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는 비ƒ방구¿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3, 배수배관, 배수트ʳ(ö���)등은 ȗĖų 동결 및 동파에 G의하여야합니다.

 Ə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ɪ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ú될 수 있으며, 하부 바Ȩ배관으로 인한 ȩ이 형ę될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ǯ인, 수전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에 설치되는 ƒ¾과 발코니 Ȥ시의 형태 및 k양은 기Ñ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k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Ǌ상, l£등은 시공 중 경미한 Ņ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어ƻ이집,주민공동시설,관리kÐ소,지하주차장,경비실등 부대복리시설 및 Įƻ생§시설물은 동선, ęÑ개선 및 대관 인·ë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k용자 동선, 입면형태(Ǌ

Ɨ,lĊ,¾Â 형태 모양), 실내구Ň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본 아파트의 Įƻ생§시설, 주민공동시설, 어ƻ이집, 주민.동시설, 어ƻ이ɳ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ŋ층세대는 ǈ라이ï시가 불리하고, 소음,조ń,일조,Ć동,ɸǨ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

치를 Ĭ확œ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

 Ə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¼ő계Ň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n Ð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Ə 부대복리시설 및 Įƻ생§시설용 에어ȟ 실외기, 환기 시스ț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å, 조ńå, 환경å, 소음Ů해, k생§å &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1층 외부 및 1층 ƕ로ɲ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본 아파트의 Įƻ생§시설은 별도 분양으로ǲ 아파트계약자가 f의로 설계변경이	 대지지분의 변경을 ą구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n 외부 도로k이의 경계�장은 b정관서의 지& 또는 주변 단지 민y에 따라 설치여부,설치구¾,lĊ 및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ɸǨ 및 소음,분Ć,바/의 영향등이 발생할 수 있으¡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y에 대해서

는 추후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Įƻ생§시설의 외관과 내부 ¼ő계Ň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n Ð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Įƻ생§시설은 상ª시설의 영ª을 위한 Ĉ물차등의 입, ú자 및 이용자ŀ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Ə Įƻ생§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ë가 및 기타 여¼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Ə Įƻ생§시설 계Ň은 동선, 기Ñ, ęÑ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Ə Įƻ생§시설은 도로n의 ǯɹ차로 인해 Įƻ생§시설 Ć입계Ň 및 ú입구가 모형 및 �Ⱥn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각� Ƴ보물의 이미지는 고�의 이해를 ɵ기 위해 제ƣ한 것이며, őɂ 및 ¼물Ž이, 동¾거리 등 실제n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Ə 전 타입은 ǃ우 대ǉ형세대가 èl하며,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J니다.

 Ə 각 라인별로 세대에 Ć입하기 위한 동선계Ň (복도, ʅ리ʄ이터, 계단실 위치) 이 상이하¡로, 청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Ə 2호조합에 k용되는 ʅ리ʄ이터는 1대, 3호조합에 k용되는 ʅ리ʄ이터는 2대, 4호조합에 k용되는 ʅ리ʄ이터는 2대 계Ň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 주ú입구 문주가 계Ň되ĺ으며, 본 공k시 Ž이, 형태, lĊ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주자의 개인 ř향이	 민y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Ə 본 주택의 ƒ방방식은 지¿ƒ방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řk용 가스는 ʴʵ천리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Ə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kª ņ지이용계Ň은 개발 및 실시계Ň 변경 등으로 kª추Ć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Ə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의 조경 식l, 단지 보b자동선, Ȍ외계단 등 단지계Ň, 주변환경, 부지ǯɹ 등은 대ǫ적인 이해를 ɵ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k시 변경 될 수 있습

니다.

 Ə 단지 내 계단 및 ʅ리ʄ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ǯɹ의 특ę 고ī하여 ¼ő계Ň 되ĺ으며, 계단 및 ʅ리ʄ이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ą청에 따른 민y 불가하며, 이용자ŀ로 하여금 소음 및 ǈ라이ï시

가 &해 될 수 있습니다.

 Ə 지하주차장과 모Õ 동 ŀ이 Ĵ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 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Ǐ 대수이¡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į함을 이G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주민공동시설은 지하 2층에 설치됨에 따라 각 동별 이용거리는 상이하며, 인접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Ð인택배 보관소는 지하2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에 따라 동선차이가 있으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본 공k시 변결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 지하2층 지하주차장은 층고 2.7ʥ, 지하1층, 지하3층 지하주차장은 층고 2.3ʥ의 입주자 주차공¾으로 음식물Șǯ기 차량, 이ʡʢ 차량 등과 같은 대형 Ĉ물 차량 Ć입 계Ň이 고ī되어 있지 않으

며 추후 주차장 Ǉǈ 및 차로의 Ž이에 따른 차량 Ć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Ə 주차장 전기차 İ전설비는 경기도 환경ǕĈ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ęĈ를 위한 조ĵ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이n 관�된 민y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k시 

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하여 &실, 복도 등의 노ú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 및 k용상의 이G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표현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위치는 본 

공k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µ전기통신kª법¸ 제69조의2 및 µ방ȇ통신설비의 기Ǘ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¾통신kª자 ƿ의대표인 한v전파ĆʶƿŐ 이동통신설비 구ő지y{터n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

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ƿ의하였습니다.

 Ə 단지 내에 기¾통신kª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Ȍ외안테	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k 시 우수한 통신ŌĊ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

으¡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J니다.

 Ə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각 동 Ȍ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본 공k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Ə 단위세대 ü감자l 내용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모형, 인ư물을 ¥고 하시기 바J니다.

 Ə 시공과정에서 일부세대는 공k기¾ 중 ʤǰ세대로 k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¾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Ə 전타입은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된 G니트n ǃ우 대ǉ된 형태로 시공되¡로 계약 Ʋ달로é,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실외기실 éʟ Ź은 외관 Ɏ자인 통일을 위해 Ǌ상 및 k이ʷ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본인 동·호수 지정 시 견본주택과 달리 동일평면이여도 단지 배치에 따라 ǃ우 대ǉ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개인적인 확장공k 또는 인테리어 공k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þ 및 ɨþkm은 시공 및 시bkn Ð관하며 입주자의 gf으로 y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Ə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ī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실의 ý기	 k용이 불ť할 수 있습니다.

 Ə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o에 따라 ÜƘ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J니다.

 Ə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ʊ은 입주자의 이해를 ɵ기 위하여 f의로 가구 등을 시ʸǯ이ƹ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ƕœ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Ōû이	 기본Ōû 등에 대

해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계약자가 żń하는 용량(규�)의 가전제Ō(ȹ치ȧ장고, ȧ장고, 세ƽ기 등) 및 가구 등이 ȝ, Ž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k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Ə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¾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Ə 발코니/ȸ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ȸ실의 신발 ȭǍ과 Ð관합니다.

 Ə 인ë가 과정 및 본 공k 과정 중 k용ę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ŉ공¾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주방 상부장 Ȅ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Ȟ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본공k시 천장ɔ의 �3 및 규�은 천장구ę 및 ü감l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본 공k 시 세대 내 Ĉ장실의 천정Ž이는 바Ȩ타일의 ü감구배n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n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본 공k 시 발코니실에 바Ȩ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ú), 환기시스ț(설비시설노ú), 분전반 외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Ə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ɭ은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 설비배관은 ƕą한 노ú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ŋ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전기, 설비 ü감l 설치 위치는 현장 여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세대내부 ü감l,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k용할 수 없는 공¾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현장 여¼ 및 단ÉęÑ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¾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Ə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실, ȸ실, ū� 등)는 공k 중 비내� ɇý리트 벽체 또는 ¼식벽체(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ŵ ¼식고정 벽체이며 ų거 시 바Ȩü감이 Ĵ결되어있지 않습니다.

 Ə 본 공k 시 설비, 전기 배관점Ƈ을 위해 점Ƈ구가 설치됩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Ə 본 공k 시 ʹý대 하부에는 ā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ʹý대 하부공¾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Ə 본 공k 시 Ȝl 등 천Ĵ소l 자l의 경우 천Ĵl£의 특ę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Ǌ상과 Ðʭ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Ə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ȸ실가구, 현관신발장 및 수ŉ장, 파우ǁ장, &실 Ȱȯ이장 등의 Ȅ면 및 바Ȩ, 천장 등 노ú되지않는 부위는 y§한 공k Ćb을 위하여 ¼ő ü감l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Ř ȸ실가구 및 ȸ조에 접하는 면은 타일 및 ƒ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Ŝ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ü감l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Ş 주방가구n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Š 주방가구 상부, 하부, 측면는 별도 ü감l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ʺ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상부, 하부, 측면, Ȅ면은 별도의 ƒ방코일,ü감l가 시공 되지 않습니다.

    ʻ 거실 아트월은 ȭǯ®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Ə ȸ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Ƈ구 등의 ü감, 위치 및 개소는 k용ę,  율을 고ī한 설비 계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본 공k 시 세대 ü감자l(수전 및 액세서리3)의 설치 위치는 ü감치수 및 k용자 ť의를 고ī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ȸ실 당해층 배관에 대한 상세설계가 현장여¼ 및  율ę 등을 위해 공k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a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ų물을 k용해야 합니다.

 Ə 타일 및 Ȝl, 바Ȩl 가구3, ûŹ호3, ȭǯ®이, 벽지등 자l의 특ę상 Ǐ등한 Ǌ상 및 Ðʭ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 km이 아ǿ을 GƷ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l 자

체의 ŌĊ상 하자의 Â단은 Ţ.Ũ 기준에 의합니다.

 Ə 단위세대 내 타일, ƛÂ, 인테리어 Âʼ 등 ü감공k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ÚĿ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Ə 단위세대 및 공용부 ü감공k, ŋ층부 특Ĉ공k 및 시설물공k, 조경공k 등 시공k에서 Ćb하는 공k에 대해 타k ü감kĵn 비교하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세대 내 û문, ūV�Ź호의 상하부면의 ü감l는 부a되지 않는 것을 y칙으로 하되, 공k시 시공ę을 고ī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세대 내 가구, 문선, ɚɅ등 고정을 위한 타정기 시공상 kG로 ʽ자v이 발생하오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ʾ분배기, 에어ȟ ȧĜ ȯ스 등은 kª승인도서n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Ə 전기 세대분전반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실, 복도등의 노ú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 및 k용상 외의 이G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Ə 주방 식ƽ용 조Ĭ기구는 보ť적으로 식ƽ이 ʿ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후 개인의 k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ą구할 수 없습니다.

 Ə 벽ȭ이 ŬV 설치 시 전선, ɷ이블 등이 노ú될 수 있습니다.

 Ə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¾ʕ, 일조량, 소음, 에Ƹ지소비량, 단ÉęÑ 등의 주거조¼이 상이할 수 있으¡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Ƴ보물을 ¥

고하시기 바J니다.

 Ə 아파트의 구조 및 ęÑ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ɾ조n 이Ċ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등)의 접합부 Ü리n 단Él 설치 및 결로방지 단Él 설치 등을 위하여 ɾ조의 일부가 이�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Ə ɾ조n 조적벽체등의 이Ċl£가 접하는 부분에는 ýˀ하자 방지n 문ɔ ɷ이ʹ 설치를 위하여 일부 ü감면과 ɾ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Ə 세대내부의 ɉɟȯ스의 Ȓ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Ə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Él는 ü감ÚĿ확보 및 ŌĊ향상의 이G로 동등이상의 제Ō으로 변경 시공되어 Ċ 수 있습니다.

 Ə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ü감 등은 하자 및 k용ę 개선등을 고ī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Ċ 수 있습니다.

 Ə 각 평형별 G상ƺƹ과 Ð상ƺƹ mû은 평면 여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Ə 아파트 배치계Ň과 동평면계Ň상 부Ƶ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실이 ʅ리ʄ이터 승ǖ로에 Č접 면하게 되어 ʅ리ʄ이터 .b 중 Ć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인ë가 과정 및 본공k 과정 중 k용ę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ŉ공¾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개인적인 확장공k 또는 인테리어 공k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þ 및 ɨþkm은 본인 gf으로 y상복구 하여야합니다.

 Ə 실시공시 세대내 Ĉ장실의 천정Ž이는 바Ȩ타일의 ü감 구배n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n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스ǈɠˁ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Ž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ɾ조상이 등으로 천장Ž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Ə 외기n 실내¾ ā도차가 ˁ Ɖ 가습기 k용, 장시¾ 음식물 조리, 실내ɦí ¼조대 k용 등으로 İ분œ 환기시ƾ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Ə 벽체 내부에는 각� 설비배관(급수,환기등)이 ĜƜ되어 있으¡로 벽체에 ǅȯ음이	 드ʟ을 이용한 ƣª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외부Ź호, ĜƜ형ƒ¾, ǈǯf k이ʷ 및 Ǌ상, G리Ǌ상, ÚĿ 및 제Ōk양, þ�이 및 ʬ금장치 형태 등은 공k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 k양이 다ć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œ ŋ

층부 Ȝlü감구¾ Ź호ý기는 일부 ő소될 수 있습니다.

 Ə 외관과 관�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ʟ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외관 구ę상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벽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ɚɅ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호별 입면의 ȡú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Ə 외벽 장식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시 &실과 거실의 조ń/Ɨė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로 계약 Ʋ달로é,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Ȥ시, 단Él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k용 면적이 Ȫ어ŀ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는 관계법o이 ë용하는 Ņ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Ə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ę 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a될 수 있습니다.

 Ə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각 실, 실외기실, 대Ů소 등 외부Ź호, éʟ, ú입문 등은 계약 미포함km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Ə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¾으로서 ƒ방시공 및 단Él가 설치되지 않으¡로 내외부 ā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ǡ에 의한 ü감 þ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비확장형 선택 시 ǰ
스 ƺƹ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Ə 주민공동시설물의 ȧ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Į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을 수 있습니다

 Ə ȸ실에 바Ȩƒ방이 일부 적용되며 Ȥȣ실, ȸ조 하부에는 ƒ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Ȩ 단차는 본공k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Ƈ을 위한 점Ƈ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Ə 본 공k시 타일이 설치되는 현관바Ȩ,Ȯ트리,ȸ실,주방,발코니 등의 타일 	Ȋ기 및 ȪɈ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Ə 거실 아트월의 lĊ은 타일로ǲ 별도의 ȪɈ이 없는 방식으로 시공되며, 기ęŌ 자기Ċ 타일이지¤ 문양 및 Ĭņ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하자n Ð관합니다.

 Ə 세대 내 ȸ실에 이ĊlĊ 접합부 (ɇý리트, 조적) 가 있으며, ýˀ G도를 위한 ȪɈ이 추가되어 타일 시공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Ə 세대 내 가구, 문선, ɚɅ 등 고정을 위한 타정기 시공으로 ʽ자v이 발생하며, 하자n Ð관합니다.

 Ə 실시공시 세대내 Ĉ장실의 천정Ž이는 바Ȩ타일의 ü감 구배n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n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스ǈɠˁ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Ž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ɾ조상이 등으로 천장Ž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Ə 외기n 실내¾ ā도차가 ˁ Ɖ 가습기 k용, 장시¾ 음식물조리, 실내ɦí ¼조대k용 등으로 İ분œ 환기시ƾ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ſȺ Ƀƶ의 ��Ŭ 서비스는 3년¾ Ð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입니다.

  Ə 단위세대 시공시 선택시공km에 따라 가구ü감(일반가구,주방가구,ȸ실가구), 바Ȩ·천정·벽등의 ü감l가 변경되어 §동예상Ņ위, ü감ln의 단차, 미관·k용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어 하자에 Ð관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Ə ȳ지니어드 스ȴ 	Ȋ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Ə ȳ지니어드 스ȴ 미 선택 시 주방벽은 타일이 시공되고 주방상Â은 인조대리Ȝ이 설치되며 Ȅ선반이 시공됩니다. 본 공k시 ü감l의 ÚĿ차이로 인하여 Ź호·문선·주방 상부장 및 하부장 외의 k이ʷ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¾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Ə 세라ȶ타일 	Ȋ기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자l 특ę상 ʔʓ이 상이하거	 이ǊĊ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세라ȶ타일 미 선택 시 주방벽은 타일이 시공되고 주방상Â은 인조대리Ȝ이 설치되며 Ȅ선반이 시공됩니다. 본 공k시 ü감l의 ÚĿ차이로 인하여 Ź호·문선·주방 상부장 및 하부장 외의 k이ʷ 및 위치

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¾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Ə 드ǯ스ȱ도어, Ȯ트리도어, 현관Ȯ트리도어에 환기의 û적으로 문선 상부에 구˂을 ˃어 ʿƼ으며, ˄Ƽ을 Ɖ 환기구˂이 보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Ə 발코니 ˅시의 형태 및 k양은 기Ñ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lĊ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일부 ŋ층 세대의 경우 동 ú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k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¾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Ə 각 세대의 ʅ리ʄ이터 ʖ과 현관문 k이의 공¾은 공용면적이¡로 전용Ĉ하여 k용할 수 없습니다. 

 Ə ʅ리ʄ이터 ʖ은 Ɨė Ź호가 ƿ소하여 Ź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Ɨė이 제한됨을 k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ǖ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Ɨė, 환기 등 여¼이 차이가 있으¡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ʅ리ʄ이터 ʖ Ź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Ĵ설비의 기Ñ을 Ƃ추기 위해서 kª승인 도서에 준하여 자동Ǆư장치가 설치됩니다. 

 Ə 계단실 Ź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Ĵ설비의 기Ñ을 Ƃ추기 위해서 고정Ź이 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Ź은 계단실에 kª승인 도서에 준하여 자동Ǆư장치가 설치됩니다. 

 Ə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ʅ리ʄ이터 Ȥǈ트n 계단실에 인접한 &실 등의 경우 소음 및 Ć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Ə 단위세대는 대ǉ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실, 부ˆ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Ɛ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대ǉ형세대의 경우 k용자의 ť의를 위해 Ź호개Ǆ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ü감l 치수 변Ĉ가 있을 수 있습니다.

 Ə 세대 ɎɘȜ 및 주방상Â은 자l 특ę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n Ð관합니다.

 Ə 발코니 천장에 설치되는 전동ɦí ¼조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외부Ź호 Ɏ자인, ǈǯfk이ʷ, G리ÚĿ 등의 Ź호 k양은 ʪ동실č 및 외부입면 계Ň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세대내 적용된 타일(ȸ실,주방,발코니,거실 외)의 문양은 제Ō 제ƣ특ę상 ʔʓ이 다양할 수 있고 ǊƗ는 이Ǌˇ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n Ð관합니다. 

 Ə 세대 내 ȸ실에 이ĊlĊ 접합부(ɇý리트, 조적)가 있으며, ýˀ G도를 위한 ȪɈ이 추가되어 타일 시공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Ə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주방발코니 상부에 천장 ü감 없이 노ú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Ə 세대 내 가구, 문선, ɚɅ 등 고정을 위한 타정기 시공으로 ʽ자v이 발생하며, 하자n Ð관합니다.

 Ə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Ȱȯ이장, 드ǯ스ȱ, ȸ실장 등 수ŉ공¾의 ý기n ü감자l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장량, ü감, Ź호 등이 확장 세대n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Ōû이	 기본Ōû, 공¾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장에 추가 단É공k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Ȟ이 및 k이ʷ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본 아파트 ü감자l리스트에 제조ª체가 지정된 제Ō은 제Ō의 ŌĂ, Ōȓ, 생산중단, 제조Ők 도산 등의 부Ƶ이한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타k 제Ō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각 주택형별로 &실2,3 k이 벽체의 구조는 가변형 벽체(¼식고정벽체)로 평면 구ę 및 공¾ §용도를 고ī하여 가변형 벽체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Ə 세대의 가변형 벽체(¼식고정벽체)는 일반 ųĮɇý리트 벽체에 비해 소음 및 Ć동의 차단, 단ÉęÑ 등이 ř약 할 수 있습니다. 

 Ə 일부 ŋ층 세대 및 상가, 도로, 인접지형에 접한 세대의 경우 동 ú입구, 개구부Ź호, 장애인 경k로, 단지내외 시설물 설치 등으로 시각적 ¾ʕ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Ə ƕ로ɲ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ƕ로ɲ Ƞ,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b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k생§ &해의 우ī가 있으며, ƕ로ɲ 위층의 바Ȩƒ방의  율이 ʮ어Ċ 수 있습니다.

 Ə 지하층 및 지상1층 동ú입구, 복도, 승ǖ기ʖ 부분의 ü감l가 특Ĉ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승ǖ기가 ʖȝ이 기준층보다 ˈ아Ċ 수 있습니다.

 Ə 세대 내 Ź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g자 기준으로 시공되	 기Ñ의 향상을 위해 규� 및 k양, ÉǍ(개Ǆ)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세대에 설치되는 Ź호의 개Ǆ방향 및 분할은 구조Ƈņ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Ȥ시는 이중Ź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ȋ 결과에 따라 Ź호k양(제조k, ȼǞ드 및 Źɔ, 하드ʫ어, G리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하드ʫ어, G리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 설비

 Ə 천정형 시스ț에어ȟ의 G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하여야 합니다. 

 Ə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k용될 수 있습니다. 

 Ə 전기, 통신, ʯʖ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Ƈ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세대ā수분배기, 급수급ʾ분배기는 세대 내 Ʉý장 하부, 신발장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Ə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G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Ƈ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정ʩ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km은 도시가스 공급ª체n의 ƿ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ʩ실 ¼ő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

약의 승계의Ð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Ə 관계 법o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Ⱦ트가 노ú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ú되거	 내부ü감(Ź호n éʟ, 전등의 ý기 및 위

치) 및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기계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ƣ동 소음이 거실 또는 &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k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가스 관�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정부에 가스점Ƈ을 위한 점Ƈ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Ə 각� 기계설비 Ⱦ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ɷ이블 트ǯ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¾ 및 Ů트층을 공동 k용하며 각�배선, 배관이 노ú됩니다.

 Ə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ë가 ƿ의 후 최�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Ə ʅ리ʄ이터n 면하거	 또는 인접한 실은 ʅ리ʄ이터의 .b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Ć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Ə 거실에 설치되는 스ü트 월ʔ드는 ęÑ개선으로 제Ō Ɏ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주방 Č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일부 입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Ȍ상에 ȸ실 배기용 Ð동� Ȯ은 설치됩니다.

  Ə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정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ȸ실 Č배기용 Ⱦ트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Ⱦ트가 노ú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ü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

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ú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Ə 아파트 지ɮ 상부에는 신l생 에Ƹ지 k용을 위한 태양ė 집ėÂ이 설치될 예정이며 생산전�은 공용 전�의 일부로 §용될 예정입니다.(집ėÂ의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	 후면발코니, Ȯ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됩니다.

 Ə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ȟ 설치시 입주자 부�으로 에어ȟ 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Ə 에어ȟ 설치 및 k용시 Ző수 배수관에 이물Ċ이 ŀ어가지 않도록 G의하여야합니다.

 Ə 벽체 내부에는 각� 설비배관(급수,환기등)이 ĜƜ되어 있으¡로 벽체에 ǅȯ음이	 드ʟ을 이용한 ƣª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	 후면발코니, Ȯ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공용ʖ

 Ə ʅ리ʄ이터ʖ은 각 세대¾ 공G하는 공G공¾으로서 입주자의 f의로 전실을 구ę할 수 없습니다.

 Ə ʅ리ʄ이터ʖ은 ƗėŹ의 Ź호의 설치GÐ 및 Ź호ý기, 또는 Ź 위치는 부분적으로 Ɨė이 제한됨을 k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세대별 현관 전면에 ʅ리ʄ이터 ʖ 설치로 ǈ라이ï시 ¾ʕ이 있을 수 있음을 k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ʅ리ʄ이터 ʖ, 계단실 Ź호의 규�,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Ə 관리kÐ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ƻ이집, ƣ은도서관/É/실, 어ƻ이ɳ이터(Ȍ외)-2개소, G아ɳ이터(Ȍ외)-1개소, ě아정보kʇ방, ʍ트니스{터/ɾǈĴ습장, 용¿yƱ게실), 경비실, Įƻ생§시설

■ Ǖ환경주택의 ęÑ 수준

Ď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m제21호에 따라 Ǖ환경주택의 ęÑ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µ주택¼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 적용)

1. 의Ðkm 적용GÐ

구  분 적용여부 k양, ęÑ, 설치위치, 설치개수(ƕą시)

¼ő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m제1호)

단É조치 준수(가û) 적 용 µ¼ő물의 에Ƹ지Ă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É조치 준수

바Ȩƒ방의 단Él 설치(	û) 적 용 µ¼ő물의 에Ƹ지Ă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Ȩƒ방에서 단Él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û) 적 용 µ¼ő물의 에Ƹ지Ă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ˉ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m제2호)

설계용 외기조¼ 준수(가û)

(ȧƒ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 용 µ¼ő물의 에Ƹ지Ă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¼ 준수

Éy 및 반ȇ설비 조¼(	û) 적 용 µ¼ő물의 에Ƹ지Ă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Éy 및 반ȇ설비 조¼ 준수

고 율 가정용 보일
(다û) 적 용 지¿ƒ방 적용

고 율 전동기(라û) 적 용
전동기(단, 0.7�ˊ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Ĵȇʪ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ª통상자y부 고시 µ고 율에Ƹ지기자l 
보급ĀĆ애 관한 규정¸, µ 율관리기자l .용규정¸에따른 고 율에Ƹ지기자l로 인증 ®은 제Ō 또는 
최ŋ소비 율기준을 ¤į하는 제Ō을 k용

고 율 급ʾ·급수ˋǈ(üû) 적 용
급수ˋǈ는 고 율에Ƹ지기자l로 인증®은 제Ō을 k용하거	 é 평Ǐ  율이 ŢŨ규�에서 정해Ć 기준  율의 1.12

배 이상의 제Ō을 k용

Ă수형설비 설치(바û) 적 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3는 µ수도법¸제15조 및µ수도법 시b규칙¸제1조의2, 별표2 에 따른 Ă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ā도조Ă장치(바û) 적 용 세대내 각 실별 ā도조Ă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m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û) 적 용 µ¼ő물의 에Ƹ지Ă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¾선 및 동�설비 설치(	û) 적 용 µ¼ő물의 에Ƹ지Ă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¾선 및 동�설비 설치

조Ĭ설치(다û) 적 용 µ¼ő물의 에Ƹ지Ă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Ĭ설비 설치

대기전�자동차단장치 설치(라û) 적 용 µ¼ő물의 에Ƹ지Ă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Ĉ장실 자동점Ƌ스위치(üû) 적 용 단지 내의 공용Ĉ장실에는 Ĉ장실의 k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Ƌ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¼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Ƹ지 Ă약형 Ǖ환경 주택의 ¼설기준 및 공동주택 ęÑ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ęÑ등급 인증서 ˌǊ¼ő 예비인증서

■ 감리Ők 및 감리금액

(단위: y, VAŬ포함) 

구       분 ¼ő 전기 소방 통신

Ő k Ĭ ʴy양¼őkkÐ소 ʴ해우ȳ지니어ɠ¼őkkÐ소 ʴʵ부감리 태인ȳ지니어ɠʴ

감리금액 1,094,472,000 493,159,920 95,700,000 33,0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y가 공개  

 Ə 본 주택은 µ주택법¸ 제57조의제5m  및 µ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Ə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Ņ위 내에서 각 mû별 총액¤을 공개하고, 기ª의 영ª비ˉ 보호 등을 위해 k후 Ƈ증은 실시하지 않음.

 Ə 아í 분양가�의 mû별 공시내용은 kª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y, VAŬ 포함)

m û 공 � 금 액 m û 공 � 금 액 m û 공 � 금 액

택지비

택지Ĝ입y가 44,393,412,360

공k

비

¼ő

ųĮɇý리트공k 15,643,868,360 

공k

비

기계

설비

위생기구공k 417,170,152 

기¾이자 4,523,219,958 용접공k             - ƒ방설비공k 822,069,668 

ƕą적 경비  2,408,619,521 조적공k 588,945,446 가스설비공k 282,203,363 

é ǆ의 비용

(Ĩˍȯ기, ʙɜ이 

공k비 등)

9,313,479,513 미장공k 1,128,812,601 자동제어설비공k 79,752,329

계 60,638,731,352 단É공k 386,495,263 특수설비공k - 

공k

비

ņû

ņ공k 797,530,947 방수,방습공k 496,922,481 공조설비공k 334,349,313 

ʙɜ이공k - û공k 1,073,598,992 
éȯ

의공

�

전기설비공k 4,846,532,060 

비ǌ면보호공k - 가구공k 2,785,221,722 정보통신공k 2,184,006,491 

ɱ벽공k 128,831,471 금Ì공k   901,822,847 소방설비공k 3,680,910,102 

Ȝő공k - 지ɮ 및 z통공k   61,348,927 승ǖ기공k 638,024,588 

우수·오수공k 245,394,007 Ź호공k 2,239,220,100 éǆ

의 

공k

비

일반관리비 3,355,762,916 

공동구공k - G리공k 576,675,661 이ˎ 4,907,880,136 

지하ŋ수조 및 

급수공k
- 타일공k 938,632,204 계 61,090,837,913

도로포장공k 282,203,363 ȡ공k 1,104,273,031 

¾접

비

설계비 1,470,432,793 

교통안전시설물공k - 도장공k  662,564,159 감리비 1,818,410,424 

정Ĉ조시설공k - 도배공k   460,113,975 일반분양시설경비 7,498,268,313 

조경공k 1,901,803,978 수장공k   901,822,847 분�금 및 부�금 3,210,293,381 

부대시설공k 61,348,077 주방용구공k  460,113,975 보상비 - 

¼ő

공통가설공k 1,472,364,041 é ǆ의 ¼ő공k 1,042,923,253 기타 kª비ę 경비 44,030,339,267

가시설물공k 429,439,937 
기계

설비

급수설비공k 736,182,020 계 58,027,744,179

지정 및 기초공k 963,171,774 급ʾ설비공k 736,182,020 éǆ의 비용 10,292,686,557

ųɾ공k        - 오배수설비공k 334,349,313 합 계 190,050,000,000

  ※ 분양가�의 mû별 공시내용은 kª에 실제 소ą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택지비 및 ¼ő비 가산비 산ú내¿

 Ə  아í의 택지비 및 ¼ő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m, µ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ín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g정된 분

양가�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ș 주택도시보증공k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Ņ위 및 보증대상 제외km

   - 오산 세교2지구 모아미í도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k의 분양보증을 ®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¾

제 05612022-101-0007300 호 ˏ 133,035,000,000 y

해당 주택kª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Ĩ함)부터 ¼물 

소Gå보è등기일 (k용Ƈk 또는 해당 kª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k용Ƈk를 ®은 

경우에 한함)ŷ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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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û  금 액  산úĮ거  산úĮ거 

택지비
가산비

택지대금 기¾이자 4,523,219,958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전액 인정 인정

제세공과금 2,408,619,521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전액 인정 인정

Ĩˍȯ기 공k비 3,688,807,643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금액 조정 조정

ʙɜ이 및 차수벽 공k비 5,083,760,838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금액 조정 조정

ːȜ지반 공k비 22,716,660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금액 조정 조정

지¿ƒ방분�금 518,194,372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전액 인정 인정

ˑ합 계˒ 16,245,318,992

¼ő비
가산비

공동주택ęÑ등급 905,441,649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전액 인정 인정

kª승인조¼(입면특Ĉ) 0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금액 불인정 불인정

법정면적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 1,053,883,980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금액 조정 조정

법정면적 초과 조경공k비 0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금액 불인정 불인정

인ŭ리전트
설비

zş트ȣý 2,941,575,270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금액 조정 조정

에어ȟ ȧĜ배관 837,172,260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금액 조정 조정

기계환기설비 1,616,606,910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금액 조정 조정

분양보증수수£ 454,158,205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금액 조정 조정

에Ƹ지Ă약형 Ǖ환경주택 1,753,741,853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전액 인정 인정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548,670,510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금액 조정 조정

법o 제개정 추가비용 전기자동차 İ전시설 181,435,920 분양가Ɲk위yŐ Ɲ의에 따라 금액 조정 조정

ˑ합 계˒ 10,292,68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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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ª주체 및 시공Ők

구    분 kª주체  및  시공Ők

kª주체

상    호 주식Ők 모아�합¼설

주    소 ė주ė¿시 ǋ구 ǋ문대로 161, 3층(.ː동, 모아미í도˓Ʌ)

등록번호 205911-0005185

시공Ők

상    호 주식Ők 모아�합¼설

주    소 ė주ė¿시 ǋ구 ǋ문대로 161, 3층(.ː동, 모아미í도˓Ʌ)

등록번호 205911-0005185

■ 견본주택 k이ï모델하우스 : �öö�://���.�õ�ô-�ó���ò�.���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3  / 분양문의 1644-7447

 ※ 본 공고는 ť집 및 인ư 과정상 ǥǅ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km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Ők로 문의하여 l확인하시기 바J니다.

   (기lkm의 오3가 있을 시는 관계법o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kŅ위 및 ü감l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J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ģ Ņ위) : 24세대

 ǒ 대상자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Ð주택세대구ęy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3를 ®으신 분.

           (단, 거주ą¼ 등 우선Î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k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ą¼ : 청약통장 가입기¾ 6개월 경과(지¿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v가G공자, v가보Ŷ대상자, 장애인, ų거민 및 도시l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서Ė시청 장애인자Ɯ지y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v가G공자 등 : 경기남부보Ŷ지청 복지과

 - 장기복Ð 제대Ŵ인 : 경기남부보Ŷ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Ð Ŵ인 : vŴ복지단 복지kª.영과

 - 중소기ª Į로자 : 경기지방중소ǓÜ기ª청 ę장지y과

 - ų거민 : ſŤ 오산kª단

 - ǋ한이ǌ주민 : 통일부 하	y

 ǒ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ą¼을 Ƃƃ 자는 ǔŋ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Î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kª주체에 통보한 자¤ 신청 가Ñ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ĺ다 하ǁ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ŗ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kª주체에 통보한 자¤ 신청 가Ñ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ĺ다 하ǁ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ŗ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Ðƣ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Ð주택세대구ęy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Ĭ을 Ĩ함) 기준으로 공급하¡로 세대 내 2Ĭ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Ĭ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당첨자로 

Ü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Ő를 제공®을 수 없으니 G의하여 신청하시기 바J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ģ Ņ위) : 44세대

 ǒ 대상자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오산시에 거주하거	 수도å(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 지¿에 거주하는 ¤19세 미¤의 자녀 3Ĭ(태아 

포함) 이상을 Ż 현l Ð주택세대구ęy

 - 입주자ŋő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ą¼을 Ƃƃ 자(청약통장 가입기¾ 6개월 이상 경과, 지¿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G하였ǁ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Ð주택세대구ęy이면 신청이 가Ñ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3Ĭ 이상의 자녀 모Ú 민법상 미ę년자(¤19세 미¤)이어야 함. 3Ĭ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n 다른 지¿에 거주할 경우 가į관계증Ĭ서를 

제ú하여 미ę년자f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ú산 등과 관�한 자£를 제ú하거	 입주시ŷ지 입양이 G지되어야 함(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m)

 ǒ 당첨자 선정방법 

 - µ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용지&¸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ģ를 오산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경ġ이 있을 경우 오산시 1년 이상 계Ì 

거주자(2021.10.28. 이전부터 계Ì 거주)가 우선하며, 오산시 1년 이상 계Ì 거주자가 미달시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Ì 거주자(2022.04.28. 이전부터 계Ì 거주)에게 공급)하며, 	ƅ지 50ģ는 수도å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에게 공급하되 경ġ이 있는 경우 µ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용지&¸의 Ļ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Î위 배점기준표ļ에 의한 

점수 Î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ġ이 있을 경우 Ř미ę년 자녀수가 ž은 자 Ŝ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Ĵo(Ĵ월일 계산)이 ž은 자 Î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Ð주택세대구ęy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Ĭ을 Ĩ함) 기준으로 공급하¡로 세대 내 2Ĭ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Ĭ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당첨자로 

Ü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Ő를 제공®을 수 없으니 G의하여 신청하시기 바J니다.

 - 해당지¿ 우선공급 Ɔ첨자가 기타지¿ 물량과 경ġ시 해당지¿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ģ Ņ위) : 47세대

 ǒ 대상자 :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오산시에 거주하거	 수도å(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 지¿에 거주하고 혼인기¾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l혼 포함)인 Ð주택세대구ęy(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ŷ지 계Ì Ð주택자이어야 함Ď)으로서 µ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용지&¸에서 정하는 소Ƶ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İį하는 자

            Ď 단, 혼인기¾ 중 주택을 소G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è 소G 주택을 Ü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ŷ지 계Ì하여 Ð주택세대구ęy을 G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Ð주택기¾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ĵ에 따라 2Î위 청약 가Ñ

 - 입주자ŋő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ą¼을 Ƃƃ 자(청약통장 가입기¾ 6개월 이상 경과, 지¿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ú산은 가į관계증Ĭ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Â단하며, f신의 경우 f신Ć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Ĭ서(양자 및 Ǖ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Ĭ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f신의 경우 계약서3 제ú 시 ú산 관� 자£(ú생증Ĭ서, G산·Ɔ태 관� Ć단서, f신 지Ì 시 f신Ć단서)를 추가로 제ú해야 하며 서3 미제ú, ë위 f신, 불법Ɔ태의 경우 당첨ř소 및 부적� 

Ü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ú산 관�자£는 공고일 현l f신k실 확인이 가Ñ해야 함)

 - 소Ƶ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Ǐ 소Ƶ이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소Ƶ(4Ĭ 이상 세대는 가구y수별 가구당 월평Ǐ소Ƶ을 Ĩ한다) 기준의 140ģ이하인 자(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60ģ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2.10.28.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평점ą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ę년 자녀수(1) 40

미ę년 자녀 5Ĭ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19세 미¤의 미ę년자인 경우¤ 포함미ę년 자녀 4Ĭ 35

미ę년 자녀 3Ĭ 30

영G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G아 3Ĭ 이상 15

영G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6세 미¤의 자녀자녀 중 영G아 2Ĭ 10

자녀 중 영G아 1Ĭ 5

세대구ę(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n Č계èÌ(배우자의 Č계èÌ을 포함하며 Ð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Ì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l

한부모 가į 5
공급신청자가 µ한부모가į지y법 시b규칙¸ 제3조에 따라 여ę가į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į으로 5년이 

경과된 자

Ð주택기¾(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Č계èÌ(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n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l된 경우에 한정)도 Ð주택자이어야 하
며, Ð주택기¾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Ð주택기¾을 산정

청약자가 ę년(¤19세 이상, 미ę년자가 혼인한 경우 ę년으로 ĳ)이 되는 날부터 계Ì하여 Ð주택인 기¾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G한 k실이 있는 경우에는 é 주택을 Ü분한 후 Ð주택자가 된 날(2
Ő 이상 주택을 소G한 k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Į에 Ð주택자가 된 날을 Ĩ함)부터 Ð주택 기¾ 산정

5년 이상 Ɵ 10년 미¤ 15

1년 이상 Ɵ 5년 미¤ 10

해당 시·도 거주기¾(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ę년자(¤19세 이상, 미ę년자가 혼인한 경우 ę년으로 ĳ)로서 수도å(서ĖŸ경기Ÿ인천)에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lŷ지 계Ì하여 거주한 기¾을 산정
Ď 시는 ė¿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å의 경우 서Ė�경기�인천지¿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Ɵ 10년 미¤ 10

1년 이상 Ɵ 5년 미¤ 5

입주자ŋő가입기¾(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공급신청자의 가입기¾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ŋő의 �3, 금액, 가입자Ĭ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	 가į관계증Ĭ서로 확인(이혼·l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l된 경우(공급신청자n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l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n

          동일한 세대를 이�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į의 경우 한부모가į증Ĭ서로 확인                 (3), (4) : 주택소G여부 Â단시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ŋő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Ü리     Ř 미ę년 자녀수가 ž은 자   Ŝ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Ĵo(Ĵ월일 계산)이 ž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ģ Ņ위) : 47세대

 ǒ 대상자 :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오산시에 거주하거	 수도å(서Ė특별시, 인천ė¿시, 경기도) 지¿에 거주하고 혼인기¾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l혼 포함)인 Ð주택세대구ęy(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ŷ지 계Ì Ð주택자이어야 함Ď)으로서 µ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용지&¸에서 정하는 소Ƶ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İį하는 자

            Ď 단, 혼인기¾ 중 주택을 소G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è 소G 주택을 Ü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ŷ지 계Ì하여 Ð주택세대구ęy을 G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Ð주택기¾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ĵ에 따라 2Î위 청약 가Ñ

 - 입주자ŋő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ą¼을 Ƃƃ 자(청약통장 가입기¾ 6개월 이상 경과, 지¿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ú산은 가į관계증Ĭ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Â단하며, f신의 경우 f신Ć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Ĭ서(양자 및 Ǖ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Ĭ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f신의 경우 계약서3 제ú 시 ú산 관� 자£(ú생증Ĭ서, G산·Ɔ태 관� Ć단서, f신 지Ì 시 f신Ć단서)를 추가로 제ú해야 하며 서3 미제ú, ë위 f신, 불법Ɔ태의 경우 당첨ř소 및 부적� 

Ü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ú산 관�자£는 공고일 현l f신k실 확인이 가Ñ해야 함)

 - 소Ƶ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Ǐ 소Ƶ이 전년도 도시Į로자 가구y수별 월평Ǐ소Ƶ(4Ĭ 이상 세대는 가구y수별 가구당 월평Ǐ소Ƶ을 Ĩ한다) 기준의 140ģ이하인 자(신혼부부 모Ú 소Ƶ이 있는 경우 

160ģ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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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ę년 자녀수(1) 40

미ę년 자녀 5Ĭ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19세 미¤의 미ę년자인 경우¤ 포함미ę년 자녀 4Ĭ 35

미ę년 자녀 3Ĭ 30

영G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G아 3Ĭ 이상 15

영G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6세 미¤의 자녀자녀 중 영G아 2Ĭ 10

자녀 중 영G아 1Ĭ 5

세대구ę(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n Č계èÌ(배우자의 Č계èÌ을 포함하며 Ð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Ì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l

한부모 가į 5
공급신청자가 µ한부모가į지y법 시b규칙¸ 제3조에 따라 여ę가į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į으로 5년이 

경과된 자

Ð주택기¾(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Č계èÌ(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n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l된 경우에 한정)도 Ð주택자이어야 하
며, Ð주택기¾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Ð주택기¾을 산정

청약자가 ę년(¤19세 이상, 미ę년자가 혼인한 경우 ę년으로 ĳ)이 되는 날부터 계Ì하여 Ð주택인 기¾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G한 k실이 있는 경우에는 é 주택을 Ü분한 후 Ð주택자가 된 날(2
Ő 이상 주택을 소G한 k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Į에 Ð주택자가 된 날을 Ĩ함)부터 Ð주택 기¾ 산정

5년 이상 Ɵ 10년 미¤ 15

1년 이상 Ɵ 5년 미¤ 10

해당 시·도 거주기¾(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ę년자(¤19세 이상, 미ę년자가 혼인한 경우 ę년으로 ĳ)로서 수도å(서ĖŸ경기Ÿ인천)에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lŷ지 계Ì하여 거주한 기¾을 산정
Ď 시는 ė¿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å의 경우 서Ė�경기�인천지¿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Ɵ 10년 미¤ 10

1년 이상 Ɵ 5년 미¤ 5

입주자ŋő가입기¾(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공급신청자의 가입기¾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ŋő의 �3, 금액, 가입자Ĭ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	 가į관계증Ĭ서로 확인(이혼·l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l된 경우(공급신청자n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l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n

          동일한 세대를 이�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į의 경우 한부모가į증Ĭ서로 확인                 (3), (4) : 주택소G여부 Â단시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ŋő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Ü리     Ř 미ę년 자녀수가 ž은 자   Ŝ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Ĵo(Ĵ월일 계산)이 ž은 자

■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Ƈ증 제ú서3

구분

서3G형

해당서3
발급

기준
추가서3 제ú대상 및 G의km

ƕ수

추가

(해당자

)

공통서3

ȃ Ð주택서약서 본인 Ə 당k 견본주택에 비치

ȃ 신분증 본인 Ə 주민등록증 또는 .전면ë증 등

ȃ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Ə ęĬ, 주민등록번호(세대y 포함), 주소변동km 및 변동kG, 세대구ękG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n

의 관계 포함하여 Ļ전체포함ļ으로 발급

ȃ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Ə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ú(상기 등본 발급시 G의km에 따라 발급)

ȃ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Ə 주민등록번호(Ȅ자리 포함), 주소변동 km·kG발생일(인정®고자 하는 기¾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n

의 관계 포함하여 Ļ전체포함ļ으로 발급

ȃ 가į관계증Ĭ서 본인 Ə 주민등록번호(세대y 포함)포함하여 Ļ상세ļ로 발급

ȃ ú입vk실증Ĭy 본인
Ə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m에 의거 거주기¾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Ə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을 ú입v기록ú� 여부를 ũ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ȃ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Ĭ서3 본인
Ə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k에 통보된 추첨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특별공급 신청 자�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b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Ĭ부로 접수

ȃ 복Ð확인서 본인 Ə 10년이상 장기 복Ð Ŵ인 자�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Ŵ 복Ð기¾ Ĭ시)

다자녀

특별공급

ȃ 주민등록표초본 Ů부양 Č계èÌ

Ə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n Č계èÌ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Ì하여 동일한 주

민등록등본에 등l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km을 포함하여 발급) [ęĬ, 주민등록

번호, 주소변동km(인정®고자 하는 기¾포함),세대주 및 세대주n의 관계 포함하여 Ļ상세ļ로 발급

ȃ 가į관계증Ĭ서 본인 Ə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l되지 않은 경우

ȃ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Ə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l되지 않은 경우

ȃ 가į관계증Ĭ서 자녀
Ə l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l되지 않은 경우(l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l된 경우에¤ 자녀로 인정)

ȃ 한부모가į증Ĭ서 본인
Ə 여ę가į부의 ｢한부모가į 지y법｣에 따라 한부모가į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되고, 한부모가į으로 세

대구ę 배점을 인정®고자 하는 경우

ȃ f신증Ĭ서3 또는 ú산증Ĭ서 본인 또는 배우자
Ə f신의 경우 f신증Ĭ서3(f신Ć단서)제ú(f신증Ĭ서3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f신k실 확인이 가Ñ

해야 함)

ȃ f신증Ĭ 및 ú산이b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Ə 당k 견본주택에 비치

ȃ
입양관계증Ĭ서 또는 

Ǖ양자입양관계증Ĭ서
본인 또는 배우자 Ə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ȃ 혼인관계증Ĭ서 본인 및 Č계비Ì
Ə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Ð주택기¾을 인정®고자 하는 경우

Ə ¤ 18세 이상의 Č계비Ì을 부양가į으로 인정®고자 하는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ȃ 혼인관계증Ĭ서 본인
Ə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 ęĬ, 주민등록번호(Ȅ자리포함) 전부 공개 ǵ상세ǵ로 발급

ȃ ¼ǖ보č자�Ƶ실 확인서
본인 및 ę년자인 

세대y

Ə 공고일 이후 발b분으로 세대주 및 ę년자인 세대y 전y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y의 ¼

ǖ보č자�Ƶ실확인서도 제ú(발급Ü:v민¼ǖ보č공단)

※¼ǖ(의£)보č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b분일 경우 ¼ǖ(의£)보č증 제ú 가Ñ

ȃ 소Ƶ증ǡ서3
본인 및 ę년인 

세대y

Ə 공고일 이후 발b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ę년자인 세대y 전y의 소Ƶ입증 서3(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

우자n 세대y 전y의 소Ƶ입증서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Ƶ증ǡ서3 ¥조]

ȃ 가į관계증Ĭ서 배우자 Ə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km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ȃ 기본증Ĭ서 자녀 Ə ú생관� 일자 확인 ƕą시

ȃ f신증Ĭ 및 ú산이b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Ə 당k 견본주택에 비치

ȃ f신증Ĭ서3 또는 ú산증Ĭ서 본인 또는 배우자
Ə f신의 경우 f신증Ĭ서3(f신Ć단서) 제ú(f신증Ĭ서3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f신k실 확인이 가

Ñ해야 함)

ȃ
입양관계증Ĭ서 또는 

Ǖ양자입양관계증Ĭ서
본인 또는 배우자 Ə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ȃ 비kª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해당자 Ə 당k 견본주택에 비치, Į로자 및 자영ª자가 아ŵ 경우

ȃ 부동산소G현�
본인 및
세대y

· 소Ƶ기준은 초과하	, 부동산가액기준을 İį하는 조¼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ęy 전y의 
서3를 모Ú 제ú
· (발급기관) 대법y 인터ŗ등기소(���.ó��õ.ȅ�.��) Ē 등기É//발급 Ē 부동산 Ē Ļ부동산 소G 현�ļ(소G 
현�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ý

ȃ 자산입증서3
본인 및
세대y

 Ď µ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µ등기정보자£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은 세대y별 Ļ부동산 
소G 현�ļ(부동산소G현�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m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
산 등기부등본 및 l산세 ŉ부내¿

 Ď µ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용지&¸제9조제1m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ȃ 가į관계증Ĭ서
Ů부양

Č계èÌ

Ə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Ů부양 Č계èÌ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	 Ů부양 Č계èÌ이 배우자가 없거

	 배우자n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y 전y의 ęĬ, 주민등록번호(세대y 포함) 포함하여 ď상세Ĺ로 

발급

ȃ 주민등록표초본 Ů부양 Č계èÌ

Ə 주민등록표상 세대주n Č계èÌ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Ì하여 동일한 주민등

록표등본에 등l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ęĬ, 주민등록번호, 3년 이상의 주소변동km, 세대주 및 세

대주n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ȃ ú입vk실증Ĭy
Ů부양 Č계èÌ

Ů부양 Č계비Ì

Ə 해외에 체3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Į3년 이내 계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3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į에서 제외

Ə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Į 1년이내 계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3한 경우

¤ 30세 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l 계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3중인 경우 부양가į 제외

ȃ 주민등록표초본
Ů부양 

Č계비Ì

Ə ¤30세 이상 미혼의 Č계비Ì을 부양가į으로 인정®고자 하는 경우

 (ęĬ,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km(인정®고자 하는 기¾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n의 관계 포함하여 발

급)

ȃ 혼인관계증Ĭ서 본인 / 자녀
Ə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Ð주택기¾을 인정®고자 하는 경우

Ə ¤18세 이상의 Č계비Ì을 부양가į으로 인정®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ȃ 주민등록표초본 Ů부양 Č계èÌ

Ə 공급신청자의 Č계èÌ이 공고일 현l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Ì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

우자n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l하였음을 확인하여, 소Ƶ산정 시 가구y수로 인정®고자 하는 경우(1

년 이상의 주소변동km, 세대주 및 세대주n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ȃ 혼인관계증Ĭ서 본인 및 Č계비Ì

Ə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발급)

Ə 공고일 현l 혼인 중이 아ŵ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18세 이상인 자녀를 ď미혼인 자녀Ĺ로 인정®

고자 할 경우 

ȃ 소Ƶ세ŉ부 입증서3 본인 Ə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Ƶ세 ŉ부k실을 입증하는 서3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3

ȃ ¼ǖ보č자�Ƶ실 확인서
본인 및 ę년자인 

세대y

Ə 공고일 이후 발b분으로 세대주 및 ę년자인 세대y 전y이 표시되지 않은 세대y의 ¼ǖ보č자�Ƶ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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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Ď µ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용지&¸제8조제3m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 및 Z���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ǃ(계약금)로 계약금 ŉ부하고 ƕ수구비km과 해당 추가구비km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¾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¾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2. 11. 28. (월) Ɵ 2022. 11. 30. (수) 3일¾, 10:00 Ɵ 16:00
Ə 장소 : 당k 견본주택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3)

b
■ 계약시 구비서3

Ď 상기 모Õ 증Ĭ서3(계약시 구비서3)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b분에 한하며, 인감증Ĭ서 발급시 용도를 기l하지 않고 공Ľ으로 발급하¡로 계약시 용도를 Č접 기l 하여 제ú하시기 

바J니다.(계약시 외v인의 구비km은 공급신청 시 구비km과 동일합니다.)

Ď 2005. 06. 28. µ주민등록법시b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ď세대주 ęĬ 및 관계Ĺ를 생ǫ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¾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ƕą한 경우 반드시 ď세대주 

ęĬ 및 관계Ĺ에 대한 표기를 ą청하여 발급®으시기 바J니다.

Ď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3 변경 또는 추가 등의 kG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Ď 본인서Ĭk실확인서로 계약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ŉ부계ǃ 및 ŉ부방법

계ǃ구분 금ŝ기관 계ǃ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ŉ부계ǃ(계약금, 중도금, ů금) 하	은b 717-910022-51004 주식Ők 모아�합¼설

  Ə 지정된 분양대금 ŉ부일(계약금, 중도금, ů금)에 상기의 해당 금ŝ기관 계ǃ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Ők에서는 ŉ부기일 및 ŉ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Ə 상기 계ǃ로 ŉ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k의 분양보증을 ®을 수 없습니다. 다¤, 분양대금지급과 관�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ŉ부방법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서3G형

구비 km 세3제ú 대상 및 G의km
ƕ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서3

� 계약금(Ð통장입금증)  Ə 분양계ǃ로 ŉ부한 내¿이 Ĭ기된 Ð통장입금증(계ǃ이체영수증 포함)

� 신분증  Ə 주민등록증, .전면ë증, 외vv적동포는 v내거소신고증, 외v인은 외v인 등록증 및 외v인등록k실증Ĭ서

�
인감증Ĭ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Ĭk실확인서
 Ə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 ƕ수), Ļ본인서Ĭk실확인서ļ제ú시 대리계약 불가

� 자금조달 및 입주계Ň서  Ə 견본주택 비치

� 수입인지(인지세)

 Ə 수입인지 세액 : 1Ŏy 이상 Ɵ 10Ŏy 이하 15¤y, 

 Ə 수입인지 구입Ü

    ȏ 오ǈ라인 : 우체v, 은b(해당 기관 영ª시¾에 방문하여 구입)

    - ā라인 : 전자수입인지( �öö�õ://���.�-��ȑ�ôȐ�õö���.��.��/)k이트에 �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Ĝ 후 ú�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km

� 인감증Ĭ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Ú 대리인(배우자 및 Č계è·비Ì 포함)으로 ¾주함.

  - 계약자의 인감증Ĭ서(용도:아파트 계약 위f용(본인 발급 ƕ수))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f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감도장(계약자)

� 위f장(계약자)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 ~� 및 Z���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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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약 기¾ 계약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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Ə 장소 : 당k 견본주택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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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구비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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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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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Ə 당k는 금ŝ거í의 ÊĬę을 위하여 Ð통장 입금 및 ā라인 수ŉ¤을 ®습니다.(견본주택에서 현장수ŉ은 하지 않으¡로 G의하시기 바J니다.)

  Ə Ð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또는 계약자 ęĬ을 ƕœ 기l하시기 바J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Ĭ을 ď1010101ƳȒ동Ĺ으로 기l)

  Ə 타인Ĭ의 등 계약금 ŉ부 주체가 불분Ĭ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ŉ으로 Ü리될 수 있으며, é로인한 기타 모Õ 문제에 대하여 당k에서는 gf지지 않습니다.

  Ə 계약금, 중도금 및 ů금 ŉ입일이 ņ/일ą일 또는 공Ʊ일인 경우 일 은b 영ª일 기준으로 합니다. (Ĵ체£ ŉ부 시 ņ/일ą일 또는 공Ʊ일로 인해 ŉ부가 지Ĵ되는 경우라도 ŉ부지Ĵ에 따른 

    Ĵ체일수로 산정되¡로 G의 바J니다.)

  Ə 본 주택의 중도금은 당kn 대ú관� ªÐƿ약을 체결한 금ŝ기관의 대ú 승인 시, 대ú을 통해 ŉ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ú 미신청자n 본인의 부적�kG로 인하여 대ú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ŉ부 일정에 ǀ추어 본인이 Č접 현금 ŉ부하여야 합니다.)

  Ə kª주체는 상기 금ŝ기관 및 계ǃ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ů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ǃ로 ŉ부하여야 합니다. ¤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kª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Ə kª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ŉ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ŉ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Ĵ체£가 가산됩니다.

■ 계약조¼ 및 G의km

  Ə 당첨자의 계약기¾은 주택소G실태 및 과거 당첨k실 전산ƇǊ 등 청약자� GÐ Â단기¾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자로 통보®은 경우에는 부적�자가 아ǿ을 증Ĭ할 수 있는 

서3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ú함으로ǲ 부적� 당첨 소Ĭ기¾(7일) 내에 소Ĭ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미제ú시 계약이 ř소됩니다.

  Ə 이중당첨자 및 부적�당첨자의 Ü리 및 계약ř소에 관한 km -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m 제24호

   -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vņ교통부의 전산ƇǊ 및 계약 신청 시 제ú된 서3의 확인 결과 공급자� 또는 선정Î위를 달리한 부적�자로 Â정된 자에 대해서는 é 결과

를 Ǳ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ď주택소G여부 확인 방법 및 Â정기준Ĺ을 ¥고하시어 소Ĭ 자£를 제ú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kG 없이 동 기한 내에 소Ĭ자£를 제ú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ř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	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ř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 당첨자 중 부적� 당첨 kG가 고의ę 없는 단Î a오 기l가 k실f을 

증Ĭ하는 경우 청약통장 lk용이 가Ñ하	, 당첨일로부터  ď수도å 및 Ê기 ·청약과É지¿ 1년, 수도å 외 6개월, 위ő지¿ 3개월(공급신청하ī는 지¿ 기준)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됨.)

   Ř 1Î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 주택의 소G여부가 신청한 k실과 다른 경우

   Ŝ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으로 당첨된 k실이 있는 경우

   Ş 부적�자는 kª주체로부터 부적�자가 아ǿ을 증Ĭ할 수 있는 서3를 제úņ록 통보®은 날부터 정당한 kG 없이 일정기¾(7일)내에 증Ĭ서3를 제ú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

급함.

  Ə 청약접수일자n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ř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Ə 신청시 제ú한 서3가 k실이 아ǿ이 ÂĬ될 경우에는 이미 b하여Ć 신청은 Ð 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ř소합니다.

Ə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Ăř, 청약관�서3 변조 및 도용 등 불법b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ř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Ə 주민등록법o 위반 및 청약관�예금 등을 타인Ĭ의로 가입하거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k실상 양도®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b하여Ć 신청은 Ð 로 하고 계약은 ř소합니다.

  Ə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ŉ부하ǁ라도 지정 계약기¾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¾주합니다.

  Ə 계약시 체결된 ¼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G지분은 공부정리 Ă차 등의 부Ƶ이한 경우에 한해 법o이 ë용하는 오차 Ņ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n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Gå 이전 등기 시ŷ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Ə 주변단지의 신ő이	 증, 개ő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å·조ńå에 영향을 ®을 수 있으며 소음·Ć동(주변도로의 비산분Ć,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 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Ə b정구¿ 및 단지 내 Ĭǉ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Ə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n Ð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Ə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ř소되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m 및 제57조제8m에 따른 소Ĭ기¾이 지

ƒ 후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m 및 제2m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Î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ř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

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가의k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kª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

급할 수 있습니다.

  Ə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Ɲ, ȓgkG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Ə 발코니확장 계약 체결 및 ü이Ƹ스 ƺƹ을 미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kª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Ōû제공Ȕ택을 ®을 수 있습니다. 

  Ə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ü감l 선택km 및 발코니확장 계약, ǰ
스ƺƹ 계약, ü이Ƹ스ƺƹ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k에 a수하거	 별도Ōû 상Ō을 제ƣª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

는 해제가 불가하¡로 이점 GƷ하시어 계약하시기 바J니다. 

  Ə µ부동산 거í신고 등에 관한 법Ɣ¸이 2017년 1월 20일부터 시b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Ŵ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í 당k자 공동의 신고를 ą하¡로, 신고의 ť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시bk에 신고를 위f하여 ªÐ를 Ćb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b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Ȅ자리포함), 세대주 ęĬ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km 및 변동 kG, 세대 구ę일 및 kG,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b

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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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G에 관한 G의km

  - 주택 소G 여부를 Â정하거	 Ð주택기¾을 산정하ī는 경우에는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m 및 제53조에 따Ƣ니다.

  - ¼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G 여부를 Â단할 Ɖ 분양å 및 입주å 등을 Ƃ고 있거	 주택 또는 분양å·입주å 등의 공G지분을 소G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G로 ¾주하오니, 주택 소G 여부 Â정 시 G의하시기 바J니

다.

  - 주택은 전v에 소l하는 l산세 과세대장에 등l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é 세대y 포함) 및 세대y 전y이 소G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ĜĜ 등 Ü분 k실은 ¼물등기km 전부 증Ĭ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¼ő물 관리대장 등본 상 Ü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G 지분 소G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¼물 소G자도 주택 소G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Ļ분양å 등ļ소G 여부 전산ƇǊ결과 부적�자로 ÂĬ된 자가 ÂĬ 내용이 다ć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Ĭ기¾(kª주체가 소Ĭ ą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Ļ주택 소G 확인 방법 및 

Â정 기준ļ을 ¥고하시어 소Ĭ자£를 제ú하여야 하며 정당한 kG 없이 동 기한 내에 소Ĭ자£를 제ú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ř소합니다.

◼ ƇǊ대상 : 주택공급신청자n é 세대y 전y

◼ 주택의 Ņ위 : ¼물등기km 증Ĭ서, ¼ő물관리대장 등에 등l된 전v 소l 주택(공G지분으로 주택을 소G한 경우n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¼물도 주택으로 ĳ), 분양å등

◼ 주택Ü분 기준일(제1호n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ǔŋ Ü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¼물 등기km증Ĭ서: 등기접수일

  2. ¼ő물대장등본: Ü리일

  2의2. 분양å등에 관한 계약서: µ부동산 거í신고 등에 관한 법Ɣ¸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û에 따른 분양å등의 ĜĜ계약서

    가. 분양å등의 ĜĜ 후 µ부동산 거í신고 등에 관한 법Ɣ¸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ĜĜ대금 Ŋŉ일

    	. 분양å등을 증여	 é ǆ의 kG로 Ü분한 경우 kª주체n의 계약서상 Ĭ의변경일

  3. éǆ에 주택소G여부를 증Ĭ할 수 있는 서3: 시장 또는 Ŵ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G하지 않은 것으로 ĳ

  1. 상Ì으로 주택의 공G지분을 řƵ한 k실이 ÂĬ되어 kª주체로부터 제52조제3m에 따라 부적�자로 통보®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é 지분을 Ü분한 경우

  2. 도시지¿이 아ŵ 지¿ 또는 면의 b정구¿(수도å은 제외한다)에 ¼ő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û의 어ł 하	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G자가 해당 주택¼설지¿에 거주(상Ì으로 주택을 řƵ한 경우

에는 Ů상Ì인이 거주한 것을 상Ì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¼설지¿으로 이주한 경우

    가. k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ÿ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ÿ주택

    다. 소G자의 µ가į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Ɣ¸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¼ő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Č계èÌ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Ì 등에 의하여 이전®은 단ÿ주택

  3. 개인주택kª자가 분양을 û적으로 주택을 ¼설하여 이를 분양 Ŋ£하였거	 kª주체로부터 제52조제3m에 따른 부적�자로 통보®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Ü분한 경우

  4. 세Ð서에 kª자로 등록한 개인kª자가 é 소Ì Į로자의 V소로 k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m에 따라 주택을 ¼설하여 소G하고 있거	 kª주체가 정부시g의 일환으로 Į로자에게 공급할 û적으로 

kª계Ň 승인을 ®아 ¼설한 주택을 공급®아 소G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 다¤,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k/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Č계èÌ(배우자의 Č계èÌ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į 인정 여부 Â단시 Č계èÌ과 é 배우자 중 한 Ĭ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에는 Č계èÌ과 é 배우자 모Ú 부양가į에서 제외함.

  7. ¼물등기부 또는 ¼ő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l되어 있으	 주택이 ȍ아 k/이 Ȏ지 아니하는 Ǆ가이거	 주택이 Ƌ실되ĺ거	 주택이 아ŵ 다른 용도로 k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kª주체로부터 

제52조제3m에 따른 부적�자로 통보®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Ƌ실시ƾ거	 실제 k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Ðë가¼물[�전의 µ¼ő법¸(법Ɣ 제7696호 ¼ő법 일부개정법Ɣ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Ĩ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¼őë가 또는 ¼ő신고 없이 ¼ő한 ¼물을 Ĩ한다]을 소G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G자는 해당 ¼물이 ¼ő 당시의 법o에 따른 적법한 ¼물f을 증Ĭ해야 한다.

  9. 소형·ŋ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을 소G한 세대에 Ì한 k/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m 및 제28조제10m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aÎ의 방법으로 공급®아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å등을 Ĝ수한 k/은 제외한다)

Ⅶ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Ə 최초 분양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부�으로 인지세를 ŉ부해야 하며, 부동산거í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으로 ŉ부하여야 합니다.(전Ĝ 시 양도인, 양수인 ƿ의하여야 

하며, kª주체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세 등 각� 제세공과금을 ŉ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k에서는 일체의 gf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기타 계약조¼은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3를 준용합니다.

■ 부적� 당첨자에 대한 Ĭ단관리(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Ə kª주체는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m 및 제57조 제8m에 따른 부적� 당첨자가 소Ĭ기¾에 해당 공급자� 또는 선정Î위가 정당함을 소Ĭ하지 ǅ하고 제58조제4m에도 해당하지 ǅ하여 

당첨이 ř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é Ĭ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Ə 주택청약ªÐ수b기관은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m에 따라 통보®은 자의 Ĭ단을 당첨자 Ĭ단에서 ȕ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m에 따라 kª주체에게 전산ƇǊ 결과를 통보할 Ɖ 

제58조 제3m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Ə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m에 따라 당첨이 ř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ď수도å 및 Ê기·청약과É지¿ 1년, 수도å 외 지¿ 6개월, 위ő지¿ 3개월Ĺ(공급신청하ī는 지¿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

택(분양전환 공공f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¾ k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Ə kª주체는 부적�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ł 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m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 제57조 제7m 각 호의 어ł 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é
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Î위(제28조에 따른 Î위를 Ĩ한다. 이하 이 m에서 같다.)에서 경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Î위의 자�을 Ƃƃ 자

    2. 같은 Î위에서 경ġ이 있는 경우에는 kª주체가 제52조 제3m에 따른 소Ĭ기¾에 l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Î차별 자�(Î차별로 공급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Î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체결 전 서3Ɲk 및 부적� 여부 확인

 Ə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ƒ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ǂ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k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

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구비서3를 제ú하시고 부적� km 및 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J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¾, 주택소G,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중도금 ŉ부 및 대ú ƛ선 안내

 Ə 금ŝ관�정g, 대ú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ú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ú(이하 ǵ적�대úǵ) 관� 세부내용은 향후 당k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kª주체가 ƛ선한 금

ŝ기 관을 통한 대ú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km입니다.

 Ə 총 분양대금의 10ģ 금액인 계약금을 Ŋŉ한 후에¤ 중도금 대ú이 가Ñ하오니 이점 G의하시기 바J니다.

 Ə 적�대ú가Ñ 계약자가 중도금 대ú을 ®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kª주체가 ƛ선한 중도금 대ú ƿ약은b과 중도금 대ú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ú 미신청자n 적�

대ú 가Ñ 계약자라 하ǁ라도 중도금 대ú실b이전에 본인의 부적� kG가 발생하거	, 법Ɣ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g(주택�보대ú의 제한 등), 금ŝ시장 변Ĉ 또는 대ú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k

ª주체의 중도금 대ú ƛ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ú이 불가Ñ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gf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ŉ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ú 은b의 

ƛ선은 kª주체 및 시공k의 의Ðkm이 아ǿ, 계약자에 대한 ť의제공에 불과함)

 Ə 정부정g, 금ŝ기관, kª주체 및 시공k의 k정 등으로 대ú관� 제반 km(대ú ř급기관, 조¼ 등)이 변경되ǁ라도 kª주체 및 시공k에 gf을 물을 수 없습니다.

 Ə kª주체 및 시공k가 ƛ선하지 않은 금ŝ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Č접 대ú®은 경우 é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ŝ기관에 Č접 ŉ부하여야 합니다.

 Ə 적�대ú 관� 중도금 대ú 신청 안내는 kª주체 및 시공k의 의Ðkm이 아니며 Ļ개인kG로 인한 대ú 미신청ǵ 또는 ǵ금ŝ거í 신용불량자ǵ 등 계약자의 k정에 의한 대ú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인 불이에 대한 모Õ gf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Ə 대ú관�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kª주체가 지정한 금ŝ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ú 신청이 가Ñ할 경우에도, 금ŝ 관� 정g, 대ú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ú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ú조¼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	, 최�적으로 중도금 대ú의 실b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ú 불가 및 대ú한도 ő소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불

이이 있을 수 있으¡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ŝ기관에 k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중도금 대ú에 ƕą한 대úř급(보증) 수수£(집단대ú 보증기관의 보증수수£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ŝ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해야 하며, 적�대ú은 금ŝ신용불량 거í자, 

타 은b 대ú, 대ú한도 및 ¼수 초과, 한v주택금ŝ공k(또는 주택도시보증공k) 의 각� 대ú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k정 또는 정부의 금ŝ정g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ú이 불가하거	 중도금 대ú한도가 부į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ŉ부조¼에 따라 중도금을 Č접 ŉ부 (이n 관�하여 kª주체 및 시공k가 별도로 분양대금 ŉ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ŉ 시 Ĵ체£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ú 불가kG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Ə 중도금 대ú기¾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ŝ 신용불량 등 결�kG 등이 발생하여 대ú 금ŝ기관의 중도금 대ú중단 등 ą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ŉ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는 kª주체 

및 시공k의 ǥǅ이 아ŵ 계약자의 결�kG에 기인하¡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중도금 대ú 지정 금ŝ기관에 중도금 대ú을 위한 계약km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¾주합니다.

 Ə 적�대ú 시 중도금 대ú약정기¾은 kª주체n 대úƿ약을 체결한 대ú 금ŝ기관에서 정한 날ŷ지이며, 중도금 대ú금은 입주지정기¾ 내 입주하기 전ŷ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Ə 중도금 대ú이자는 입주지정기¾ 최초일 전일ŷ지 kª주체가 대ŉ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kª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ú 대ŉ이자 등을 일시 ŉ부하여야 하며 (ŉ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ŉ부지Ĵ으로 인한 Ĵ체이자 등을 부�하여야 함), 입주지정기¾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ú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ú 금ŝ기관에 Č접 ŉ부하여야 합니다.  

 Ə 금ŝ시장의 경Ǌ 또는 변동ę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ú 금ŝ기관의 특Gę(ª�, ª태 등) 및 대ú형태에 따라 부Ƶ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Ȗ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계약자는 입주 전ŷ지 대ú금을 상환하거	 �보대ú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ú금을 �보대ú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Ŋŉ하고 소Gå 이전 및 Įŋ당å 설정에 ƕą한 서3를 제ú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대ú에 따른 보증수수£, 인지대 등 제반수수£ 및 Įŋ당설정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하여야 하며, �보 전환 시 대ú한도, 대ú금리 등 기타대ú조¼ 등은 대ú은b의 조¼에 따ć

기로 합니다.

         

■ 입주자 k전방문 확인

 Ə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m에 의한 도장공k, 도배공k, 가구공k, 타일공k, 주방용구공k 및 위생기구공k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일 전에 입주자 k전방문 bk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k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Ə 2021.02.19. 시b된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kª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¾은 500세대 이상 단지

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Ə µ주택법¸제48조의2 제1m 및 µ주택법 시b규칙¸제20조의2 제1m에 따라 입주지정기¾ 시ƣ일 45일 전ŷ지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04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Ə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Ɛ 당ȗĊ 경우 미도í 중도금과 ů금을 실입주일에 함Ŀ ŉ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ŉ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Ə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k 중 천l지변, 문Ĉl 발견 등 예기치 ǅ한 kG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k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Ĵ될 수 있습니다.

 Ə 인ë가청 또는 관� 기관(교ě청)에서 입주예정일을 Ɛ당기Ȓ ą청할 경우 k전 공지를 통해 Ɛ당Ȓ 수 있으며 ŉ기일이 미도í한 중도금과 ů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Ŀ ŉ부하여야 합니다. 

 Ə 입주지정기¾ ¤£일 일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 및 ů금Ŋŉ이	 소Gå 이전 GÐ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하며, 계약자의 ŉ부 의Ð 불이b으로 인해 kª주체가 þ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¾ ¤£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Ļ실입주일(ƾ불ú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Ɠ른날ļ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합니다.

 Ə 추후 당k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¾ �£일 이후(입주지정기¾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ƾ불ú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gf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n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ƒ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입주지정기¾ �£일 일부터 계약자가 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¾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ƾ불ú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k를 선b할 경우 인테리어공k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공k시 발생되는 Șǯ기, Ǆ기물 등은 계약자의 gf과 비용으

로 Ü리하여야 합니다)

 Ə 계약자는 입주지정기¾ 내에 ů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ů금), Ĵ체£ 등을 Ŋŉ하고, kª주체가 ą구하는 Ļ모Õ 서3 및 비용(중도금 대ú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ú에서 �보대ú로 대환되는 은b확

인서3, 소Gå이전등기에 ƕą한 모Õ 서3 및 비용, 선수관리비 ŉ부영수증, 중도금 대ú이자 ŉ부영수증 등)Ļ을 kª주체에게 제ú 또는 ŉ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Ə 계약자는 입주시 kª주체 또는 관계법o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n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ŉ부하여야 합니다.

 Ə 계약자가 ů금을 ŉ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ƒ, 파þ)는 kª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Ů해보상은 µ공동주택 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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ș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비 

                                                                                                                                                 (단위 :y, VAŬ포함)

주택형(㎡)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23.03.05.)

ů금

(입주지정일)

84A 6,550,000 655,000 655,000 5,240,000

84B 6,760,000 676,000 676,000 5,408,000

94A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94B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 발코니 확장 G의km

 ※ 다음의 G의km을 반드시 확인하고 V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¼ő법시bo 제2조 14호, 제46조 제4m 및 제5m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o이 ë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Ņ위내에서 kª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 확장공k비 공급가�은 확장으로 인해 기è 설치mû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mû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Ə 발코니 확장공k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ü감l 등의 가�이 포함되어 있으며 řƵ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ŉ부 하여야 합니다.

  Ə 상기 발코니 확장공k비는 일Ț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Ĵ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ț별 신청이 불가함)

  Ə ¼ő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k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k a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Ñ합니다.

  Ə 확장Ņ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o 해Ȝ상의 차이 등의 kG로 발코니 확장공k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발코니 확장과 관�된 ü감자l 변경 및 제Ō의 ŌĂ, Ōȓ 등의 kG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Ċ 이상의 ŌĊ 및 기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 확장과 관�된 제Ō의 제조kn 모델은 제Ō의 ŌĂ, Ōȓ 또는 생산/공급 중단, 신제Ō ú시, ęÑ개선 등의 kG로 동Ċ 및 동급의 타k제Ō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 km은 분양 Ƴ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발코니 확장 시 관�법상 내실발코니가 대Ů공¾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Ź호공k, 발코니 확장공k 및 ü감자l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

시어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J니다.

  Ə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¾의 ȝ 및 Ȟ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 확장 시 세대¾ 조¼에 따라 단Él의 위치, 벽체의 ÚĿ,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ȟ ĜƜ배관 위치, 세대¾ ü감 등이 상이(예 : Ƞ세대 비확장 시 단É에 의해 내부벽이 단ÉÚĿ¤Ƒ ȡú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는 단É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éǍ보다 다소 ÚȢȣĊ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 확장공k로 인한 면적 및 ü감형태(ȡú/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Ñ ¤į을 위하여 ü감l£의 특ę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Ə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여¼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Ȥ시, G리Ź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Ȓ 수 있고, Č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łȥ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ǧ 도Ȧ이 됨). 단, 시공kn 입주자¾ 발코니확장공k 하자로 상호합의를 통한 Â단이 내īĊ 경우 입주예정자는 보수조치를 ą구할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 외부 전면Ź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ȧƒ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에는 수전, 드ǯ인 및 선z통이 설치되는 발코니n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n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ǯ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k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k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k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b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설비 배관은 노ú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í할 수 있으며, 하부 바Ȩ 배관으로 인한 ȩ이 형ę될 수 있습니다.

  Ə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Ǉǈ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Ȫ어ŀ거	 ý기가 ő소될 수 있습니다.

  Ə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n는 다ć게 공¾이 ƿ소하여 불ť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İ분œ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J니다.

 

■ ǰ
스 ƺƹ 공급금액     

                                                                                                                                       (단위 :y, VAŬ포함)

Ōû 84A 84B 94A 94B 비고

가구 및 인테리어

현관 중문 700,000 현관Ȯ트리 선택시 선택가Ñ

현관 Ȯ트리 1,300,000

&실3 Ȱȯ이장 1,500,000

안방 파우ǁ장 1,200,000 입식 / ǃ식 선택가Ñ

안방 드ǯ스ȱ 1,400,000 1,500,000

주방 n이드다이Ȳ 2,700,000 3,000,000

주방특Ĉ

ȳ지니어드스ȴ

주방확장기본형(ďȵĹ형) 3,500,000 4,000,000

ȳ지니어드스ȴ �� 세라ȶ타일 ȷ 택 1

주방 n이드다이Ȳ 4,200,000 4,800,000

주방 n이드다이Ȳƶ장식장 5,300,000 5,900,000

세라ȶ타일

주방확장기본형(ďȵĹ형) 5,700,000 6,000,000

주방 n이드다이Ȳ 7,200,000 8,300,000

주방 n이드다이Ȳƶ장식장 9,100,000 10,300,000

주방 Ȯ트리
주방확장기본형(ďȵĹ형) 900,000 1,000,000

주방 n이드다이Ȳ 1,100,000 1,200,000

주방 장식장 2,500,000 n이드다이Ȳ 선택시 선택가Ñ

복도 아트월타일 400,000 500,000

거실,주방 바Ȩ타일
주방확장기본형(ďȵĹ형) 2,400,000 2,700,000

주방 n이드다이Ȳ 2,600,000 2,900,000

ȸ실 특Ĉ 1,700,000 공용ȸ실ƶ부부ȸ실

주방 ȧ장고장 1,100,000 주방확장기본형(ďȵĹ형) 시 선택가Ñ

¾접조Ĭ 900,000 1,000,000 아트월상부ƶ우물천정

방Ć안전ń
방Ć안전ń3ƶ안전ń1 1,100,000

방Ć안전ń5ƶ안전ń1 1,600,000

가전

ŬB�ȧ장고 4도어ƶ3도어ȹ치 4,800,000 ſȺ 오ȼ제ȽȻƹ

인Ⱦƹ

2구ƶ하이라이트1 800,000 ŨŢĜČ 인Ⱦƹ 하이ȼ리드

3구 1,000,000 ŨŢĜČ 인Ⱦƹ ǯ인지

4구 2,400,000 ŨŢĜČ 인Ⱦƹ ǁ블ȿ드

전기오ɀ
일반형 400,000 ŨŢĜČ 복합오ɀ

고급형 800,000 ŨŢĜČ 스Ɂ오ɀ

식기세ɂ기 12인용 1,200,000 ŨŢĜČ 터치ā ǰ
스

 Ə 주방특Ĉ(ȳ지니어드스ȴ, 세라ȶ타일) 금액은 확장시 제공되는 벽체타일, 인조대리Ȝ 상Â 비용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으로,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Ə 주방특Ĉ(ȳ지니어드스ȴ, 세라ȶ타일) 선택시 Ƀ형 Ʉý수전으로 변경시공되며, ȎǏ수수전, Ɇ라이Ʌɇ{트가 추가 시공됩니다.(주방특Ĉ 미선택시 기본Ʉý수전이 시공되며, ȎǏ수수전, Ɇ라이Ʌɇ{트

는 시공되지 않음)

 Ə 주방n이드다이Ȳ 미선택시 주방확장기본형(ďȵĹ형)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주방 n이드다이Ȳ형과 주방구조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J니다.

 Ə 주방 ȧ장고장은 주방확장기본형(ďȵĹ형)시 선택가Ñ합니다.

 Ə 주방 n이드다이Ȳ형 선택시 주방 ȧ장고장과 주방 아일Ǟ드장이 포함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주방 n이드다이Ȳ형 비용은 주방 아일Ǟ드장과 주방 ȧ장고장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거실 바Ȩ타일 미선택시 &실바Ȩ ü�n 동일제Ō으로 ü감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거실 바Ȩ타일과 &실 ü�k이의 �동ȪɈ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Ə 거실 바Ȩ타일 금액은 거실,주방 등 ü� 비용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으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주방장식장은 주방n이드다이Ȳ 미선택시 선택이 불가하며, 주방n이드다이Ȳ 선택시에¤ 선택가Ñ합니다.

 Ə 현관중문은 현관Ȯ트리 미선택시 선택이 불가하며, 현관Ȯ트리 선택시에¤ 선택가Ñ합니다.

 Ə 복도 아트월타일 미선택시 일반도배 ü감되며, ƺƹ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금액입니다.

 Ə ¾접조Ĭ 미선택시 100�� 우물천정이 기본시공되며, ¾접조Ĭ 선택시 130�� 우물천정과 아트월 상부 ɉɊȯ스가 시공됩니다.

 Ə ŬB�ȧ장고는 주방 ȧ장고장 미선택시 선택이 불가하며, 주방 ȧ장고장 선택시에¤ 선택가Ñ합니다.

 Ə 방Ć안전ń 미선택시 기본 방İń이 설치됩니다.

 Ə 인Ⱦƹ 미선택시 3구 스Ɋ 가스ɋɌ이 설치됩니다.

 Ə 식기세ɂ기, 전기오ɀ 미선택시 수ŉ장으로 시공됩니다.

 Ə 주방 및 일반가구 미선택시 일반도배 ü감되며, ƺƹ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금액입니다.

 Ə ǰ
스 ƺƹ Ōû 설치공k는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Ņ위 내에서 kª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Ə ǰ
스 ƺƹ Ōû ÂĜ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Ə 시공상의 문제 및 계약관리 kG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ǰ
스 ƺƹ 선택의 계약이 불가하며,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공k 이ba수 이후에는 ƺƹ의 선택k양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Ə 상기 제Ō의 제조kn 모델은 제Ō의 ŌĂ, Ōȓ 또는 신제Ōú시 ęÑ개선 등의 kG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Ō의 형태, 설치 위치 등 세부km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ǰ
스 ƺƹ Ōû에는 řƵ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řƵ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Ə ǰ
스 ƺƹ Ōû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f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

 Ə ǰ
스 ƺƹ Ōû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ǰ
스 ƺƹ Ōû은 발코니 확장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Ə ǰ
스 ƺƹ Ōû은 본 아파트 ȟɍ에 ǀ추어 Ɏ자인하고 ŌĊ관리하는 Ōû으로서 ÂĜ가 및 k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로 타k 및 기타 시중Ōû과 비교 Ƈņ한 후에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 바J니

다.

■ ǰ
스 ƺƹ ŉ부방법

ș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Ōû ŉ부 계ǃ

 ※ 상기 입금계ǃ는 발코니 확장, 시스ț에어ȟ 및 ǰ
스ƺƹ ŉ부계ǃ입니다.(Ð통장 입금, 견본주택 현금수ŉ 불가)

 ※ 상기 계ǃ로 ŉ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Ōû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ǃn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J니다.

 ※ Ð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ęĬ을 ƕœ 기l하시기 바라며(예 : 111동101호 ƳȒ동 Ǚ 1110101ƳȒ동) Ők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계ǃ구분 금ŝ기관 계ǃ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Ōû ŉ부 계ǃ 하	은b 717-910022-50304 주식Ők 모아�합¼설

ǰ
스 ƺƹ ŉ부일정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3.03.05.)

ů금

(입주지정일)  

10ģ 10ģ 80ģ

ș ü이Ƹ스 ƺƹ

■ 공통

  Ə µ주택법¸제54조제1m제2호 및 µ공동주택 분양가�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kª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ü감l 수준(장Â, 벽지, 조Ĭ기구, 위생기기, 타일, Ź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

자가 Č접 선택 시공할 Ōû의 가�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을 수 있으며 ü이Ƹ스 ƺƹ Ōû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ü감l Ōû과 금액 Ņ위 내에서 kª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Ōû 선택은 불가함)

  Ə 본 주택은 vņ교통부의 µ동별배정Î서에 의한 기본선택Ōû제도 시b시 입주자 선정Ă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ŷ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Ōû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는 방식을 Ɨ택하였습니다. 

■ ü이Ƹ스ƺƹ 적용Ōû 및 Ņ위

※ 상기 ü이Ƹ스ƺƹ 선택 시, 기본제공Ōû은 기본형 (비확장형) 기준이며, 상기 Ōûŀ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ü이Ƹ스ƺƹ 금액

                                                                                                                                                                    (단위: y, VAŬ포함) 

■ ü이Ƹ스 ƺƹ 선택 및 시공을 위한 G의km

 Ə ü이Ƹ스ƺƹ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ü감l중 선택Ōû에 해당하는 공k비를 제외한 가�으로 공급®고 입주자가 ř향에 ǀɏ Č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ü이Ƹ스ƺƹ 계약은 Ōû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Ț로 선택하여야 함)

 Ə ü이Ƹ스 ƺƹ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ŉ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n 동일합니다.

 Ə ü이Ƹ스 ƺƹ과 발코니 확장 ƺƹ 계약의 경우 공k상 상이점(바Ȩü감, 벽체, 벽지, 방수, 단É 등)으로 인하여 ü이Ƹ스 ƺƹ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ƺƹ 및 추가선택Ōû을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Ə ü이Ƹ스 ƺƹ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Ōû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Ə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l 발주문제로 인하여 ü이Ƹ스 ƺƹ을 추가 신청하거	 계약 변경 및 ř소가 불가합니다.

 Ə ü이Ƹ스 ƺƹ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할 경우 에Ƹ지Ă약 설계기준, ¼ő물의 ŮƒŸ방Ĉ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o 위반에 따른 gf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주택형) 84A 84B 94A 94B

금액 30,814,000 30,899,000 35,189,000 35,276,000

구분 Ōû ü이Ƹ스ƺƹ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Ōû ü이Ƹ스ƺƹ 선택시 기본제공Ōû

ɐ 문
û문상부 ü감Â, ü감ɑ, 문선, Ɏ지ɒ도어록, û문ɓ(각 &실문, ȸ실문 등), 

시트지, Ź호ų물 일체
각 û문가ɔ(kɕ포함), ȸ실문ɔ 하부ɖ, 방Ĉ문ɔ(kɕ포함) 및 문ɓ, ūſŹ호

ɗ  바Ȩ
ü�, 타일, ȭǯ®이, 현관바Ȩl, 현관ü�ȓɔ, 현관ɎɘÂ, 

발코니바Ȩ타일(시ə트ɚǌ 포함)
바Ȩƒ방ƶ시ə트ɚǌ(ƒ방배관 시공부위¤ 해당)

ɛ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ü감(아트월, 타일, 경량ɝɜ이 등), 각방 ā도조Ă기, 

발코니 수전3
Ȝ고보드(단É공k), 시ə트 벽ȡ, 미장공k, 발코니벽 도장, 에어ȟ ĜƜ배관(안방, 거실)

ɞ  천장 천정지, 등ȯ스(우물천정 포함), 반자ȡǍ(ɚɅ포함)
천정ɔ 위 Ȝ고보드, ɉɟȯ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 스ǈɠ ɡ
 배관 및 ɢ드, 환기설비 

배관 및 Ɏǻŋ(ȸ실제외)

ɣ  ȸ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ȸ조, Ȥȣ기 등), 수전3, ǝ세k리3, ȸ실장, 

천정l(천정ɔ포함), Ȥȣ부스, ȸ실Ɏǻŋ, ȸ실바Ȩ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ȸ실등기구

시ə트벽ȡ, 벽 및 바Ȩ방수, 전기설비 배관Ǭ배선

ɤ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Â, 가스ɋɌ, ǯ인지후드), 벽타일, 설비수전3, 액세서리 

일체, 주방ŬV
소방관�시설, 설비배관(급Ǭ배수, 오수, ƒ방) 주방배기Ⱦ트

ɥ  조Ĭ기구 부a형 조Ĭ등기구(Ĝ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Ǭ배전스위치 및 ɇ{트3, Ĝ입등기구(ȸ실제외) 등

일반가구 및 

기타

신발장, 드ǯ스ȱ 가구, Ȱȯ이장, 파우ǁ(Ĉ장대)장, 반&장, 수ŉ선반 및 기구

(액세서리 포함), 세ƽ기 선반 등 세ƽ 수전, þɦí 수전 및 발코니 수전

 Ə k용Ƈk Ŋ£ 및 ů금 ŉ부 이후 ü이Ƹ스 ƺƹ 부분의 공k가 가Ñ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Ōû선택 및 입주계Ň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k기한은 소음, 분Ć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의 산정 등에 

관한 시b지&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Ñ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ü이Ƹ스 ƺƹ의 시공 및 설치를 Ŋ£하여야 합니다.

 Ə ü이Ƹ스ƺƹ 부분의 시공Ÿ설치는 공kn ü이Ƹ스ƺƹ 세대¾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Ü리 확인 Ŋ£ 후에 가Ñ합니다.

 Ə ü이Ƹ스 ƺƹ 계약 이후 ü이Ƹ스ƺƹ 부분의 공k비가 ¼설산ª기본법 시bo 제8조 제1m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ɧ¤y)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¼ő 공kª 등록ª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é 외 경

우도 ŌĊ확보 및 하자보수 gf과 k후관리를 위하여 자�을 구비한 전문¼설ª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¼ő공kª자가 시공하ǁ라도 ü이Ƹ스 ƺƹ 

부분 실내공k 계약 시 하자이b보증보č 가입하도록 Ĭ기하고 보č증å을 스스로 ƙ구하시어 Ů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

 Ə ü이Ƹ스ƺƹ 부분 시공 시 kª주체가 시공한 Ļ기본선택Ōûļ 제외Ōû(µ공동주택분양가�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m 각호에 해당하는 ŌûƏ소방시설과 관�된 Ōû / 단É공k � 방수공k � 
미장공k 등 기초ü감과 관�된 Ōû / 전기공k � 설비공k 등에 ƕą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é ǆ에 ¼물의 구조에 영향을 Ȫ 수 있는 Ōû 등)을 ɨþ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Ə ü이Ƹ스 ƺƹ 부분에 k용하는 자l는 ţ¼ő법 제52조ţ, ţ¼ő법 시bo 제61조ţ, ţ¼ő물의 Ůƒ, 방Ĉ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ţ 규정에 적합한 자l를 k용하여야 합니다.

 Ə ü이Ƹ스 ƺƹ 부분 시공 시 ¼ő관계법o의 규정에 적합한 자l를 k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o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gf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Ə 배선기구3 위치 등은 기è 위치n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¼(ü감l를 제외한 바Ȩ, 벽체 ÚĿ 등)은 타입별 ü이Ƹ스 ƺƹ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Ə ü이Ƹ스 ƺƹ 선택 시 기 시공되어Ć 통신기기, ƒ방조Ă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k 과정에서 ǌ부a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ɩǼ이 변경될 수 있으¡로 최초 입주가Ñ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개별공k를 Ŋ£ 후 정상ƣ동 G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Ə ü이Ƹ스 ƺƹ 부분 공k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É, 미장 시설, 기타 공k 시설물, ¼물의 구조에 영향을 Ȫ 수 있는 Ōû을 ɨþ 시에는 y상복구 및 배상의Ð가 계약자에게 있습

니다.

 Ə ü이Ƹ스 ƺƹ 시공 시 소방관� 법o에 의한 자동식 소Ĉ기 설치가 가Ñ한 ɪ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Ə ü이Ƹ스 ƺƹ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o에 ǀ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o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gf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Ə ü이Ƹ스 ƺƹ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ª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y천적 시공gf이 불분Ĭ한 경우 기è의 kª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ÿ을 통한 시공으로 k용승인을 Ƶ하였으¡로 본 아파트 kª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gf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gf소l에 대한 y인규Ĭ 의Ð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

으니 G의하시기 바J니다.

 Ə ü이Ƹ스 ƺƹ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Ōû 선택을 żń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Ÿ호수에 기본선택Ōû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Ə ü이Ƹ스 ƺƹ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k로 인하여 소음 및 분Ć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ü이Ƹ스 ƺƹ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Ōû(ü이Ƹ스 ƺƹ) 시공, 설치관� 확약서를 ƣę하여야 합니다.

§ Z���

 ■ 일반 G의km

Ə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¼Ɯ되는 것이¡로 Ê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b위로 주택공급 Ċ서를 어지ɫɬ 경우에는 법에 따라 ÜƘ®게 됩니다.

 Ə 소Gå 보è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Ă차 등으로 지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특œ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¾ 지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¼물등기n 대지å 등기를 별도로 이b하여야 함)

 Ə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o에 따라 ÜƘ될 수 있습니다.

 Ə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ë가 과정, 법o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o이 ë용하는 오차 Ņ위 내에서

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ë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Ɖ에는 계약서n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가�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Gå이전등기 시ŷ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

니다.

 Ə µ실내공기Ċ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Ċ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¾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ɭ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Ə 경미한 설계변경의 Ņ위 안에서 ȌɌ, 지ɮ, ƒ¾,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Ɏ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본 아파트의 공급가�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¼ŀ을 고ī하여 g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주택도시보증공k 보증관�으로 개인정보 ą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Ɣ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Ə 당k가 본 아파트 Ļ대상kªļ의 시bå 및 분양자(또는 f대인)로서의 å리를 주택도시보증공k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k로부터 시bå 인수k실을 통보®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Ă차 없이도 시b자 및 분양자(또는 f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¾주합니다.

 Ə 분양자(Ĝ도인 또는 f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Ĝ수인 또는 f차인)에 대한 분양대금Ɨå 또는 f대수입금(f대보증금, 월f대£, 분양전환금 등 f차인이 f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y을 포함한다)Ɨå을 주택도시보증공k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Ɔ하기로 합니다.

 Ə 본 아파트의 ÂĜ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k용Ƈk Ŋ£ 및 ů금 ŉ부 이후 ü이Ƹ스 ƺƹ 부분의 공k가 가Ñ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Ōû선택 및 입주계Ň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k기한은 소음, 분Ć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의 산정 등에 

관한 시b지&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Ñ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ü이Ƹ스 ƺƹ의 시공 및 설치를 Ŋ£하여야 합니다.

 Ə ü이Ƹ스ƺƹ 부분의 시공Ÿ설치는 공kn ü이Ƹ스ƺƹ 세대¾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Ü리 확인 Ŋ£ 후에 가Ñ합니다.

 Ə ü이Ƹ스 ƺƹ 계약 이후 ü이Ƹ스ƺƹ 부분의 공k비가 ¼설산ª기본법 시bo 제8조 제1m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ɧ¤y)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¼ő 공kª 등록ª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é 외 경

우도 ŌĊ확보 및 하자보수 gf과 k후관리를 위하여 자�을 구비한 전문¼설ª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¼ő공kª자가 시공하ǁ라도 ü이Ƹ스 ƺƹ 

부분 실내공k 계약 시 하자이b보증보č 가입하도록 Ĭ기하고 보č증å을 스스로 ƙ구하시어 Ů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

 Ə ü이Ƹ스ƺƹ 부분 시공 시 kª주체가 시공한 Ļ기본선택Ōûļ 제외Ōû(µ공동주택분양가�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m 각호에 해당하는 ŌûƏ소방시설과 관�된 Ōû / 단É공k � 방수공k � 
미장공k 등 기초ü감과 관�된 Ōû / 전기공k � 설비공k 등에 ƕą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é ǆ에 ¼물의 구조에 영향을 Ȫ 수 있는 Ōû 등)을 ɨþ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Ə ü이Ƹ스 ƺƹ 부분에 k용하는 자l는 ţ¼ő법 제52조ţ, ţ¼ő법 시bo 제61조ţ, ţ¼ő물의 Ůƒ, 방Ĉ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ţ 규정에 적합한 자l를 k용하여야 합니다.

 Ə ü이Ƹ스 ƺƹ 부분 시공 시 ¼ő관계법o의 규정에 적합한 자l를 k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o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gf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Ə 배선기구3 위치 등은 기è 위치n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¼(ü감l를 제외한 바Ȩ, 벽체 ÚĿ 등)은 타입별 ü이Ƹ스 ƺƹ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Ə ü이Ƹ스 ƺƹ 선택 시 기 시공되어Ć 통신기기, ƒ방조Ă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k 과정에서 ǌ부a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ɩǼ이 변경될 수 있으¡로 최초 입주가Ñ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개별공k를 Ŋ£ 후 정상ƣ동 G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Ə ü이Ƹ스 ƺƹ 부분 공k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É, 미장 시설, 기타 공k 시설물, ¼물의 구조에 영향을 Ȫ 수 있는 Ōû을 ɨþ 시에는 y상복구 및 배상의Ð가 계약자에게 있습

니다.

 Ə ü이Ƹ스 ƺƹ 시공 시 소방관� 법o에 의한 자동식 소Ĉ기 설치가 가Ñ한 ɪ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Ə ü이Ƹ스 ƺƹ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o에 ǀ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o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gf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Ə ü이Ƹ스 ƺƹ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ª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y천적 시공gf이 불분Ĭ한 경우 기è의 kª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ÿ을 통한 시공으로 k용승인을 Ƶ하였으¡로 본 아파트 kª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gf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gf소l에 대한 y인규Ĭ 의Ð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

으니 G의하시기 바J니다.

 Ə ü이Ƹ스 ƺƹ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Ōû 선택을 żń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Ÿ호수에 기본선택Ōû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Ə ü이Ƹ스 ƺƹ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k로 인하여 소음 및 분Ć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ü이Ƹ스 ƺƹ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Ōû(ü이Ƹ스 ƺƹ) 시공, 설치관� 확약서를 ƣę하여야 합니다.

§ Z���

 ■ 일반 G의km

Ə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¼Ɯ되는 것이¡로 Ê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b위로 주택공급 Ċ서를 어지ɫɬ 경우에는 법에 따라 ÜƘ®게 됩니다.

 Ə 소Gå 보è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Ă차 등으로 지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특œ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¾ 지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¼물등기n 대지å 등기를 별도로 이b하여야 함)

 Ə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o에 따라 ÜƘ될 수 있습니다.

 Ə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ë가 과정, 법o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o이 ë용하는 오차 Ņ위 내에서

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ë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Ɖ에는 계약서n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가�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Gå이전등기 시ŷ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

니다.

 Ə µ실내공기Ċ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Ċ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¾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ɭ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Ə 경미한 설계변경의 Ņ위 안에서 ȌɌ, 지ɮ, ƒ¾,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Ɏ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본 아파트의 공급가�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¼ŀ을 고ī하여 g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주택도시보증공k 보증관�으로 개인정보 ą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Ɣ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Ə 당k가 본 아파트 Ļ대상kªļ의 시bå 및 분양자(또는 f대인)로서의 å리를 주택도시보증공k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k로부터 시bå 인수k실을 통보®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Ă차 없이도 시b자 및 분양자(또는 f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¾주합니다.

 Ə 분양자(Ĝ도인 또는 f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Ĝ수인 또는 f차인)에 대한 분양대금Ɨå 또는 f대수입금(f대보증금, 월f대£, 분양전환금 등 f차인이 f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y을 포함한다)Ɨå을 주택도시보증공k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Ɔ하기로 합니다.

 Ə 본 아파트의 ÂĜ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대지 확정측량, 관� 법o의 변경, kª승인 변경 및 신고, 공부정리Ă차 등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İ분œ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Ü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기 청약자�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km(거주지¿, 세대주기¾, 부양가į 등)등의 청약자�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서3를 제ú하여 전산수록 km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k전

에 변경 ą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을 ®을 수 있습니다.

 Ə 주택소G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G관� G의km은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 상b위(인테리어 시공ª체, 부동산중개ª자 등의 영ªb위)는 분양kª자n Ð관한 km입니다.

 Ə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Ȓ 경우 형Ÿ민k상 ÜƘ을 ®게 됩니다.

 Ə 신청 접수된 서3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ƀ한 경우에도 ř소	 정정이 불가합니다.

 Ə 단지 인Į 도로, 공y, 상·하수도, 전기·ƒ방시설, 기타Ü리시설 등 및 각� 개발계Ň은 kª주체	 시공k가 아ŵ v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k 등이 설치하거	 추Ć하는 km으로 kª추Ć 중 변경·

ř소·지Ĵ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Ĵ과 생§불ť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kª주체n 시공k는 gf이 없으¡로 현l Ćbkm에 대하여는 k전에 İ분œ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Ə 본 아파트에서 발생할 초등ɯ생은 2024년 3월에 개교할 가ǉ) 세교2-1초에 배치될 예정이고, 중ɯ생은 오산중ɯŴ(오산중, 대호중 및 세교2지구 내 신설될 중ɯ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고등ɯ생은 비평준

Ĉ 지¿이¡로 중ɯ교 내신ę적에 따라 경기도 내 고등ɯ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단, 오산중ɯŴ 내 신설 중ɯ교의 설Ɯ은 교ě부 중ɰÊ자Ɲk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km이¡로 교ě여¼ 및 환경변Ĉ에 

따라 ř소 또는 변동 될 수 있으니 G의하시기 바J니다.

 Ə ɯ생배치계Ň은 ɯ생수용여¼ 변Ĉ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계Ň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ɯ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km이¡로 자세한 km은 관할교ě청 등 해당관청

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Įƻ생§시설에 대하여 어ƀ한 å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Ə 외v인이 v내 부동산을 řƵ할 경우

   - v내 거주 외v인이 주거û적의 v내 주택 구입 시, µ외v인ņ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ņ지řƵ신고를 해야 합니다.

   - v내 미거주 외v인이 v내 부동산 řƵ 시, µ외v인ņ지법¸에 의한 ņ지řƵ신고, µ외v환거í법¸ 상 부동산 řƵ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û적 법인의 v내 설Ɯ 후 ņ지 řƵ 시, µ외v인Ê자ĀĆ법¸에 의한 외v인Ê자신고, 외v인Ê자기ª 등록을 ü치고 ņ지řƵ신고를 한 후 v내 ņ지를 řƵ하여야 합니다.

  Ə 각 동 1층 세대의 발코니 전면부는 ǈ라이ï시 보호 및 방Ņ을 위한 공¾이 조ę될 수 있으며, é 면적은 단지 여¼에 의해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공¾은 공용면적으로 1층세대 입주자의 

kG면적이 아니고, 입주자는 해당 공¾에 대하여 소G면적으로 등기부상 등l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¾의 바Ȩl 포장 등 용도변경 및 조경수의 추가식l, 위치변경, 수�변경, 시설물 설치 등을 ą청

할 수 없습니다.

■ 민y 관�km

 Ə 본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견본주택은 2022년 08월 31일 주택¼설kª계Ň(경미한 변경)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ƣę되ĺ으며, 견본주택 ¼Ɯ 과정 및 추후 인·ë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

다. 견본주택 및 분양 상�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계약 하여야 하며 이n 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Ə 청약 전에 kª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 및 현장여¼, 주변개발, 조ńå, 일조여부 등 단지여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ą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합니다.

 Ə 본 아파트는 Įƻ생§시설과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f의로 설계변경이	 대지지분의 변경, 분할 및 구Ň을 ą구할 수 없습니다.

 Ə 본 아파트의 공k중 천l지변 등 예기치 ǅ한 kG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k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Ĵ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f의단체를 구ę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ą구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 인Į 도로, 공y, 상·하수도, 전기·ƒ방시설, 기타Ü리시설 등 및 각� 개발계Ň은 kª주체	 시공k가 아ŵ v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k 등이 설치하거	 추Ć하는 km으로 kª추Ć 중 변경·ř소·

지Ĵ 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Ĵ과 생§불ť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kª주체n 시공k는 gf이 없으¡로 현l Ćbkm에 대하여는 k전에 İ분œ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Ə 당해 지구 개발kª의 시b자는 한vņ지주택공k로ǲ 향후 택지개발kª지구내 kª계Ň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Ň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위 시b자가 시b하는 택지개발kª지구에 Ì한 

구¿에 ¼ő됨에 따라 택지개발kª 준공시ŷ지 대지지분 소Gå 이전이 지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 ņ지이용계Ň은 개발 및 실시계Ň 변경 등으로 kª추Ć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Ə 당kª지는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입주 후 주변단지 신ő 및 kªĆb과정에서 소음, Ć동, 비산ǔ지, 공k차량 통b 교통장애, 생§여¼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ť 내지 생§이의 &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n 관�하여 kª주체 및 시공k에게 ȓgkG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추Ć중에 있는 일체의 교통개선 계Ň과 단지 인Į의 교ě시설 부지(G치y/초등ɯ교/중ɯ교/고등ɯ교 등) 내의 교ě시설 조ę 등은 v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Ň하여 Ćb하는 km으로 일부변경, ř소, 개통

지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n 관�하여 k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kª주체 및 시공k는 ȓgkG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ő,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ɱ벽Ÿ조경ȜŸ법면 등의 �3ŸŽ이Ÿ이�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¾의 향이	 층에 

따라 일조åŸ조ńåŸ환경åŸk생§å 등이 &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Ʊ게공¾과 ƕ로ɲ, 어ƻ이 ɳ이터, 주민공동시설, �/A(설비 환기구), Ɍ라이트, Șǯ기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ò���-�ɴɴ공¾, 

실외기, Įƻ생§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åŸ조ńåŸ환경åŸ소음Ů해Ÿk생§å &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Ȩ İ�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vņ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층¾소음ŸĆ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y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지¿내 및 é 외 타 지¿의 타k 또는 분양kª자 아파트의 ü감k양, 설치 부대ť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kª계Ň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km 외에 추가적인 ü감k양 및 부대ť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ą구할 수 없으¡로 타 분양 아파트n İ분œ 비교 Ƈņ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J니다.

 Ə 단지 내 조경, ŋ층부 외벽ü감, 동 현관, ƕ로ɲ입구, 지하 ú입구 등 공용부분은 Ɏ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lĊ, Ǌ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km은 입주자의 개인 ř향이	 민y에 의한 변경 대

상이 될 수 없습니다.

 Ə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ƣ, 배포된 Ƴ보물은 k전 Ƴ보 시 이해를 ɵ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Ƴ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Ň, 

교통여¼ 등의 계Ň 또는 예정km은 추후 관�정g 등의 변Ĉ로 변경 가Ñ하오니, 관�km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y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각� 인ư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Ȍ상ȌɌ부, ƒ¾Ɏ자인, 파라ɶ, 주동형태, Ź호형태, 측벽Ɏ자인, 외부ǊƗ, 외벽로고k인, 외벽ü감, 식l, 바Ȩ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¾, 어ƻ이 ɳ이터, G아ɳ이터, 주

민.동시설 등의 계Ň은 소비자의 이해를 ɵ기 위해 제ƣ된 것으로 인ë가 과정이	 실제 시공시 현장 여¼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 내용이	 설계관�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3, 오기 및 ęÑ개선과 ŌĊ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kĆb 중에 이�어지는 각� 설

계변경에 대하여 kª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전체적인 å리를 kª주체에 위ƽ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ť의를 위하여 ¾ǫ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œ G의하시기 바J니다.

 Ə 각� Ƴ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ɵ기 위한 것으로 실제n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각 부위별 치수, 스ɷ일 등 포함)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101동, 102동은 Įƻ생§시설과 인접하고 있으며, 추후 Įƻ생§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ª�의 입점으로 인하여 Č·¾접(배기설비)적인 소음, ɸǨ, ǈ라이ï시 등에서 불ť을 초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

지하고 계약 하여야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추후 본 kª지 및 kª지 부Į의 부지ŀ의 지구단위계Ň 변경으로 기è계Ň 및 표현되ĺǂ ņû,조경,ǯɹ,ɱ벽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이�어Ċ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인터ŗ z~이지의 Vɺ동영상은 견본주택을 ɻ영한 것으로 ü감l 이외에 Ɏ스ǰǯ이를 위한 전시상Ō이 포함된 Vɺ동영상이¡로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내·외부 조경, 경관조Ĭ, 주민공동시설, 단지Ƴ보용 k인물, 단지 내·외부 조Ĭ 및 공용부 조Ĭ, 단지 내 시설물(자전거보관소, Șǯ기분리수거장 외)로 인하여 발생되는 G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

주자가 부�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Ň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ą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으로 이b하여야 합니다.

  Ə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지¿Éy 등)에 대한 G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gf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Ə 관리상 ƕą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b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세교2지구 ǋ측 전기공급시설(변전소)이 계Ň되어 있으¡로 해당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추후, 전기공급시설(변전소 등)설치, 전기공급시설 위치 변경 등 전기공급시설 관� 변동km 발생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본 단지 서측 산지 안ɼ 인Į으로 시Ɯɽ터공y[ȉ안(ŉɾ)]이 èl하며, 본 단지 서측에 정신보¼시설(노인전문÷y, 신경정신÷y, 정신ą양y 등)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Ćb하여야 하며, 

미인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세교2지구 서측 산지 내 분ɿ가 위치하고, 인Į에 추가로 분ɿ가 èl할 수 있으¡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우 이n 관�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본 단지 서측 및 남서측 방향으로 가장산ª단지, Ȋǣ공ª지¿ 등 공장 및 공장단지가 위치해 있고 당해지구 인Į에 대형 산ª체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대형트ʀ, ÷y차량 등) 및 분Ć 등 기타 불ť함을 초í

할 수 있으¡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Ćb하여야 하며, 미인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또한, 공장 및 공장단지, 대형 산ª체 등에서 공장 .영 시 ĴÐ, ǝ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장 야¾ .영 시 조Ĭ에 의한 Ů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Ćb하시기 바J니다.

  Ə 세교2지구 외부에 전기공급시설 및 ȇ전Ɍ·ȇ전선로가 위치하	 본 단지 kª승인 및 지구단위계Ň과 Ð관한 km이¡로 인지 후 청약 및 계약을 Ćb하시기 바J니다.

■ 견본주택

 Ə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Ō 및 인터ŗ z~이지에 적용된 ü감자l는 자l ŌĂ, Ōȓ, 생산/공급중단, 제조Ők의 도산 등의 부Ƶ이한 경우n kª자의 시공여¼ 또는 제Ō의 개시에 따라 동Ċ 및 동급의 타k제Ō

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¾ 공개 후 분양kª자의 k정에 따라 Ǆư 또는 ų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ü감자l 등을 ɻ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Ə 견본주택의 전시Ō(모형 등) 및 Ĵú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ʂǰʁ 등 각� 제공되는 인ư물 및 이미지는 개ǫ적인 이해를 ɵ기 위한 것으로 실제n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Ǌ

Ɨ는 측량결과 및 각� 평가 Ɲ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ʃĽ한 km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ʅ리ʄ이터의 용량·Ì도·Ɍ승위치 등)은 kª계Ň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kª주체 또는 시공k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Ə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의 조경·식l·주변환경 및 부지 ǯɹ 등은 대ǫ적인 이해를 ɵ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비상G도등, 스ǈɠɡ
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kn Ð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Ə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Ĭ기구·ɇ{트·스위치의 제Ōk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 환기장치, 천정 환기구, ā도조Ă기 및 바Ȩ배수구의 제Ōk양·수량·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 [�x]은 계약자의 이해를 ɵ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k 시 ŢŨ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 됩니다.

 Ə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각� Ƴ보물의 이미지는 고�의 이해를 ɵ기 위해 제ƣ한 것이며, őɂ 및 ¼물Ž이, 동¾거리 등 실제n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Ə 해당 관청의 인ë가조¼[kª계Ň(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¼őƝ의조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 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외부주동Ɏ자인, 어ƻ이ɳ이터, G아ɳ이터 등의 선형, 위치, ý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km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의 Ĭǉ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Ɲ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Ĭǉ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아파트 및 기타 ¼ő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경관계Ň(야¾경관조Ĭ 포함) 및 ǊƗ계Ň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ŀ이 자체적으로 G지, 관리 및 .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ÐĈ된 Ōû¤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ü감l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Ə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의 Ǌ상, Ɏ자인, ʌ노Ů, 지ɮ형태 등은 kª주체 특Ĉ계Ň에 따라 Ɏ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Ñ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n ý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Įƻ생§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ƀ한 å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¼ő계Ň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n Ð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주민공동시설의 ʍ트니스{터는 ď체ě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ƔĹ 제2조의 Ļ체ě시설ªļ(영리를 û적으로 체ě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ª)으로 .영할 수 없습니다.

 Ə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y{터 및 A/Ũ{터가 .영된 Ȃ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Ə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ń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k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Ə ｢¼ő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¼물에 의하여 조ńå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Ə 본 아파트는 ʎ자형, ʏ자형, 혼합형 구조 단지로, 단지배치상 동별·층별 차이로 세대상호¾의 일조å, 조ńå, 환경å 및 k생§å이 &해당할 수 있으¡로 계약자는 이 k실을 k전에 İ분œ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Ə 단지 외부 도시계Ň시설(도로, 공y등)의 조ę ǯɹ에 따라 인접한 단지경계부분에 ɱ벽 또는 조경Ȝʐ기 등의 ņû공k의 공법 시공되며 ŋ층부 조ńå 및 일조å이 &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k전에 설계

도면 및 모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Ə 경관조Ĭ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G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Ĭ, 단지 Ƴ보용 k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하여야 합니다.

 Ə 본 단지는 별도의 정Ĉ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n Č접 Ĵ결하는 형태로 공k가 Ćb될 예정입니다.

   외부관로의 Ĵ결방식 및 위치는 현장 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주변 도로의 경k도 및 대지의 ǯɹ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ǯɹ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k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k도 및 ǯɹ에 ÎZ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Ə 주동 ȌɌ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Ĭ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ń 등에 영향을 미Ȗ 수 있으며, .영･G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하여야 합니다.    

 Ə 각 주동·Ȍ상 등에 표현되는 ȪɈ 및 Ĝ지	ʑ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ȕ제될 수 있습니다.

 Ə 주동 외벽ü감은 수ę~인트 ü감이며 ŋ층부 일부 외벽ü감은 ĈǖȜ 및 ʒȖ ü감으로 시공예정이며 분양 Ƴ보물을 ¥고하시기 바라며 kª주체의 특Ĉ Ɏ자인계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 입면 및 ü감, ǊƗ에 대한 Ɏ자인 일체는 kª주체의 고G한 자산이¡로 인ë가 등 중대한 변경 kG발생 또는 ü감수준 현ŋ한 ŋ하가 아ŵ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Ă차를 

®지 않습니다. 

 Ə 외벽Ɏ자인 및 ǊƗn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바Ȩʔʓ과 단지외부 도로차선은 본 공k 시 ǊƗ자문과 교통ę Ƈņ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Ə 상가 에어ȟ 실외기실은 별도로 구Ň되며, 인접한 주거동 ŋ층부는 소음, É기등 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Ə 주민공동시설(어ƻ이집, 경로당, ƣ은도서관, É/실, ʍ트니스{터, ɾǈĴ습장, ě아정보kʇ방 등) 지상·Ȍ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ȟ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Ć동, 수증기 발생, 세대¾의 ¾ʕ 등

의 불ť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에어ȟ 실외기 등의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Ə 주거공용부분인 전실, ʖ 등은 공용공¾으로ǲ 입주자의 개인 전용공¾으로 k용할 수 없습니다.

 Ə 세대Ȍ상은 공용공¾으로ǲ 최상층 입주세대 등 입주자의 개인 전용공¾으로 k용할 수 없습니다.

 Ə 테라스세대의 전용정y공¾은 1층의 해당 입주자가 k용함을 일반세대 입주자가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테라스세대의 전용정y공¾은 개인 소G면적으로 소Gå이전등기 할수 없으며, 일반세대의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과 같습니다.

 Ə 테라스세대는 본 공k시 세부 ü감 및 Ɏ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ý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테라스세대의 전용정y 상부에 ʌ노Ů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상층에서 Ɔ하물 등에 의해 안전k고 및 개인기물 파þ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입주민 상호¾에 ƿ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Ə 테라스세대를 제3자에게 ĜĜ할 경우 최초 Ĝ도시 G의km의 전부를 Ĝ수인에게 인지ņ록 하여 향후 제3자가 입주 후 관리주체 및 구분소G자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bk는 é에 

대하여 일체의 gf이 없습니다.

 Ə 테라스세대의 전용정y이 형ę되는 부위에는 우수 등의 Ü리를 위하여 선z통 배관이 ɾ조 등에 Ĝ입 시공되거	, 노ú되어 계Ň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전용정y이 설치되는 테라스세대는 거실 Ź호에 한하여 ƒ¾ 일체형 입면분할Ź이 아ŵ 통b이 가Ñ한 미서기Ź으로 시공됩니다.

 Ə 전용정y은 ņƝ이 약 300�� 정도로 교û, 관û 등의 식l가 불가Ñ합니다.

 Ə 전용정y k용으로 생§소음 및 ɸ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전용정y이 설치되는 테라스세대의 ʘʗ은 별도의 식l 없이 ʙ으로 ü감되며 구조 Ƈņ 및 공k 공법에 따라 구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Ć동, 분Ć 등을 초í하여 타입주자에게 불¤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gf은 kª주체n Ð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¾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G의바J니다.

ș 추가선택Ōû

■ 시스ț에어ȟ 공급금액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위치 설치 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ģ)

(계약시)

중도금(10ģ)

(2023.03.05.)

ů금(80ģ)

(입주지정일)
비고

84A

선택1 거실ƶ안방 2대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선택2 거실ƶ안방ƶ&실2 3대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선택3 거실ƶ안방ƶ&실3 3대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선택4 거실ƶ안방ƶ&실2ƶ&실3 4대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84B

선택1 거실ƶ안방 2대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선택2 거실ƶ안방ƶ&실2 3대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선택3 거실ƶ안방ƶ&실3 3대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선택4 거실ƶ안방ƶ&실2ƶ&실3 4대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94A

선택1 거실ƶ안방ƶ주방 3대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선택2 거실ƶ안방ƶ주방ƶ&실2 4대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선택3 거실ƶ안방ƶ주방ƶ&실3 4대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선택4 거실ƶ안방ƶ주방ƶ&실2ƶ&실3 5대 7,800,000 780,000 780,000 6,240,000

94B

선택1 거실ƶ안방ƶ주방 3대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선택2 거실ƶ안방ƶ주방ƶ&실2 4대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선택3 거실ƶ안방ƶ주방ƶ&실3 4대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선택4 거실ƶ안방ƶ주방ƶ&실2ƶ&실3 5대 7,800,000 780,000 780,000 6,240,000

                                                                                                                                          

※ G의km

 Ə 추가선택Ōû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km이며 발코니확장 시 선택 가Ñ합니다. 

 Ə 천장 Ʋ세트형 시스ț 에어ȟ ƺƹ(이하 시스ț에어ȟ ƺƹ) 계약은 제안된 km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ț에어ȟ ƺƹ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Ə 시스ț에어ȟ 공k비(부가세포함)는 시스ț에어ȟ 설치에 따른 기è 설치Ōû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Ōû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Ə 시스ț에어ȟ ƺƹ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ȟ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¾이 ƿ소해 Ċ 수 있습니다.

 Ə 시스ț에어ȟ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Ñ상 장애 발생이 우ī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¼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시스ț 에어ȟ 제Ō의 제조kn 모델은 제Ō의 ŌĂ, Ōȓ 또는 신제Ō ú시, ęÑ개선 등의 kG로 동Ċ 및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Ɖ 각k 모델의 차이에 따라 실외기실의 ý기(면적)이 달라Ċ 수 

있습니다.

 Ə 시스ț 에어ȟ ƺƹ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ț 에어ȟ 제조k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ț에어ȟ ȟ트ȫ
는 Ð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G선 ȟ트ȫ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시스ț 에어ȟ ƺƹ 선택 GÐn 관계없이 거실은 스Ȭ드형, 안방은 벽ȭ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에어ȟ ȧĜ배관이 시공됩니다. 

 Ə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ț 에어ȟ은 ť의상 ȧƒ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k시 적용될 시스ț에어ȟ은 ƒ방기Ñ이 없습니다. 

Ⅷ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마이너스 옵션

Ⅸ 유의사항

 Ə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Ōû, 별도계약Ōû, 및 전시Ō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k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Ĵú용 시공부분은 Ĵú된 km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km이며, 계약자는 k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Ĵú용 제시부분(인테리어 소Ō가구, Ɏ스ǰǯ이 가전제Ō, ɉɟ, 집기, 이동식 가구 및 ~이ȼʆ, 가전, ǝ세서리 기타 전시

소Ō3 등)의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본 공k시 ȸ실 천장에 배관점Ƈ을 위한 점Ƈ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ý기는 현장여¼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Ə 견본주택 및 설계도서에 표시된 에어ȟ ȧĜĜƜ배관 위치 (거실, &실1)는 현장여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견본주택에 및 설계도서에 표시된 ȸ실 및 발코니 바Ȩ배수구 위치n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견본주택은 일부 G상ƺƹ Ōû을 포함하여 설치되ĺ으며, 타입별 선택km 및 제공Ōû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J니다.

 Ə 견본주택에 ¼Ɯ된 세대는 미
타입이 èl하¡로 반드시 해당 세대를 계약 전 확인해주시기 바J니다. 

 Ə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ü감l의 Ņ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Ə 각� 도서에 표현된 ü감l(주방가구, 일반가구, 위생도기, 수전, 가전3, 각� Ź호 등)는 이해를 ɵ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Ə 가변형 벽체는 이동식이 아ŵ ¼식고정 벽체이며 ų거시 바Ȩü감이 Ĵ결되어있지 않습니다.

 Ə 발코니 ƒ¾의 Ž이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Ź호의 Ž이, ý기, 형태, Ǌ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본 공k시 타일이 설치되는 현관바Ȩ, Ȯ트리, ȸ실, 주방, 발코니 등의 타일 	Ȋ기 및 ȪɈ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Ə 발코니 측·외벽에 단Él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주민공동시설은 기본ü감ŷ지¤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Ō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Ə 견본주택의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고�ǿ의 이해를 ɵ기 위한 Ĵú용Ō의 혼용되어 있으¡로 견본주택 방문 시 확인하시기 바J니다.

■ 부대복리시설

 Ə 경로당은 102동 지상 1층에 위치, 어ƻ이집은 102동과 103동 k이 지상 1층에 위치, ě아정보kʇ방 및 실내ɳ이터는 105동 지하 1층에 위치, 주민공동시설(Ů트니스, ɾǈĴ습장, ƣ은도서관, 관리kÐ

소 등)은 102동과 103동 k이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Ǌ상, l£등은 시공 중 경미한 Ņ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어ƻ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kÐ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Įƻ생§시설은 동선, ęÑ개선 및 대관 인·ë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k용자 동선, 

입면형태(ǊƗ,lĊ,¾Â 형태 모양), 실내구Ň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본 아파트의 Įƻ생§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ƻ이집, 주민.동시설, 어ƻ이ɳ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ŋ층세대는 ǈ라이ï시가 불리하고, 소음,조ń,일조,Ć동,ɸǨ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

설의 위치를 Ĭ확œ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J니다.

 Ə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¼ő계Ň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n Ð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Ə 부대복리시설 및 Įƻ생§시설용 에어ȟ 실외기, 환기 시스ț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å,조ńå,환경å,소음Ů해,k생§å &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어ƻ이ɳ이터, G아ɳ이터 및 주민.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의 불ť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Ə 1층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본 아파트의 Įƻ생§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ǲ 아파트계약자가 f의로 설계변경이	 대지지분의 변경을 ą구할 수 없습니다.

 Ə 본 아파트 단지 내에 Șǯ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으¡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ɸǨ 및 소음, 분Ć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Șǯ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Į으로 인한 Ů해가 발생할 수 있으¡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y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Ñ으로 적용 설치되며, 이로 인한 기Ñ 변경 등은 입주Ŋ£ 후 입주자 Ő의를 통하여 변경 할수 있습니다.

 Ə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k용·.영·보수·G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영하여야 합니다.

 Ə Ȍ외조Ĭ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G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Ĭ,단지 Ƴ보용 k인물등)은 입주자가 부�하여야 합니다.

 Ə 단지n 외부 도로k이의 경계�장은 b정관서의 지& 또는 주변 단지 민y에 따라 설치여부,설치구¾,lĊ 및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 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ɸǨ 및 소음,분Ć,바/의 영향등이 발생할 수 있으¡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y에 대해서

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Ə 아파트의 현장여¼ 및 구조/ęÑ/상Ō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Ć될 수 있으며, 관�법규(v계법, ¼ő법, 주택법 등 kª 관계법o)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kª주체가 인

ë가를 Ćb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입주자 k전방문일 등 당k가 지정한 날ʈ 외에는 현장에 ú입할 수 없습니다.

 Ə 분양 관� ʂǰʁ, 인ư물에 ʉ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ʊ 등 각� Ƴ보물(분양Ʋǌ로é,ʂǰʁ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ƣ되ĺ기 Ɖ문에 실제n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ɵ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ɉʋ니ɲ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Ň은 소비자의 이해를 ɵ기 위한 것으로 실제n 차이가 있을 수 있고, kª계

Ň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œ, Ƴ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	 .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b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Ȅ자리포함), 세대주 ęĬ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km 및 변동 kG, 세대 구ę일 및 kG,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b

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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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G에 관한 G의km

  - 주택 소G 여부를 Â정하거	 Ð주택기¾을 산정하ī는 경우에는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m 및 제53조에 따Ƣ니다.

  - ¼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G 여부를 Â단할 Ɖ 분양å 및 입주å 등을 Ƃ고 있거	 주택 또는 분양å·입주å 등의 공G지분을 소G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G로 ¾주하오니, 주택 소G 여부 Â정 시 G의하시기 바J니

다.

  - 주택은 전v에 소l하는 l산세 과세대장에 등l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é 세대y 포함) 및 세대y 전y이 소G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ĜĜ 등 Ü분 k실은 ¼물등기km 전부 증Ĭ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¼ő물 관리대장 등본 상 Ü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G 지분 소G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¼물 소G자도 주택 소G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Ļ분양å 등ļ소G 여부 전산ƇǊ결과 부적�자로 ÂĬ된 자가 ÂĬ 내용이 다ć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Ĭ기¾(kª주체가 소Ĭ ą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Ļ주택 소G 확인 방법 및 

Â정 기준ļ을 ¥고하시어 소Ĭ자£를 제ú하여야 하며 정당한 kG 없이 동 기한 내에 소Ĭ자£를 제ú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ř소합니다.

◼ ƇǊ대상 : 주택공급신청자n é 세대y 전y

◼ 주택의 Ņ위 : ¼물등기km 증Ĭ서, ¼ő물관리대장 등에 등l된 전v 소l 주택(공G지분으로 주택을 소G한 경우n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¼물도 주택으로 ĳ), 분양å등

◼ 주택Ü분 기준일(제1호n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ǔŋ Ü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¼물 등기km증Ĭ서: 등기접수일

  2. ¼ő물대장등본: Ü리일

  2의2. 분양å등에 관한 계약서: µ부동산 거í신고 등에 관한 법Ɣ¸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û에 따른 분양å등의 ĜĜ계약서

    가. 분양å등의 ĜĜ 후 µ부동산 거í신고 등에 관한 법Ɣ¸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ĜĜ대금 Ŋŉ일

    	. 분양å등을 증여	 é ǆ의 kG로 Ü분한 경우 kª주체n의 계약서상 Ĭ의변경일

  3. éǆ에 주택소G여부를 증Ĭ할 수 있는 서3: 시장 또는 Ŵ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G하지 않은 것으로 ĳ

  1. 상Ì으로 주택의 공G지분을 řƵ한 k실이 ÂĬ되어 kª주체로부터 제52조제3m에 따라 부적�자로 통보®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é 지분을 Ü분한 경우

  2. 도시지¿이 아ŵ 지¿ 또는 면의 b정구¿(수도å은 제외한다)에 ¼ő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û의 어ł 하	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G자가 해당 주택¼설지¿에 거주(상Ì으로 주택을 řƵ한 경우

에는 Ů상Ì인이 거주한 것을 상Ì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¼설지¿으로 이주한 경우

    가. k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ÿ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ÿ주택

    다. 소G자의 µ가į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Ɣ¸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¼ő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Č계èÌ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Ì 등에 의하여 이전®은 단ÿ주택

  3. 개인주택kª자가 분양을 û적으로 주택을 ¼설하여 이를 분양 Ŋ£하였거	 kª주체로부터 제52조제3m에 따른 부적�자로 통보®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Ü분한 경우

  4. 세Ð서에 kª자로 등록한 개인kª자가 é 소Ì Į로자의 V소로 k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m에 따라 주택을 ¼설하여 소G하고 있거	 kª주체가 정부시g의 일환으로 Į로자에게 공급할 û적으로 

kª계Ň 승인을 ®아 ¼설한 주택을 공급®아 소G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 다¤,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k/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Č계èÌ(배우자의 Č계èÌ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į 인정 여부 Â단시 Č계èÌ과 é 배우자 중 한 Ĭ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에는 Č계èÌ과 é 배우자 모Ú 부양가į에서 제외함.

  7. ¼물등기부 또는 ¼ő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l되어 있으	 주택이 ȍ아 k/이 Ȏ지 아니하는 Ǆ가이거	 주택이 Ƌ실되ĺ거	 주택이 아ŵ 다른 용도로 k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kª주체로부터 

제52조제3m에 따른 부적�자로 통보®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Ƌ실시ƾ거	 실제 k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Ðë가¼물[�전의 µ¼ő법¸(법Ɣ 제7696호 ¼ő법 일부개정법Ɣ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Ĩ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¼őë가 또는 ¼ő신고 없이 ¼ő한 ¼물을 Ĩ한다]을 소G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G자는 해당 ¼물이 ¼ő 당시의 법o에 따른 적법한 ¼물f을 증Ĭ해야 한다.

  9. 소형·ŋ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을 소G한 세대에 Ì한 k/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m 및 제28조제10m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aÎ의 방법으로 공급®아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å등을 Ĝ수한 k/은 제외한다)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Ƈ증 제ú서3

※ 상기 모Õ 증Ĭ서3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b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km이 Ŋ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Ñ합니다.

※ 신청자의 a오로 인하여 ǥǅ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ř소 및 부적�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gf입니다. 

구분

서3G형

해당서3 발급기준 확인 및 G의km
ƕ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ȃ 신분증 본인 Ə 주민등록증 또는 .전면ë증 등

ȃ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Ə ęĬ, 주민등록번호(세대y 포함), 주소변동km 및 변동kG, 세대구ękG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n의 관계 포

함하여 Ļ전체포함ļ으로 발급

ȃ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Ə 주민등록번호(Ȅ자리 포함), 주소변동 km·kG발생일(인정®고자 하는 기¾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n의 관계 포

함하여 Ļ전체포함ļ으로 발급

ȃ 가į관계증Ĭ서 본인 Ə 주민등록번호(세대y 포함)포함하여 Ļ상세ļ로 발급

ȃ ú입vk실증Ĭy 본인
Ə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m에 의거 우선 공급®으ī는 경우는 ƕ수

Ə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ú입v기록ú� 여부를 ũ로 설정하여 발급

ȃ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Ə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ú(상기 등본 발급시 G의km에 따라 발급)

ȃ 혼인관계증Ĭ서 본인 Ə ¤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Ð주택기¾ 점수를 산정한 경우

ȃ 주민등록표초본 Č계èÌ

Ə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n Č계èÌ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로부터 3년 이상 계Ì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상 등l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ęĬ,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km(인정®고자 하는 기¾ 포함), 세대주 및 세대

주n의 관계 포함하여 Ļ상세ļ로 발급)

ȃ ú입vk실증Ĭy Č계èÌ

Ə vņ교통부 µ주택청약 자� 체ý리스트¸에 따라 외v인 Č계èÌ은 부양가į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v인 Č계è

Ì이라도 ą양시설 및 해외에 체3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Į 3년 이내 계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3

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į에서 제외

ȃ ú입vk실증Ĭy Č계비Ì

Ə vņ교통부 µ주택청약 자� 체ý리스트¸에 따라 외v인 Č계비Ì은 부양가į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v인 Č계비

Ì이라도 해외에 체3중인 경우에는 부양가į에서 제외

- 30세 미¤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l 계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3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Į 1년 이내 계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3한 경우

ȃ 주민등록표초본 Č계비Ì

Ə ¤ 30세 이상 미혼인 Č계비Ì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l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Ì하여 부양하여 부양가į으로 인정

®고자 하는 경우 [ęĬ,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km(인정®고자 하는 기¾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n의 관계 포함하

여 Ļ상세ļ로 발급]

ȃ 혼인관계증Ĭ서 Č계비Ì Ə ¤ 18세 이상의 Č계비Ì을 부양가į으로 인정®고자 하는 경우

ȃ 복Ð확인서 본인
Ə 10년 이상 장기복Ð Ð주택 Ŵ인이 입주자ŋő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과 다른 주택¼설지¿의 주택

을 공급 ®으ī는 경우

ȃ 가į관계증Ĭ서

Ů부양 

Č계èÌ

배우자

Ə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Ů부양 Č계èÌ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	 Ů부양 Č계èÌ이 배우자가 없거	 배우자n 

세대분리 된 경우

Ə l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į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n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l 한함) 본인 및 세대y 전y의 

ęĬ, 주민등록번호(Ȅ자리포함) 전부공개 Ļ상세ļ로 발급

부적� 당첨 통보를 

®은 자

ȃ Ð주택 소Ĭ 서3 해당 주택

Ə ¼물등기km증Ĭ서 또는 ¼ő물관리대장등본(가Ȍ대장등본 포함)

Ə Ðë가¼물확인서 또는 ų거예정증Ĭ서

Ə 소형·ŋ가주택 등f을 증Ĭ하는 서3(주택공시가� 증Ĭy 등)

Ə 기타 Ð주택자f을 증Ĭ하는 서3

ȃ

kª주체가 

ą구하여 인정하는 

서3

- Ə 해당 기관의 당첨k실 Ð 확인서 등 kª주체가 ą구하는 인정서3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km

ȃ 인감증Ĭ서 청약자 Ə 용도:주택공급신청 위f용(본인발급용). 단, 외v인인 경우 본v 관공서의 증Ĭ(서Ĭ인증서)이	 이에 관한 공정증서

ȃ 인감도장 청약자 Ə 외v인이 인증된 서Ĭ으로 공급신청 위f시는 제ú 생ǫ

ȃ 위f장 청약자 Ə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ȃ 신분증 대리인 Ə l외동포는 v내거소신고증, 외v인은 외v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b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Ȅ자리포함), 세대주 ęĬ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km 및 변동 kG, 세대 구ę일 및 kG,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b

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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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G에 관한 G의km

  - 주택 소G 여부를 Â정하거	 Ð주택기¾을 산정하ī는 경우에는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m 및 제53조에 따Ƣ니다.

  - ¼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G 여부를 Â단할 Ɖ 분양å 및 입주å 등을 Ƃ고 있거	 주택 또는 분양å·입주å 등의 공G지분을 소G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G로 ¾주하오니, 주택 소G 여부 Â정 시 G의하시기 바J니

다.

  - 주택은 전v에 소l하는 l산세 과세대장에 등l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é 세대y 포함) 및 세대y 전y이 소G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ĜĜ 등 Ü분 k실은 ¼물등기km 전부 증Ĭ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¼ő물 관리대장 등본 상 Ü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G 지분 소G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¼물 소G자도 주택 소G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Ļ분양å 등ļ소G 여부 전산ƇǊ결과 부적�자로 ÂĬ된 자가 ÂĬ 내용이 다ć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Ĭ기¾(kª주체가 소Ĭ ą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Ļ주택 소G 확인 방법 및 

Â정 기준ļ을 ¥고하시어 소Ĭ자£를 제ú하여야 하며 정당한 kG 없이 동 기한 내에 소Ĭ자£를 제ú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ř소합니다.

◼ ƇǊ대상 : 주택공급신청자n é 세대y 전y

◼ 주택의 Ņ위 : ¼물등기km 증Ĭ서, ¼ő물관리대장 등에 등l된 전v 소l 주택(공G지분으로 주택을 소G한 경우n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¼물도 주택으로 ĳ), 분양å등

◼ 주택Ü분 기준일(제1호n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ǔŋ Ü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¼물 등기km증Ĭ서: 등기접수일

  2. ¼ő물대장등본: Ü리일

  2의2. 분양å등에 관한 계약서: µ부동산 거í신고 등에 관한 법Ɣ¸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û에 따른 분양å등의 ĜĜ계약서

    가. 분양å등의 ĜĜ 후 µ부동산 거í신고 등에 관한 법Ɣ¸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ĜĜ대금 Ŋŉ일

    	. 분양å등을 증여	 é ǆ의 kG로 Ü분한 경우 kª주체n의 계약서상 Ĭ의변경일

  3. éǆ에 주택소G여부를 증Ĭ할 수 있는 서3: 시장 또는 Ŵ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G하지 않은 것으로 ĳ

  1. 상Ì으로 주택의 공G지분을 řƵ한 k실이 ÂĬ되어 kª주체로부터 제52조제3m에 따라 부적�자로 통보®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é 지분을 Ü분한 경우

  2. 도시지¿이 아ŵ 지¿ 또는 면의 b정구¿(수도å은 제외한다)에 ¼ő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û의 어ł 하	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G자가 해당 주택¼설지¿에 거주(상Ì으로 주택을 řƵ한 경우

에는 Ů상Ì인이 거주한 것을 상Ì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¼설지¿으로 이주한 경우

    가. k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ÿ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ÿ주택

    다. 소G자의 µ가į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Ɣ¸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¼ő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Č계èÌ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Ì 등에 의하여 이전®은 단ÿ주택

  3. 개인주택kª자가 분양을 û적으로 주택을 ¼설하여 이를 분양 Ŋ£하였거	 kª주체로부터 제52조제3m에 따른 부적�자로 통보®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Ü분한 경우

  4. 세Ð서에 kª자로 등록한 개인kª자가 é 소Ì Į로자의 V소로 k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m에 따라 주택을 ¼설하여 소G하고 있거	 kª주체가 정부시g의 일환으로 Į로자에게 공급할 û적으로 

kª계Ň 승인을 ®아 ¼설한 주택을 공급®아 소G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 다¤,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k/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Č계èÌ(배우자의 Č계èÌ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į 인정 여부 Â단시 Č계èÌ과 é 배우자 중 한 Ĭ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에는 Č계èÌ과 é 배우자 모Ú 부양가į에서 제외함.

  7. ¼물등기부 또는 ¼ő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l되어 있으	 주택이 ȍ아 k/이 Ȏ지 아니하는 Ǆ가이거	 주택이 Ƌ실되ĺ거	 주택이 아ŵ 다른 용도로 k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kª주체로부터 

제52조제3m에 따른 부적�자로 통보®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Ƌ실시ƾ거	 실제 k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Ðë가¼물[�전의 µ¼ő법¸(법Ɣ 제7696호 ¼ő법 일부개정법Ɣ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Ĩ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¼őë가 또는 ¼ő신고 없이 ¼ő한 ¼물을 Ĩ한다]을 소G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G자는 해당 ¼물이 ¼ő 당시의 법o에 따른 적법한 ¼물f을 증Ĭ해야 한다.

  9. 소형·ŋ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을 소G한 세대에 Ì한 k/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m 및 제28조제10m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aÎ의 방법으로 공급®아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å등을 Ĝ수한 k/은 제외한다)

1644.7447
※�본�공고는�편집�및�인쇄�과정상�오류가�있을�수�있으니�자세한�
사항은�반드시�오산�세교2지구�모아미래도�견본주택�및�고객센터로�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기재사항의�오류가�있을�시는�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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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견본주택ㅣ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3

84㎡A/B, 94㎡A/B 총 414세대

오산 세교2지구 모아미래도

시행 (주)모아종합건설 시공 (주)모아종합건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b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Ȅ자리포함), 세대주 ęĬ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km 및 변동 kG, 세대 구ę일 및 kG,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b

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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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G에 관한 G의km

  - 주택 소G 여부를 Â정하거	 Ð주택기¾을 산정하ī는 경우에는 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m 및 제53조에 따Ƣ니다.

  - ¼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G 여부를 Â단할 Ɖ 분양å 및 입주å 등을 Ƃ고 있거	 주택 또는 분양å·입주å 등의 공G지분을 소G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G로 ¾주하오니, 주택 소G 여부 Â정 시 G의하시기 바J니

다.

  - 주택은 전v에 소l하는 l산세 과세대장에 등l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é 세대y 포함) 및 세대y 전y이 소G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ĜĜ 등 Ü분 k실은 ¼물등기km 전부 증Ĭ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¼ő물 관리대장 등본 상 Ü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G 지분 소G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¼물 소G자도 주택 소G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Ļ분양å 등ļ소G 여부 전산ƇǊ결과 부적�자로 ÂĬ된 자가 ÂĬ 내용이 다ć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Ĭ기¾(kª주체가 소Ĭ ą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Ļ주택 소G 확인 방법 및 

Â정 기준ļ을 ¥고하시어 소Ĭ자£를 제ú하여야 하며 정당한 kG 없이 동 기한 내에 소Ĭ자£를 제ú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ř소합니다.

◼ ƇǊ대상 : 주택공급신청자n é 세대y 전y

◼ 주택의 Ņ위 : ¼물등기km 증Ĭ서, ¼ő물관리대장 등에 등l된 전v 소l 주택(공G지분으로 주택을 소G한 경우n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¼물도 주택으로 ĳ), 분양å등

◼ 주택Ü분 기준일(제1호n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ǔŋ Ü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¼물 등기km증Ĭ서: 등기접수일

  2. ¼ő물대장등본: Ü리일

  2의2. 분양å등에 관한 계약서: µ부동산 거í신고 등에 관한 법Ɣ¸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û에 따른 분양å등의 ĜĜ계약서

    가. 분양å등의 ĜĜ 후 µ부동산 거í신고 등에 관한 법Ɣ¸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ĜĜ대금 Ŋŉ일

    	. 분양å등을 증여	 é ǆ의 kG로 Ü분한 경우 kª주체n의 계약서상 Ĭ의변경일

  3. éǆ에 주택소G여부를 증Ĭ할 수 있는 서3: 시장 또는 Ŵ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G하지 않은 것으로 ĳ

  1. 상Ì으로 주택의 공G지분을 řƵ한 k실이 ÂĬ되어 kª주체로부터 제52조제3m에 따라 부적�자로 통보®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é 지분을 Ü분한 경우

  2. 도시지¿이 아ŵ 지¿ 또는 면의 b정구¿(수도å은 제외한다)에 ¼ő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û의 어ł 하	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G자가 해당 주택¼설지¿에 거주(상Ì으로 주택을 řƵ한 경우

에는 Ů상Ì인이 거주한 것을 상Ì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¼설지¿으로 이주한 경우

    가. k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ÿ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ÿ주택

    다. 소G자의 µ가į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Ɣ¸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¼ő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Č계èÌ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Ì 등에 의하여 이전®은 단ÿ주택

  3. 개인주택kª자가 분양을 û적으로 주택을 ¼설하여 이를 분양 Ŋ£하였거	 kª주체로부터 제52조제3m에 따른 부적�자로 통보®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Ü분한 경우

  4. 세Ð서에 kª자로 등록한 개인kª자가 é 소Ì Į로자의 V소로 k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m에 따라 주택을 ¼설하여 소G하고 있거	 kª주체가 정부시g의 일환으로 Į로자에게 공급할 û적으로 

kª계Ň 승인을 ®아 ¼설한 주택을 공급®아 소G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 다¤,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k/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Č계èÌ(배우자의 Č계èÌ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į 인정 여부 Â단시 Č계èÌ과 é 배우자 중 한 Ĭ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에는 Č계èÌ과 é 배우자 모Ú 부양가į에서 제외함.

  7. ¼물등기부 또는 ¼ő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l되어 있으	 주택이 ȍ아 k/이 Ȏ지 아니하는 Ǆ가이거	 주택이 Ƌ실되ĺ거	 주택이 아ŵ 다른 용도로 k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kª주체로부터 

제52조제3m에 따른 부적�자로 통보®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Ƌ실시ƾ거	 실제 k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Ðë가¼물[�전의 µ¼ő법¸(법Ɣ 제7696호 ¼ő법 일부개정법Ɣ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Ĩ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¼őë가 또는 ¼ő신고 없이 ¼ő한 ¼물을 Ĩ한다]을 소G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G자는 해당 ¼물이 ¼ő 당시의 법o에 따른 적법한 ¼물f을 증Ĭ해야 한다.

  9. 소형·ŋ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을 소G한 세대에 Ì한 k/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m 및 제28조제10m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aÎ의 방법으로 공급®아 분양å등을 소G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å등을 Ĝ수한 k/은 제외한다)

 Ə 주동 ƕ로ɲ ú입구 상부 ʌ노Ů 설치부위n ƒ¾, 오ʚ구¾은 kª주체 특Ĉ 계Ň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각 동의 ƕ로ɲ 내·외부n ŋ층부 주변에 제Ĵʛȱ 환기Ź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동 및 점Ƈ시 ƣ동되는 Ȯ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입면 기단부 ɚɅ설치에 따른 입면 ȡú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Ə Șǯ기분리수거, 소방시설(Ɍ라이트,�A 외),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수, ý기, Ž이 및 규모는 kª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k 시 공k여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차량 ú입구는 지구단위지& 및 ¼őƝ의의견을 반영하여 단지 남측에 주ú입구n 부ú입구를 각각 1개소ã 계Ň하였으며, 이로 인한 차량통b에 의해 소음과 야¾조Ĭ에 의한 ¾ʕ이 있을 수 있고, 

Įƻ생§시설 및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Ə 각동 ŋ층 세대는 단지 내 소방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¾ʕ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k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Ə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ʜņ 후 지내�시č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Ə 각 동별 지하주차장 ú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	 복도 형태로 Ĵ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¼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Ə 주차공¾을 이용함에 있어 모Õ 이용자는 상호¾에 불ť을 야기하거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ʝ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kÐ소의 지도·감ÿ에 따라야 합니다.

 Ə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Ɨė을 위한 기계/전기실 �/A, 주차장 �/A, 지하 ƗėŹ, 부대시설 및 Į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ȡú되어 세대에 ¾ʕ이 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설치 위치 및 형태등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 단차 ʞ복을 위한 장애인용 승ǖ기가 3대 설치되며, 본 공k시 형태 및 외부ü감l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éʟ 및 ƗėŹ은 é 위치, 구조, ü감이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Ɨė을 위한 시설물(환기Ź, �/A 등)과 Șǯ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ń ŋ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Ə 단지 배치상 Șǯ기(음식물, Ǆ기물 및 l§용 등)분리 수거시설(총 5개소로ǲ, 101동 배면에 1개소, 102동 배면에 1개소, 103동 배면에 1개소, 104동 배면에 1개소, 105동 측면에 1개소)n 인접하는 세

대는 ǝř 및 해İ 등에 의한 환경å 및 조ńå &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Ə 주·부ú입구를 제외한 보bú입구는 현장상� 및 기반시설 설치계Ň 및 관계기관 ƿ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Ə kª부지 경계에 ǯɹ차이 ʞ복을 위한 조경Ȝ ʐ기 ʠ은 ɱ벽이 설치되며, 시공Ņ위, 형태 및 lĊ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택지계Ňkª계Ň에 따라 ǯɹ 계Ň 변경 될 수 있음) 

 Ə 단지모형에 표현된 ɱ벽, 조경Ȝʐ기 및 ƒ¾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G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 도로 및 보b로의 경k로, 선형, ȝ, 조경 및 식l계Ň, 포장ʔʓ,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인ë가 Ćb 및 본공k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Ɏ자인(ü감l£, Ž이 및 ʔʓɎ자인, ȌɌ장식물, ɚɅ, Źɔ 모양 등),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ú입구, 외부시설물

(ƒ¾Ɏ테일, 문주, 천장, �/A, 조경ʔʓ 등)은 구조 및 Ɲ의, Ɏ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Ž이, lĊ, ǊƗ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km은 계약자의 개인ř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Ə 이ʡʢ .반 등은 ʅ리ʄ이터 k용이 y칙이¡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당해 단지는 ʅ리ʄ이터를 k용해야 하며, 이ʡʢ k다리차 Ć입이 불가합니다.

 Ə 각 동 주변에 Ĉl 등의 Z급상� 발생 시 대Ů를 위한 안전Ĝ트 설치 공¾ 등으로 인하여 소방부서공¾에는 교û 및 관û 식l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내 부대시설(ʍ트니스{터, ɾǈĴ습장 등)은 kª주체가 k용이 가Ñ한 공¾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Č접 .영하여야 하며, 집기 및 비Ō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Ə kª계Ň승인서 등에 Ĭ기된 집기 등의 표기는 집기배치의 적정ę 등을 Ƈņ하기 위하여 Ĭ기된 것으로 kª승인도서상에 Ĭ기된 집기3 등의 설치를 ą구할 수 없습니다.

 Ə 인ë가 Ćb 및 본 공k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Ɏ자인(입면 ü감l£ 및 ǊƗ·시공Ž이, 측벽Ɏ자인, ȌɌ장식물, ɚɅ, Źɔ 모양 및 Ǌ상 등), ƕ로ɲ, 동현관, ʌ노Ů, 

지하ú입구, ƒ¾ Ɏ테일, É주, 천Ź, �/A, Șǯ기분리수거장, 조경ʔʓ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ƿ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km은 입주자의 개인 ř향이	 민y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Ə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 내용이	 설계관�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3, 오기 및 ęÑ개선과 ŌĊ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k Ćb 중에 이�어지는 각� 설계의 

경미한 변경 km은 kª주체의 결정에 따ć며, 제반 å리를 kª주체에게 위ƽ하는ʣ 동의하는 것으로 ¾주합니다.

 Ə 일부세대는 공k 중에 고ŌĊ 시공을 위하여 ʤǰ하우스로 §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¾주합니다.

 Ə 동과 동 k이 또는 동 하부에 어ƻ이집, 경로당, 관리kÐ소, 어ƻ이ɳ이터, .동시설, ɉʋ니ɲė장 등이 위치하여 소음, Ć동 등으로 환경å 및 k생§등이 &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아파트 주동의 ŋ층부 ü감(자l�3, ý기, Ǌ상, 시공Ž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Ə 도로 ǯɹ에 따라 상가 전면 및 각 상가별로 바Ȩ의 Ž이차가 있으며, 자세한 km은 견본주택 내 비치되어 있는 도면을 ¥조하시기 바J니다.

 Ə 각동의 주ú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ý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Ć입방식, 주변 지반ǯɹ 등에 따라 각 동 및 동 ú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ŋ층세대의 경우 동 ú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k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¾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Ə 단지 계Ň에 의해 각 동별로 주동 Ć입방식이 상이 (ƕ로ɲ Ć입, 지하ū�Ŭ Ć입, 1층 Ć입) 하고, 각각 ú입구의 Ɏ자인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Ə 준공 전·후 개인 또는 f의단체를 구ę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ą구할 수 없으며. ¤약 준공 전·후 최� kª승인 도면 이외의 km을 ą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

Z하는 비용을 부�해야 합니다. 

 Ə 타 지¿의 타k 또는 kª주체 분양단지의 ü감k양, 설치 부대ť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kª계Ň승인도서에서 제시한 km 외에 추가적인 ü감k양 및 부대 ť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ą구할 수 없으¡로 타 분양 아파트n İ분œ 비교 Ƈņ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J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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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청 주택과 - 35557 호(2022. 10. 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A2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층 5개동 총 414세대

   [특별공급 177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2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5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4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716

01 084.7517A 84A 84.7517 23.1384 107.8901 52.1302 160.0203 56.5071 116 12 12 24 4 24 76 40 4

02 084.7640B 84B 84.7640 23.4233 108.1873 52.1378 160.3251 56.5153 113 12 12 23 4 23 74 39 5

03 094.5843A 94A 94.5843 25.7195 120.3038 58.1781 178.4819 63.0629 118 0 12 0 4 0 16 102 1

04 094.5966B 94B 94.5966 26.0043 120.6009 58.1857 178.7866 63.0711 67 0 8 0 3 0 11 56 1

합 계 414 24 44 47 15 47 177 237 11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x 0.3025 또는 ㎡ ÷ 3.3058)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계단실, 복도, EV등, 공동현관, 벽체공용면적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11세대)는 총 공급 세대 414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이며, 1층 테라스 세대는 최하층 우선배정세대에서 제외됩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A-21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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